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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권리장전

�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

기�위한� 초석을�쌓으며,� 석‧박사�학위�과정에서�학생,� 연구자�및� 조교로�갖는�대학원생의�권리와� 자
유가� 보편적으로�인식되고� 더� 나아가�효과적으로�준수되기� 위해�마련되었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하고,�그�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실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

다.

� �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

구하고,� 근로할�권리를�가져야�한다.

� �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

니�된다.

제2장�대학원생의�권리

제3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

의�보호,� 가족생활�등을�영위할�권리에�우선되지�않는다.� �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

위과정을�마칠�때까지�정당하지�않은�이유로�학업이�중단되지�않을�권리를�가진다.

� �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

리를�가진다.

� �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

가�보장되어야�한다.

� � ④� 대학원생의�석‧박사�학위�취득을�위한�진행�과정은�객관적�기준에�따라�평가되어야�하며,� 평가�
결과는�서면�또는�면담으로�공유되어야�한다.�

제5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연구�아이디어�제시,� 연구�과정�참여�등� 자신이�상당�부분�기여한� 연구�

출판물에�공저자로�등록될�권리가�있다.

� �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

이디어와�연구방법을�기반으로�한� 연구�결과에�대해�제1저자로서의�저작권을�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가�있다.

� �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서면으로�제공되어야�한다.

� �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
는�이에�대한�충분한�설명을�제공할�책임을�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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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

되는�과정에�참여할�수� 있는�권리를�가진다.

� � ②�대학원생은�대학원�자치조직을�구성‧운영하고�그�활동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 � ③�학업�및� 연구와�관련된�대학원의�결정과�그� 세부사항에�대해�알권리를�가진다.

제8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있고,� 공정한�채용심사를�받을�권리를�가진다.�

� �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정보를�제공하고�준수하여야�한다.

제9조(재정운영에�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본인이� 참여하는�연구과제의�예산� 및� 지출� 등� 재정

운용상황에�대해�알권리를�가진다.

� �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알권리를�가진다.

� �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3장�대학원생의�보호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

부할�권리를�가진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

을�성실히�지도하여야�한다.

� �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

를�변경할�수�있다.

� �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

도교수변경원을�학과에�제출하여�지도교수를�변경할�수�있다.

제12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수� 있는�절차에�대한�정보를�받을�권리를�가진다.

� �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

무를�가지며�대학원생은�증거와�증인을�자유롭게�채택할�수� 있다.

제13조(대학�구성원의�책무)� ①� 대학원의�모든�구성원은�이� 권리장전에서�명시된� 권리를�알고�이를�

존중하고�실현해야할�책임을�가진다.

� �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야�한다.

제14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

니한다.



- 3 -

2025학년도� 1학기�학사일정

⊙� 1학기� :� 03월� 04일(화)� 개강� -� 06월� 20일(금)� 종강

학기 일�자 학사�진행�사항 비고

1학기

02.�05(수)�~�02.�07(금) 재학생�수강신청

03.�04(화) 개강

03.�04(화)�~�03.�10(월)
등록� -� 재학생:� 학점등록� /� 수료생:� 연구등록,논문등록

편입생�지도교수�배정�신청

03.�04(화)�~�03.�07(금)� 재학생�수강신청�변경�및� 신입생�수강신청

03.�04(화)�~�03.�13(목)�
1.� 선수과목�이수계획표�제출

2.� 선수과목�수강신청서�제출(석사�및�통합과정에�한함)

03.�18(화)�~�03.�20(목) 외국어시험�응시원서�제출

03.�18(화)�~�04.�03(목)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입력�및�제출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변경원�제출
(석,박-2학기,통합-5학기�이상) 2개중�택� 1

석사학위논문�대체�희망원�제출
(석,박-2학기,통합-5학기�이상)

03.�25(화)�~�04.�01(화) 외국어시험

03.�21(금) 일반휴학�및� 복학�마감

04.�07(월)�~�04.�10(목) 종합시험�응시원서�제출

04.�15(화)�~�04.�23(수) 종합시험

04.�15(화)�~�05.�08(목)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중간발표
(반드시�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1학기�전까지�실시�및�결과보고서�제출)

04.�28.(월) 대각개교절

04.�29(화)�~�05.�07(수)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제출�및�심사위원�추천

석사학위논문�대체�심사원�제출

05.�01(목) 근로자의날 휴업일

05.�05(월) 어린이날 휴업일

05.�06(화) 부처님오신날�대체휴일 휴업일

05.�15(목) 개교기념일 휴업일

05.�22(목) 학위청구논문�예비심사�결과보고서�제출�마감

05.�26(월) 학위청구논문�본심사�시작

5월�중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입학원서�접수

06.�05(목)�~�06.�12(목) 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

06.�06(금) 현충일 휴업일

06.�09(월)�~�06.�13(금) 보강기간(15주차)

06.�16(월)�~�06.�20(금) 기말시험

06.�20(금) 1학기� 종강

06.�26(목) 학위청구논문�본심사�종료� 및� 결과보고서�제출�마감

06.�27(금) 다음�학기� 수업시간표�제출�마감

7월�중 학위청구논문�완성본�제출� 마감

07.�04(금) 성적단표�입력�및�제출� 마감� (교수)

07.�15(화)�∼�07.�25(금) 개설강의�수업계획서�입력�마감� (교수)

07.�21(월)�~�07.�25(금) 학석사연계과정�신청

07.�28(월)�∼�08.�01(금) 하계�집중휴가기간(교내�행정부서�휴무)

08.�04(월)�~�08.�08(금) 주임교수�변경�신청

08.�06(수)�~�08.�08(금)� 재학생�수강신청

08.�15(금) 광복절

08.�20(수) 하계�학위수여식

08.�25(월)�∼�08.�29(금) 2학기� 개강�준비기간

※�학사�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보강기간:�휴강으로�인한� 보강은� 15주� 수업기간�중� 필히�실시하여야�하며,� 15주까지�보강을�미실한�교
� � � 과목은�보강기간에�보강을�실시하고� 16주차에�기말시험�실시� 후� 종강하며,� 15주까지�보강이�완료된�교과
� � � 목은� 15주차에�기말시험을�실시한�후�종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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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학사일정

� � � ⊙� 2학기� :� 09월� 01일(월)� 개강� -� 12월� 19일(금)� 종강

학기 일�자 학사�진행�사항 비고

2학기

08.�06(수)�~�08.�08(금)� 재학생�수강신청

09.�01(월) 2학기�개강

09.�01(월)�~�09.�05(금)
등록� -�재학생:�학점등록� /�수료생:�연구등록,논문등록

편입생�지도교수�배정�신청

09.�01(월)�~�09� .05(금) 재학생�수강신청�변경�및�신입생�수강신청

09.�02(화)�~�09.�11(목)
1.�선수과목�이수계획표�제출

2.�선수과목�수강신청서�제출(석사�및�통합과정에�한함)

09.�11(목)�~�10.�01(수)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입력�및�제출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변경원�제출
(석,박-2학기,통합-5학기,석사논문대체포함) 2개중�택� 1
석사학위논문�대체�희망원�제출
(석,박-2학기,통합-5학기�이상)

09.�17(수)�~�09.�19(금) 외국어시험�응시원서�제출

09.�23(화)�~�09.�30(화) 외국어시험

09.�19(금) 일반휴학�및�복학�마감

10.�03(금) 개천절 휴업일

10.�06(월)�~�10.�07(화) 추석 휴업일

10.�08(수) 추석연휴�대체휴일 휴업일

10.�09(목) 한글날 휴업일

10.�10(금) 임시휴업일 휴업일

10.�14(화)�~�10.�16(목) 종합시험�응시원서�제출

10.�14(화)�~�10.�23(목)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중간발표
(반드시�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1학기�전까지�실시�및�결과보고서�제출)

10.�20(월)�~�10.�24(금) 종합시험�

10.�27(월)�~�10.�31(금)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제출�및�심사위원�추천

석사학위논문�대체�심사원�제출

11.�20(목) 학위청구논문�예비심사�결과보고서�제출�마감

11.�24(월)� 학위청구논문�본심사�시작

11월�중 신입학,�편입학,�재입학�입학원서�접수

12.�08(월)�~�12.�11(목) 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

12.�08(월)�~�12.�12(금)� 보강기간(15주차)

12.�15(월)�~�12.�19(금) 기말시험

12.�19(금) 2학기�종강

12.�24(수) 학위청구논문�본심사�종료�및�결과보고서�제출�마감

12.�25(목) 성탄절 휴업일

12.�26(금) 다음�학기�수업시간표�제출�마감

01.�01(목) 신정 휴업일

1월�중 학위청구논문�완성본�제출�마감

01.�02(금)� 성적단표�입력�및�제출�마감(교수)

01.�13(화)�~�01.�23(금) 개설강의�수업계획서�입력�마감� (교수)

01.�19(월)�~�01.�23(금) 학석사연계과정�신청

02.�02(월)�~�02.�06(금) 주임교수�변경�신청

02.�11(수)�~�02.�13(금) 재학생�수강신청

02.�16(월)�~�02.�18(수) 설날연휴 휴업일

02.�20(금)� 동계�학위수여식

02.�23(월)�∼�02.�27(금) 1학기�개강�준비기간

※�학사�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보강기간:�휴강으로�인한�보강은� 15주� 수업기간�중� 필히� 실시하여야�하며,� 15주까지�보강을�미실한�
� � 교과목은�보강기간에�보강을�실시하고� 16주차에�기말시험�실시�후�종강하며,� 15주까지�보강이�완료
� � 된� 교과목은� 15주차에�기말시험을�실시한�후� 종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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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과�안내

학과명 주임교수 교수실 사무실 학과명 주임교수 교수실 사무실

간호학과 박윤희 6028 6070 식품생명공학과 조인희 6680 6667

건축공학과 박기우 6909 - 식품영양학과 손정민 6656 6655

건설환경공학과 김경석 6721 6792 신문방송학과 김요한 6419 6416

경영학과 나상균 6236 6272 약학과 이성희 6820 -

경제학과 최남진 6282 6276 언어치료학과 박성지 6057 -

경찰행정학과 이동원 6906 6901 영어영문학과 손영미 6155 6153

고고미술사학과 유미나 6437 6169 원불교학과 고시용 6123 6112

교육학과 이치형 6546 6860 원예학과 김철민 6628 -

국어국문학과 최경봉 6149 6148 유아교육학과 강진주 6429 6427

군사학과 김영성 6062 6061 음악문화학과 장소현 6603 6601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박은선 6354 6352 의생명과학과 서재호 6775 5802

기계공학과 이상욱 6968 6687 의학과 이창훈
859-
2662 5802

농학과 김옥진 6668 6626 일어일문학과 이향란 6524 6520

도시공학과 최성진 6723 6725 작업치료학과 우희순 6956 6954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김옥진 6668 6626 전기공학과 진창성 6298 -

디자인학과 김인수 6333 6332 전자공학과 이기원 6295 6738

문예창작학과 이주라 6044 6041 전자융합공학과 조준호 6312 6343

미술치료학과 홍선미 6391 - 정보통계학과 고미화 6184 6235

미술학과 황나영 6614 6591 정보통신공학과 김용갑 6695 6695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고춘수 6092 6091 조형미술학과 박정주 6327 5290

반려동물산업학과 김옥진 6668 6626 지능정보융합공학과 강선경 6025 7115

법학과 윤상민 6468 - 철학과 김정현 6182 6175

보건학과 이상열 859-
1052

6390,
859-104
4

체육학과 서은철 6963 6617

보건행정학과 윤난희 6563 5745 치의학과 오승한 6982 6948

불교학과 고시용 6123 6112 컴퓨터공학과 박혁규 6749 6788

뷰티디자인학과 박정연 6652 6660 특수교육학과 박성지 6057 6065

사학과 이남희 6132 6169
패션디자인·슈즈산업학
과 김선아 6646 6644

사회복지학과 임주원 6408 5745 한국문화학과 고시용 6123 6112

사회적경제학과 원도연 6294 - 한국어문화학과 임석규 6144 6148

산림·환경조경학과 김상욱 6827 6824 한문고전학과 이군선 6530 6525

상담학과 강형원
031-390-
2762 6861 한약학과 김윤경 6803 -

생물학과 김종걸 6220 6086 한의학과 정현종 6978 6810

생물환경화학과 최훈 6678 6674 행정학과 박민정 6406 6404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6399 6907 화학공학과 심재오 7281 7276

수학과 이정곤 6186 6226 화학과 정광우 6208 6221

식품산업융복합학과 김현진 6910 - 회계학과 이동녕 6247 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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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부터�졸업까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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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및�성적�확인�

구분 주요�내용 기타사항

수강신청�및�정정�

� -�매학기�초�

� -� 신입생의� 경우,� 개

강�후�진행

1. 재학생의� 경우,� 개강� 전,�

개강� 1주차에� 수강신청을�

진행�

2. 학기당�수강신청�가능학점�

- 석사:�전공9학점

- 박사:�전공12학점

- 통합:�전공9학점

3.� 선수과목�이수대상인�경우,�

수강신청�가능학점

� -�석사:�최대� 12학점�

� -�박사:�최대� 15학점

� -�통합:�최대� 12학점�

� � *�선수과목은�한�학기당�최

대� 6학점�신청�가능�

1. 수강신청�방법:�원광대학교�웹정보서비스�로그인�→�정보서비스�→�

수강신청관리�메뉴�접속� �→� �수강신청�및�내역�확인

2.�정정기간:�개강�1주차�

3.�선수과목�수강신청�

� -�석사�및�통합과정:�선수과목�수강신청서�제출

� � � *�석사�및�통합과정�선수과목은�학부에�개설되는�교과목

� � � **　만약,�학부에�과가�없는�대학원�학과의�경우�대학원에서�별도로�

선수과목을�신청함

� -�박사과정:�수강신청�시� ‘이수구분’을�선수로�변경하여�신청

과정별�이수학점

1.� 석사과정:� 졸업� 형태에� 따

라서�전공�이수학점�기준은�아

래와�같음�

- 학위논문� /� 학술지논문게재

자:�전공�24학점�이상�이수

- 졸업시험,�작품,�특허:�전공�

30학점�이상�이수�

2.� 박사과정:� 전공� 36학점�이

상�이수

3.� 통합과정:� 전공� 57학점�이

상�이수�

선수과목:�최대� 9학점�이내에서�이수함�

� -�선수과목�지정은�입학면접�당시에�결정되며�재학�중�지정된�선수과목

을�모두�이수해야�함�

� -�석사�및�통합과정의�선수과목:�학부�개설�교과목

� � � � *�선수과목�수강신청서를�작성하여,�대학원�교학과�제출

� -�박사과정�선수과목:�수강신청�시,�이수구분을�선수로�신청

타학과�전공�이수� ·�제한�없음
·�타�학과�전공�수강신청서를�작성하여,�대학원�교학과�제출�

� � -�교과목�담당교원�및�소속학과�주임교수�날인�필요�

성적확인
·�6월�또는�12월�종강�이후�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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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료(졸업)기준�학점

3-1.� 수료(졸업)기준�학점�

항� ��목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 24학점* 36학점 57학점

학기당�수강신청학점 최대�9학점 최대�12학점� 최대� 9학점

선수과목�이수대상자

학기당�수강신청학점
최대12학점 최대�15학점 최대�12학점

선수과목�수강신청학점 최대�6학점 최대�6학점 최대�6학점

타학과�

수강�가능학점
2021학년도�입학생부터�제한�없음�

선수과목�이수학점�
학사과정에서

9학점�이내

대학원�개설된�교과목에서

9학점�이내

학사과정에서

9학점�이내

*논문대체� 신청자(졸업시험,� 작품,� 특허)는� 30학점,� 학술지� 논문� 게재한� 자는� 24학점입니다.� 논문대체는�

석사과정에� 한해서� 진행되며,� 학과별� 석사논문대체� 제도를� 허용� 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학과� 지도교수� 또

는�주임교수와�상의�후� 결정하시기�바랍니다.�

3-2.� 과정별�수업연한�및� 재학연한

항� ��목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비� ��고

수업연한 2년 2년 4년

재학년한 3년 5년 8년 휴학기간�불산입

교원�1인당�한�학기�담당�

교과목�수

학기당�최대

1개�교과목

학기당�최대�

2개�교과목

학기당�최대�

2개�교과목

교과목�당

폐강�수강인원�수
3명�미만인�경우�폐강하는�것을�원칙으로�함

학점인정�최대범위

(편입학�전적대학�인정학점

+

학습경험�및�학점인정*)

12학점�이내 18학점�이내 24학점�이내

*학습경험� 학점인정제도란?� -� 입학� 전,� 입학� 중� 산업체� 근무경력,� 연구소� 연구경력을� 학과� 심의� 후� 전공

학점으로�인정해주는�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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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대상

�▶� 해당학기�재학생�및�신입생

□�수강신청�기간� :� 2월,� 8월(학사일정표�참조)

◦재학생은�수강신청기간,� 신입생은�오리엔테이션�후� 학과에서�안내를�받아� 진행함

4-1.� 수강신청�방법�및� 절차

구분 내� � � � 용

방법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웹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수강신청(입력)�함

절차

◦�강의시간표를�확인�한�후�자신의�수강과목을�결정⇒�학교홈페이지(www.wku.ac.kr)�웹정보서비스⇒�로그

인⇒�본인인증�및�서비스신청(신입생은�필수)⇒�정보서비스⇒�대학원(과정선택)⇒�수강신청관리

◦�수강신청⇒�수강신청내역에서�수강신청결과를�반드시�확인�하여야�함.

4-2.� � 전공과목�학기당�수강신청학점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기당 최대� 9학점 최대� 12학점 최대� 9학점

선수과목�수강대상자 최대� 12학점 최대� 15학점 최대�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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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선수과목�수강신청

4-4.�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수강신청�시�수강하고자하는�과목의�학수번호,�이수구분(선수,�전공)�등�세부사항을�정확히�확인하여야�함

◦성적증명서�및� 강의시간표를�참조하여�이미�취득한�과목과�중복되지�않도록�본인이�반드시�과목을�확인

하고�수강신청�하여야�함

◦일반대학원�석사과정에서�이수한�교과목의�경우,�일반대학원�박사과정에서�동일한�교과목을�이수할�수�없음�

◦복학예정자의�경우�복학� 신청� 후� 수강신청을�하여야�함

◦수강신청기간을�엄수하여�전산입력을�하여야�하며�해당기간�내에�전산입력을�하지�않은�학생은�미수강신청

자로�처리되므로�해당학기�교과목을�이수할�수�없음

◦수강신청과목을�변경할�경우�변경기간�내에�변경하여야�함

◦선수과목�이수는�입학�시�대학원장에게�제출한� “선수과목�이수계획서”에� 의하여�이수하여야�함

◦선수과목으로�이수한�과목(학점)은� 학위취득에�필요한�수료학점으로�인정하지�않음

◦선수과목은� 70점미만(C)인� 경우� 재수강� 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수하

지�않을�경우� 수료할�수�없으며�학위청구논문도�제출할�수� 없음

◦타학과� 전공과목� 수강신청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타학과� 전공과목� 수강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대상
비동일계� 학생� 및� 입학� 전형시�

이수가�필요하다고�인정한�학생

비동일계� 학생� 및� 입학� 전형시� 이

수가�필요하다고�인정한�학생

비동일계�학생� 및� 입학�전형시� 이

수가�필요하다고�인정한�학생

이수학점
◦학부과목�수강신청

◦9학점�이내

◦전공과목�수강신청

◦9학점�이내

◦�학부과목�수강신청

◦� 9학점�이내

학기당

신청

가능학점

학기당� 최고� 6학점(정규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학기당�최고� 6학점(정규과목을�포함

하여�15학점)을�초과할�수�없음

◦�학기당�최고�6학점을�초과할�수�

없음

◦선수과목� 이수학기에� 한하여� 정

규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가능

방법

◦선수과목� 이수계획서� 작성� 및�

대학원에�제출

◦선수과목�수강신청서를�제출(대

학원�교학과에서�입력)

◦선수과목� 이수계획서� 작성� 및� 대

학원에�제출

◦웹정보서비스에서�본인이� 입력(수

강구분을� [선수]로� 변경하여�수강

신청)

◦선수과목�이수계획서�작성�및�대

학원에�제출

◦선수과목� 수강신청서를� 제출(대학

원�교학과에서�입력)

유의사항
◦성적이�C(70점)미만인�경우�재

수강

◦성적이� C(70점)미만인� 경우� 재수

강

◦성적이�C(70점)미만인�경우�재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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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학� 및� 복학,� 재입학�안내

5-1.� 휴학�

� -� 질병�기타�부득이한�사유로�수업일수의� 3분의� 1을�초과하여�수강이�불가능할�경우에�휴학을�하여야�함.

구� � � �분 내� � � �용

종

류

질 병 휴 학� ◦�제출서류� :�종합병원�진단서(4주�이상�진료를�받아야�하는�경우)

출산� 및� 임신� � �

휴 학

1.�제출서류� :�임신확인서�및�기타�증빙서류

2.�자녀� 1명당�임신�및�출산�휴학을�각각�한�학기(6개월)�가능�

군입대 � 휴학

1.�군입대�휴학은�군입영통지서가�나온�경우�어느�때라도�가능하며�군휴학�신청�시�군입영통지서�사

본을�첨부하여야함(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된�자는�전문연구요원의�증빙자료�제출)

2.�군입대�휴학�후�일반휴학이�가능하나�반드시�일반휴학원서를�제출하여�휴학을�연장하여야�한다.

일 반 휴 학

1.�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

2.�신입생의�경우,� 1학기에�신청�가능�

3.�석사�및�박사과정�최대� 4학기�신청가능하며,�통합과정의�경우�최대� 6학기�신청가능

육 아 휴 학
1.�자녀�육아로�인해�휴학을�해야�하는�경우�

2.�자녀� 1명당�최대� 4학기(2년)간�가능

재 난 � 휴 학
1.�국가적�재난상황으로�선포된�경우

2.�증빙서류�및�제출�시기는�별도�안내

신 청 시 기 종강일�~�매학기�초� 4주�이내를�원칙으로�함(학사일정�참조)

휴 학 기 간

1.� 일반휴학은� 석사� 및� 박사과정� 최대� 4학기� 신청가능하며,� 통합과정의� 경우� 최대� 6학기� 신청가능.�

단,�입대휴학,�출산휴학,�임신휴학,�육아휴학�질병휴학,�재난휴학은�기간을�포함하지�않는다.

2.�군입대�휴학은�군복무�기간동안�가능�

휴 학 절 차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와� 지도교수� 그리고� 중앙도서관(대출실)을�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구 비 서 류 휴학원서(필요시�증빙서류)

유 의 사 항

◦휴학기간�만료�후�복학을�하지�않으면�미복학�제적�처리됨.�

◦휴학기간�만료�후�연속하여�휴학할�경우�휴학원서를�제출하여야�함.

◦학기가�개시되기�전에는�등록을�하지�않아도�휴학을�할�수�있으나,�등록을�마친�자는�매학기�초� 4

주�이내에�휴학원서를�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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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복학

구 분 내� � � �용

복 학 시 기 복학신청은�해당학기�등록기간�이전에�하여야�함.�

복 학 절 차 복학원서를�작성하여�주임(지도)교수�날인�후�대학원�교학과에�제출하여야�함.

구 비 서 류 복학원서(군복학�시�병역증명서�혹은�취학승인서를�첨부해야함)

유 의 사 항 등록을�하지�않고�휴학한�학생은�반드시�정규등록을�하여야�함

5-3.� 재입학

구� �분 내� � � � �용

재입학� 대상자 제적된�학생으로�제적전의�동일과정�동일학과로�입학을�원하는�자

재 입 학 � 시 기 신입학�모집시기

재 입 학 � 절 차 재입학지원서에�주임교수�확인을�받아�대학원�교학과에�제출

구 비 서 류 재입학지원서,�성적증명서,�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동의서

유 의 사 항 ◦재입학�여석이�있는�경우� 1회에�한하여�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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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안내

6-1.� 정규등록

구� �분 내� � � � �용

용 어 정 의 수업연한�동안에�교과목�또는�논문세미나�등을�수강하고자�하는�경우에�하는�등록

등 록 기 간 매학기�개시�전�등록기간

등 록 절 차
◦등록금�고지서�출력하여�해당은행에�납부

◦웹정보서비스�⇒�로그인�⇒�정보서비스�⇒�대학원(석·박사)�⇒�출력�⇒�등록고지서�출력

등 록 금 입학금�및�수업료

유 의 사 항
◦석·박사과정별로�4학기(통합과정�8학기)이상�반드시�정규등록을�하여야함

◦등록기간내에�등록�또는�휴학을�하지�않을�경우에는�제적처리�됨�

6-2.� 학점등록

구� �분 내� � � � �용

용 어 정 의 수업연한�동안�정규등록을�마친�자가�졸업에�필요한�수료학점을�취득하지�못하였을�경우에�하는�등록

등 록 기 간 소정의�등록기간

등 록 절 차 학점등록�신청�및�등록금�고지서�출력하여�해당은행에�납부

등 � 록 � 금
◦1학점�~� 3학점� :�당해학기�수업료의�2분의� 1�해당액

◦4학점�이상� :�당해학기�수업료�전액

유 의 사 항 수료에�필요한�수료학점�및�평점을�이수하지�못하면�수료하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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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등록

구� �분 내� � � � �용

용 어 정 의

학위과정을�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기한(수료�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이� 학위를� 취득

하기�위하여�하는�등록.

따라서�수료� 후� 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자격� 구비� 또는� 논문(대체)지도와�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

를�받기�위해서는�반드시�연구등록을�하여�재학생에�준하는�신분을�부여�받아야�함.

등 록 기 간 소정의�등록기간

등 록 절 차 연구등록�신청서�제출�및�소정의�등록금�납부

등 록 금 당해학기�수업료의�10%

유 의 사 항

➀ 전�과정에�해당되며,�연구등록을�하더라도�추가�수강신청은�불가
②�지도교수�변경,�연구계획서�제목�변경�등�수료생은�연구등록�후�학사일정�진행�가능

③�논문심사�합격�가능성을�충분히�고려하여�등록해야�함�

지 원 사 항

재학생에�준하는�신분�부여� � /� �도서대출�및�실험실�이용� /�정기권�및� 1일�주차권�구매�가능

학위논문(대체)�연구지도�및�학위청구논문(대체)�심사신청자격�부여

각종�시험�응시자격�부여� /� �연구계획서�제출�및�학위청구논문�중간발표자격�부여

6-4.� 논문등록

구� �분 내� � � � �용

용 어 정 의

학위과정을�수료하고�학위청구논문(대체)제출기한(수료�후� 10년)이�경과된�학생이�학위를�취득하기�위하

여�논문(대체)제출자격을�재부여�받기�위하여�하는�등록.

따라서�수료� 후� 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자격� 구비� 또는� 논문(대체)지도와�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

를�받기�위해서는�반드시�논문(대체)등록을�하여�재학생에�준하는�신분을�부여�받아야�함.

등 록 기 간 소정의�등록기간

등 록 절 차 논문등록신청서�제출�및�소정의�등록금�납부

등 � 록 � 금 당해학기�수업료의�20%

유 의 사 항

➀ 전�과정에�해당되며,�연구등록을�하더라도�추가�수강신청은�불가.�
②�지도교수�변경,�연구계획서�제목�변경�등�수료생은�논문등록�후�학사일정�진행�가능

③� 논문등록은� 1회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심사�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등록

해야�함�

지 원 사 항

재학생에�준하는�신분�부여� � /� �도서대출�및�실험실�이용� /�정기권�및� 1일�주차권�구매�가능

학위논문(대체)�연구지도�및�학위청구논문(대체)�심사신청자격�부여

각종�시험�응시자격�부여� � /� �연구계획서�제출�및�학위청구논문�중간발표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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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위논문심사�및� 시험�관련�세부�사항

7-1� 논문(대체)지도교수�배정

구 분 내� � � � � �용

시 기 1학기말�이전[편(재)입학�학생은�입학�학기초]

대 상 1학기�재학생

방 법 “논문(대체)지도교수�신청서”�작성�→�주임교수에게�제출�→�학과대학원위원회의를�거친�후�→�대학원장에게�제출�

제출서류 논문(대체)지도교수�배정신청서� �◦�학과별�지도교수�배정명단

7-2.� 논문(대체)지도교수�자격

구 분 내� � � � � �용

자 격

다음�각호중에�하나에�해당되어야�함

1.�소속학과�또는�해당학생의�전공분야와�동일한�교내�전임교원

2.�지도교수의�정년�잔여학기를�고려하여�지도교수�배정�

� �➀ 석사�및�박사�학위�과정� � 1학기�말�배정�시,� 3학기�이상�정년�잔여학기가�남아있어야�함� �
� �②�통합과정� � 1학기�말�배정�시,� 7학기�이상�정년�잔여학기가�남아있어야�함�

7-3.� 논문(대체)지도교수�변경

구 분 내� � � � � �용

시 기 변경�사유가�발생할�때�즉시�

대 상
지도교수가�질병,�휴직�또는�출국,�퇴직�등의�부득이한�사유로�학생지도가�어려울�경우

학생이�변경을�원하는�경우�

방 법
“논문(대체)지도교수� 변경원”� 작성� →� 신·구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 주임교수에게� 제출→� 주임교수는� 확인하여�

대학원장(교학과)에�전자공문�제출�

제출서류 논문(대체)지도교수�변경원

유의사항
변경한�경우�각�학위과정�공히�한�학기�이상�신�지도교수의�지도를�받아야�함.

� �※�단,�동일전공의�경우�예외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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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제출�및� 변경

□�제출

구 분 내� � � � � �용

시 기 매학기�3,� 9월�중순부터�다음달�초까지

대 상
1.�석사�및�박사:� 2학기�이상�정규등록한�자

2.�통합과정:� 5학기�이상�정규등록한�자

방 법

·�입력방법:�웹정보서비스�로그인�→�시험/연구계획서�관리

�→�연구계획서�관리에서�입력�

·�입력시기:�지정된�기간에�입력하며,�별도�안내�

� -�석·박사과정:� 2학기�이상�정규�등록한�자� �

�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이상�정규�등록한�자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변경

구 분 내� � � � � �용

변경대상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의�내용과�학위청구논문의�내용이�일치하나�단순히�논문제목만�변경하는�경우

변경절차

학위청구논문�심사�중에�변경�할�경우

⇒학위청구논문�제목변경원�작성⇒�지도교수,�주임교수�및�심사위원장�확인⇒�대학원�제출

학위청구논문�심사�전에�변경�할�경우

⇒학위청구논문�제목변경원�작성⇒�지도교수�및�주임교수�확인⇒�대학원�제출

유의사항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의�내용과�학위청구논문�내용이�현저히�다를�경우는�지도교수와�상의�후�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함.�연구계획서� 변경원� 제출� 시� 해당�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불가.

관련양식
학위청구논문�제목�변경원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변경원

7-5.� 학위청구논문대체�방식�변경

구 분 내� � � � � �용

변경대상 석사논문대체를�희망하였으나,�석사학위논문을�작성하고자�하는�석사�대학원생(2018학년도�입학생부터�적용)

변경절차 ⇒학위청구논문대체�포기원�작성⇒�지도교수�및�주임교수�확인⇒�대학원�제출

유의사항

1.�석사논문대체는�본인이�희망하더라도,�각�학과에서� ‘석사논문대체�신청서’를�제출하고,�한�학기�경과�후�신청할�

수�있음

2.�각�학과의�석사논문대체�세부지침을�참고해야�함� �

관련양식 석사논문대체�포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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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자격

구 분 제출자격

석 사 학 위

과 정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필하고� 수료학점� 24학점� (논문대체� 신청자는� 30학점,� 학술지� 논문� 게

재한�자는� 24학점)�이상�취득자�및�취득�예정자로서�평균평점�3.0�이상인�자

2.�외국어�및�종합시험에�합격한�자

3.�수료�후� 10년이�경과하지�않은�자

4.�중간발표�후� 1학기�이상�지도교수의�논문(대체)�지도를�받은�자

� �※� 2018학년도� 석사� 입학생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석사논문대체� 희망원’을� 논문대체� 심사� � � � � � � �

1학기�전에�제출한�후에�논문대체�심사�가능�

5.�학위청구논문(대체)�연구계획서�제출�및�중간발표를�한�자

박 사 학 위

과 정

1.� 4학기�이상�정규등록을�필하고�수료학점�36학점�이상�취득자�및�취득�예정자로서�평균평점�3.0�이상인�자

2.�외국어�및�종합시험에�합격한�자

3.�수료�후� 10년이�경과하지�않은�자

4.�중간발표�후� 1학기�이상�지도교수의�논문지도를�받은�자

5.�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제출�및�중간발표를�한�자

6.�입학�후�다음의�인정�비율에�의한� 100%이상의�연구실적

가.� SCI급�학술지� :� 5인�이내�공동연구�100%,� 6인�이상�공동연구�70%

나.� 한국연구재단�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 3인� 이내� 공동연구� 100%,� 4인� 이상� 공동

연구�50%

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 단독�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3인� 이내� 공동연구�

50%,� 4인�이상�공동연구�35%

석·박사통합

과 정

1.� 8학기�이상�정규등록을�필하고�수료학점� 57학점�이상�취득자�및�취득�예정자로서�평균�평점이� 3.0� 이

상인�자

2.�외국어�및�종합시험에�합격한�자

3.�수료�후� 10년이�경과하지�않은�자

4.�중간발표�후� 1학기이상�지도교수의�논문지도를�받은�자

5.�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제출�및�중간발표를�한�자

6.�입학�후�다음의�인정�비율에�의한� 100%이상의�연구실적

가.� SCI급�학술지� :� 5인�이내�공동연구�100%,� 6인�이상�공동연구�70%

나.� 한국연구재단�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 3인� 이내� 공동연구� 100%,� 4인� 이상� 공동

연구�50%

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 단독�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3인� 이내� 공동연구�

50%,� 4인�이상�공동연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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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학위청구논문�제출서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논문대체) 박사학위과정�및�석·박사�통합과정

1.�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1부

2.�학위청구논문심사추천서�1부

3.�연구윤리준수�서약서�1부

4.�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1부

5.�학위청구논문�심사일정표�1부

6.�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1부

7.�온라인�연구윤리�교육�이수증�1부

1.�공통:�심사신청서

2.�졸업시험:�졸업시험�실시계획서

3.� 작품:� 작품� 실물,� 작품설명서,� 전시회�

또는�공연�팜플렛,�연구윤리준수�확인서(창

작�작품에�한함)

4.�특허:�특허�등록증

5.�학술지논문게재:�게재(예정)를�증빙하는�서류

6.�온라인�연구윤리�교육�이수증�1부

� �※�세부사항은�공지사항�참조�

1.�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1부

2.�학과주임교수�및�지도교수�추천서�1부

3.� 입학� 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일�

이전까지�게재실적�100%

� � � (예정증명서�불가)

4.�연구윤리준수�서약서�1부

5.�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추천서�1부

6.�학위청구논문�심사일정표�1부

7.�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1부

8.�온라인�연구윤리�교육�이수증�1부

7-8.� 학위청구논문(대체)� 심사

구 분 내� � � � � �용

신 청 시 기 매년�4월,� 10월

신 청 방 법 학위청구논문�심사�관련�제반�서류를�대학원�교학과�제출

심사위원� 구성

◦석사학위는� 3인,� 박사학위는� 5인�이상으로�하며�필요한�경우�석사학위는� 1인,� 박사학위는�최대3인�까지�

외부인사로�선임할�수�있다.

◦지도교수는�심사위원장이�될�수�없으며�공동지도교수는�심사위원이�될�수�없다.

심사위원� 자격 교내ㆍ외의�교수,�부교수,�박사학위를�소지한�조교수�또는�해당분야의�권위자�

심 사 횟 수 � 등

예비심사는�석·박사�학위과정�공히� 1회�이상�공개심사

본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2회�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3회� 이상� 논문심사와� 구술심사를�

하여야�한다.�

석사논문대체�심사는�1회�이상�실시한다.

심 사 판 정

예비심사�평가는� “가”� “부”로�하며�석사학위과정은�심사위원�2인�이상,�박사학위과정�및�석·박사�통합과정은�

4인�이상의� “가”판정을�하면�합격한�것으로�한다.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 평가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는�

심사위원�4인�이상이� “가”로�평가하면�합격한�것으로�한다

구술시험의�평가는� 100점�만점으로�하여�석사학위청구논문은�심사위원� 2인�이상이� 70점�이상,�박사학위�

청구논문은�심사위원�4인�이상이�80점�이상으로�평가할�경우�합격한�것으로�한다.

석사논문대체�심사는�심사위원�2인�이상� “가”로�평가하면�합격한�것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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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보고서�제출서류

구 � � � 분 제출서류

예 비 심 사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예비심사평가표�5년간�학과보관) 공개발표�결과보고서

(예비심사�또는�본심사�中� 1회�제출)
본 � 심 사

본심사�결과보고서,�심사요지,�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

(논문심사평가표�및�구술심사평가표는�5년간�학과보관)

논문대체심사 심사�결과보고서�및�대체인정�증빙서류(심사평가표�및�대체결과물은�5년간�학과보관)

7-10.� 외국어시험

구 분 내� � � �용

응 시 자 격 석·박사학위과정�및�석·박사�통합과정�2학기�이상�정규등록한�자

시 험 시 기 매년�3월과�9월

시 험 과 목
영어,�한국어(외국인)�

� �※�면제신청자의�경우�원서접수일�기준� 2년�이내에�취득한�공인어학성적표�및�면제신청서�제출�

합 격 기 준 100점�만점에�70점�이상

신 청 절 차
응시원서�제출�및�전형료�납부

�※공인시험(영어�및�한국어)의�경우,�원서접수일로부터�최근� 2년�이내�취득한�자

7-11.� 외국어시험�면제

구 분 내� � � �용

면제기준

1.� CBT� 170점�이상인�자

2.� TOEIC� 700점�이상인�자

3.� TEPS� 501점�이상인�자

4.� IBT� 70점�이상인�자

5.� TOPIK� 3급�이상인�자(외국인�학생에�한함)

6.�전적�대학원에서�어학시험에�합격한�자(편입생에�한함)

7.� NEW� TEPS� 268점�이상인�자

� *�영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외국인의�경우�위�조건을�충족할�경우�외국어시험은�면제함

신청절차 면제신청서(증빙서류�첨부)�제출(전형료는�납부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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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종합시험

구 분 내� � � � � �용

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이상�정규등록한�자.

나.�외국어시험에�합격한�자.

다.� 선수과목을�제외한�이수학점이� 24학점(논문대체�신청자는� 30학점,�학술지�논문�게재한�

자는� 24학점)�이상�취득�예정자�또는�취득�자�

라.�이수한�전�과목의�평균평점이�3.0�이상인�자.

박 사학 위과정

가.� 3학기�이상�정규등록한�자.

나.�외국어시험에�합격한�자.

다.�선수과목을�제외한�이수학점이�36학점�이상�취득�예정자�또는�취득자

라.�이수한�전�과목의�평균평점이�3.0점�이상인�자.

석·박사통합과정

가.� 7학기�이상�정규등록한�자

나.�외국어시험에�합격한�자.

다.�선수과목을�제외한�이수학점이�57학점�이상�취득�예정자�또는�취득자

라.�이수한�전�과목의�평균�평점이�3.0�이상인�자

시험시기 매년�4월과� 10월

시험과목 석사학위과정�3과목,�박사학위과정�및�석·박사�통합과정�4과목�이상

합격기준 100점�만점에�70점�이상

신청절차 응시원서�제출�및�전형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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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연구윤리�안내

□�연구윤리�교육�이수�안내

구 분 내� � � � � �용

목 적 대학원생의�연구윤리�확립�및�연구부정행위�사전�예방

대 상 자 대학원�학위논문심�신청(예정)자

이수방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과학기술인�알파캠퍼스에서�이수

1)�회원가입(소속기관� :�원광대학교�입력�필수)

2)�교육과정�탐색�및�신청� :�탐색�→�온라인교육�→� ‘대학원생’�입력�후�검색

3)�수강신청

� � ·�인문사회�및�예체능�계열�→�대학원생을�위한�연구윤리(인문사회계)

� � ·�자연과학,�의학,�공학�계열�→�대학원생을�위한�연구윤리(이공계)

비 고 2022학년도�1학기부터�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는�연구�윤리�교육�이수�후�교육이수증을�반드시�제출해야�함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활용�관련� 권장사항�안내

구 분 내� � � � � �용

운영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웹사이트 https://safe.koar.kr/

목 � 적 건전한�학술활동�생태계�조성(부실�학술지�또는�학술행사�여부�파악)

주 요

서 비 스

1)�부실�학술활동�개념�소개�및�국내외�부실�학술활동�관련�동향�안내

2)�학술지�정보,�의심�학술행사�정보�검색서비스�제공

3)�의심�학술지,�의심�학술행사�신고�및�토론방�제공

4)� SAFE�학술정보를�손쉽게활용할�수�있도록�검색�API�서비스�제공

권장사항

1)� (학술지�논문�투고�또는�학술행사�참여�前)� 본인이�잘�모르는�학술지나�학술행사인�경우는�건전학술활동지원시

스템(SAFE)을�통해�평판을�검색해�보고�주변�연구자들에게�문의해�보기를�권장함

2)� (학술지�논문�투고�또는�학술행사�참여�後)� 해당�학술지나�학술행사가�부실하다고�의심되는�경우�건전학술활

동지원시스템(SAFE)에�관련�내용을�신고하고�연구자들과�토론해�보기를�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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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중간발표

구 분 내� � � � � �용

시 기 매년�4월,� 10월

대 상 지도교수가�배정되고�연구계획서가�제출되어�있는�자

방 법

·�학과�내에서�자체적으로�진행

·�논문지도교수,�학과주임교수,�학과교수�및�전공분야에�관련된�연구자의�다수가�참석한�가운데�발표

·�연구계획서�내용관련�자료를�제시,�참석자의�질의에�답해야�함

※�학위논문심사�한�학기�전에�반드시�진행해야�함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중간발표�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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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학� 주요�안내

종 류 내� � � � � �용

교 육 보 조

장 학 금
각�학위과정�재학생�중에�강의,�실험실습�및�연구활동을�보조하는�자

공 로

장 학 금

대학원�학생회의�활동을�수행하면서�건학이념�구현에�적극적인�자�또는�학교위상�선양의� 공로가�인정된�자로

서�학과대학원위원회�또는�대학원장의�추천을�받은�자

학술공로� 및�

우 수 논 문�

장 학 금

본교� “교비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규정한�학술지에�1편�이상�게재하고�신청한�자로서�대학원장이�인정한�자

외 국 인

장 학 금
외국인�유학생으로�한국어능력을�고려하여�대학원장이�인정한�자(2016학년도�입학자부터�적용)

호 국 1 종

장 � 학 � 금
국방부�소속�군관계자로서�대학원장이�인정한�자� (현역�준위�및�부사관)

호 국 2 종

장 � 학 � 금
국방부�소속�군관계자로서�대학원장이�인정한�자(현역�장교)

전일제연구

장 학 금

대학원에�재학하고�있는� 미취업자로�본교� 교수연구실�또는� 실험실� 등� 지정� 근무장소에서�주� 5일,� 주당� 40시

간,� 6개월동안�교수의�연구,�교육을�보조하는�자

봉 황 1 종

장 학 금
타�교내장학금을�받지않는�재학생

봉 황 2 종

장 학 금

원광대학교,�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원광디지털대학교�학사�또는�석사학위를�소지하고�대학원에�입학한�자

(2019학년도�2학기�신입생부터�적용)(수업료의�30%�지급)

봉 황 4 종

장 학 금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원광디지털대학교,�원광대학교�부속�각�병원�소속�재직자

(2021학년도�1학기�신입생부터�적용)(수업료의�30%�지급)

학 연 산

장 학 금

대학원�지정�학ㆍ연ㆍ산협약기관�종사자로서�학ㆍ연ㆍ산협동과정�전형으로�입학한�자�

(2019학년도�2학기�신입생부터�적용)(수업료의�50%�지급)

산 학 관

연 협 동

장 학 금

대학원에서�지정한�정부�출연�연구기관�및�협약체결기관�종사자인�학생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또는�대학원과�협약을�체결한�산업체에�재직하고�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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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활안내�

9-1.� 병무�안내

□�대학�직장�예비군�안내(의무사항)

�⇰ 예비군�훈련�대상
�◦현역병�및�공익근무�복무를�마친자로�복무를�마친�다음�해부터�8년이�되는�날이�속하는�해의�12월� 31일�까지�해당

되는�자

�◦예비역의�장교,�준사관,�부사관(일반하사�제외)은�그�복무를�마친�해부터�현역�계급의�정년�연령까지�편성(제2국

민역은�대상에서�제외)

�

� �⇰ 대학�직장�예비군�교육
�◦동원훈련을�면제하고�방학기간을�이용�연간� 8시간의�향방기본훈련�실시

�◦훈련을�이수하지�않고�휴학·자퇴�등�신분�상실시에는�지역�예비군�부대의�교육계획에�따른다.

� ◦법규대상자(해외출국자�및�환자)는�사유�발생시�근거서류를�첨부하여�안전관리과에�제출한�경우에�한하여�훈련연

기�및�보류혜택을�받을�수�있음.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안내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지정기관에서�연구�인력으로�활용토록�지원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

� � � -�현역입영대상자(공익근무소집대상�보충역�포함)가�병무청�지정기관에�편입되어� 3년(병역의무�부과연령�상

한선인� 35세�이전)� 의무�종사

�◦석ㆍ박사�등�고급인력에게�학문과�과학기술의�지속적인�연구기회를�부여하여�국가산업의�육성ㆍ발전에�기여

� �※�관련근거� :�병역법�제36조�내지�제37조,�동법시행령�제72조�내지�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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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학번부여�안내

학번은� 입학과� 동시에� 학과� 단위로�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각종

시험접수,� 각종� 증명신청� 및� 교부�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이� 이� 학번에� 의하여� 전산� 처리되며� 특별

한�일이�없는� 한� 휴학,� 복학에�관계없이�졸업�시까지�사용한다.

학번�구조
2025 1 1 1 001
① ② ③ ④ ⑤ � �

①입� 학� 년� 도� :� 입학년도(4자리)� � � � � � ②입학학기� :� 입학학기(1자리)

③대학원�코드� :� 대학원�구분코드(1자리)

④과정코드� :�과정�구분코드[석사(1),� 박사(2),� 석·박사통합(3)]

⑤학생�개인별�일련번호� :� 년도별�입학생의�일련번호(3자리)

9-3.� � 학적부�기재사항�정정�안내

내용 개명�및�주민등록번호�변경으로�학적부와�호적상의�기재사항이�틀린�경우

정정

절차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학적부기재사항� 변경원”을� 다운받아�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대학원� 교학과에� 정정�

신청

제출

서류

①�학적부기재사항�변경원(대학원�홈페이지�각종양식�게시판�참조)

②�주민등록초본�1부

□�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웹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웹정보서비스� ‘개인� 신상

관리�메뉴’에서�직접� 정정을�하여� 대학원에서�학사일정�안내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야합니다.

9-4.� � 제증명�발급�안내

발급대상 대학원�졸업생,�휴학생.�재학생,�제적생,�수료생

발급방법

웹정보서비스(로그인)⇒�증명발급⇒�대학제증명�인터넷발급⇒�인터넷발급

⇒증명서�신청⇒�신청⇒�문서출력

� �※�가까운�주민센터에�방문하여,� ‘FAX�민원’을�통해서�신청가능합니다.�

수 수 료

교내� :�무료(교내�컴퓨터)

교외� :�대행수수료(1,000원� +추가� 1건당�500원),�신용카드,�휴대폰소액결제�가능)

�※�금액�조정이�상황에�따라�있을�수�있음�

신규가입
회원가입� ⇒� 정보서비스� ⇒� 서비스신청⇒� 주민등록번호입력⇒� 서비스신청하기⇒� 아이핀(Ipin)또는� 핸드폰� 인증�

후�재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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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학생증�발급�안내

구분
금융학생증�

(전북은행�입출금�겸용)�

비금융학생증�

(일반학생증)

신청

방법

(신규)

➀ 웹정보서비스에�로그인
⇒개인신상관리에�자신의�증명�사진을�업로드�

➁ 학생회관내� 전북은행� 방문� (사진이� 업로드�
안되었을�경우�증명사진�1매�소지)

➂ 신청서�작성�
➃ 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이나�여권)�제
시

➀ 학사지원과�
� � �직접�방문�

(웹정보서비스� 증명� 사진�

등록)

� � *� 학사지원과:� 학생지

원관�1층

➁ 대학원�교학과�방문
� � � (외국인유학생에�한함)

(웹정보서비스� 증명� 사진� 등

록)

수령
신청� 다음날�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학생증�수령
본인�직접수령

재발급 분실�재발급� :�수수료� 2,000원 재발급� :�수수료�5,000원

유의

사항

1.�본인�신분증�반드시�지참

2.�학생증�발급�신청�시,� ‘웹정보서비스’에�본인�사진을�반드시�등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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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중앙도서관�안내

□�이용시간

◦자료열람실� :� 평� � 일� :� 09:00� -� 22:00,� 토요일� :� 09:00� ~� 17:00(학기중)

◦자유열람실(중앙도서관)� :� 24:00까지�개방�

◦자유열람실(학생지원관)� :� 24시간�개방

� � � � (도서관�홈페이지�공지�사항�참조)

□� 대출권한

◦단행본� :� 20책� 60일(1회� 갱신)�

◦e-Book� :� 5책� 7일

◦비도서� :� 2건(당일� -� 관내대출)

□�층별안내

◦1층� :� 출입게이트,� 안내데스크(Information),� 자유열람실,� 전자신문/잡지�등

◦2층� :� 복합문화공간�

◦3층� :� 디지털정보센터,� PC검색존,� 그룹스터디룸�

◦4층� :� 인문/예술/원불교�자료실

◦5층� :� 사회․과학기술자료실
◦6,� 7층� :� 보존서고�및� 고문헌자료실

□�기타안내

◦자유열람실�좌석발급기�

� � 학생증� 또는� 모바일� 이용증을�리딩한� 후� 열람실과� 좌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실을� 이용

한�후� 퇴실할�때에는�반드시�반납�처리해야�함.

⌼이용시간� :� 1회�4시간
⌼연� � � �장� :�이용종료�한�시간�전부터�연장가능,�연장은�연장한�시간부터�4시간�적용

◦무인반납기�

구�분 무인�반납기 자가�대출기

위� �치 1층�로비,�학생회관�1층 4층�인문·예술자료실

시� �간 24시간 도서관�이용시간

※�딸림자료가�있는�자료나�예약도서는�자가대출� ‧ 무인반납기에서�대출� ‧ 반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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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차권발급안내

□�정기권�

발 급 대 상
재학생(졸업생�휴학생은�불가)�및�수료생�중�연구등록한�자�

� �※�수료생의�경우�연구등록증명서를�반드시�제출해야�함�대학원�교학과�문의(☎� 063-850-5118)

신 � � � � 청 서예관�1층�차량출입관리실에�서류제출

금 � � � � 액

월� 7,000원(카드결제,�현금�불가)�

�※�단,�경차�이용�및�장애인,�국가유공자의�경우�50%�할인

�※�내부�사정에�따라�금액�변동�가능

제출� 서류

①차량등록증� �②재학증명서� �③(차량이�가족명의인�경우)�가족관계증명서�혹은�주민등록등본

④운전면허증

�※수료생인�경우� ‘연구등록증명서’로�대체�

�※장애인은�복지카드,�국가유공자는�국가보훈신분증�지참�필수

□� 1회�주차권

판 매 대 상
재학생(졸업생�휴학생은�불가)�및�수료생�중�연구등록한�자�

� �※�수료생의�경우�연구등록증명서를�반드시�제출해야�함

구 매 절 차 서예관�1층�차량출입관리실에�서류제출

금 � � � � 액
1매당� 1,500원(카드결제)

�※�내부�사정에�따라�금액�변동�가능

필 요 서 류
학생신분을�증빙할�수�있는�재학증명서

� �※수료생인�경우� ‘연구등록증명서’로�대체하며,�대학원�교학과�문의(☎�063-85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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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웹정보서비스�이용안내

내� � � �용 본인이�졸업을�위한�각종�시험�및�논문관계와�선수과목여부를�확인할�수�있음

시험�및�논문조회

□논문정보� :�중간발표�합격여부,�청구논문�합격여부

□논문게재실적(박사)� :�박사의�경우� 100%이상의�연구실적�여부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합격여부

□종합시험� :�종합�시험�합격여부

시험�및�연구계획서�관리

□외국어시험�관리� :�외국어시험�접수�및�고지서�출력

□종합시험관리� :�종합시험�접수

□연구계획서관리� :�연구계획서�입력

전형료관리 □수납고지서출력� :�연구�및�논문등록,�학위청구논문심사�고지서�출력

기� �타� �조� �회

□선수과목리스트

�◦�본인이�이수해야�할�선수과목과�이수여부�확인가능

�※�미이수�시�수료�및�졸업�불가

증명서�발급 웹정보서비스�로그인�후,� ‘증명발급’�메뉴를�통해서�증명서�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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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기타

□�성적표는�발송되지�않고,� 학교�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 �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정보서비스⟶ 대학원(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성적관리→�전체�성적조회
□�회원가입방법

� � 웹정보서비스⟶ 신규�가입⟶ 문자�또는� IPIN� 인증⟶ 서비스�사용
� � ※� 회원으로�가입하여야�수강신청,� 성적표,� 등록고지서�등을�확인할�수�있음

� � ※� 기�회원� 가입자는�신규�학기�시작� 시� 자동생성�됨

□�중요사항은�대학원�홈페이지�게시판에�안내됩니다.� 꼭�확인하여�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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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학칙

제정� 1967.� 12.� 15

개정� 2024.� 08.� 23

제1장� �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원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칙」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교육이

념과�원광대학교�건학정신에�바탕하여�대학교육이�목적하는�학술의�이론과�그�응용방법을�도야하며�지도

적�인격을�완성하고�독창적�능력을�배양하여�학술�및�문화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설치한�일반대학원(이

하� “본�대학원”이라�한다)의� 교육목표�달성을�위한�교육�및�학사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

로�한다.<개정� ‘95.5.20,� ’11.07.28,� ‘15.12.29>

제2조(학위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98.2.4.>

②�필요에�따라�석사학위과정과�박사학위과정의�통합과정을�둘�수�있다.<개정� ‘98.2.4.>

③� 각� 학위과정안에�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98.2.4,�
’12.08.27>

제3조(학과와�입학정원)� ①�본�대학원에�설치하는�각�학위과정의�학과는�계열별로�설치하며,�각�학위과정별�

입학정원�및�계열별�학과는�별표� 1과�같다.�다만,�석․박사�통합과정의�입학정원은�박사학위과정의�입학정
원에서� 산정한다.� <개정� ‘95.10.18.� ‘96.11.18,� ‘99.12.23,� ’01.3.2,� ‘01.10.31,� ’02.2.25,� ‘03.10.28,�

‘04.1.14,� ’04.7.12,� ‘04.10.8,� ’04.11.22,� ’07.8.23,� ‘07.12.4,� ’09.5.27,� ‘10.09.02,� ’11.01.27,�

‘11.07.28,� ’12.08.27,� ‘12.12.24,� 14.01.02,� ’14.06.02,� ‘15.06.04,� ‘15.12.29,� ’17.01.03,�

‘17.05.25.,� ’18.01.03.,� ‘18.02.11,� ’19.07.04,� ‘19.11.19,� ’20.01.10,� ‘20.07.03,� ‘20.11.05,�

‘21.09.01,� ‘21.11.17,� ‘22.02.25,� ’23.12.22>

②� 제1항의� 각� 학위과정의� 계열․학과별� 입학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매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를�거쳐�정한다.<신설� ‘99.11.16,�개정� ’12.08.27>

③� 제5조의�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할�

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그�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개정� ‘12.08.27,� ‘15.12.29>

1.�교육부령이�정하는�위탁학생<개정� ‘11.07.28,�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

2.�북한이탈주민�및�부모가�모두�외국인인�외국인�학생<개정� ‘12.08.27>

3.� 외국에서�우리나라�초·중등교육과�대학교육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전부�이수한�재외국민�및�외국인�

<항신설� ‘99.11.16,�항전문개정� ’06.2.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대학원이�공동� 운영하는� 학석사통합과정을� 설치·운영할�수� 있으며,� 학석

사통합과정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시행규칙으로�따로�정한다.<항신설� ‘19.02.11.>

⑤� 각� 학위과정� 신설� 시에는「대학� ·� 설립� 운영� 규정」� 에서�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련분

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의� � 2분의� � 1이상은� 설

치학기� 개시일� 기준� 최근� � 5년간� 다음� 각호의�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한다.� 이� 경우� 논

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고시에�따른다.� <신설� 2024.� 6.� 21.>

1.� 인문ㆍ사회�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이에�준하는�연구�실적� � 4편� 이상� � <신설� 2024.� 6.� 21.>

2.� 자연과학ㆍ공학ㆍ의학� � 계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논문�또는�이에�준하는�연구�실적� � 6편� 이상� � <신설� 2024.� 6.� 21.>

3.� 예ㆍ체능� 계열:� 교육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

는�이에�준하는�연구�실적� 3편� 이상� <신설�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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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입� 학

제4조(입학시기)�본�대학원의�입학시기는�매�학기초� 30일�이내로�한다.

제5조(입학자격�및�입학제한)� ①�본�대학원의�각�학위과정에�지원할�수�있는�자격은�다음에�해당하는�자로

서�본�대학원에서�실시하는�전형에�합격하여야�한다.<개정� ‘11.07.28,� ‘15.12.29>

� 1.�석사학위과정�및�석·박사�통합과정� <개정� ‘95.5.20,� ‘96.11.18,� ’12.08.27>

�가.�국내․외�4년제�대학졸업자�또는�졸업예정자
�나.�법령에�따라서�가목과�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개정� ‘04.11.22,� ‘15.12.29>

�다.� 본�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의� 전공분야는� 학사과정의� 전공학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있다.<개정� ‘12.08.27>

� 2.�박사학위과정� <개정� ‘95.5.20.� ‘96.11.18.>� � � � � � �

� 가.�국내․외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취득�예정자.
�나.�법령에�의하여�가목과�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개정� ‘04.11.22>

�다.� 본� 학위과정에�지원하는�자의� 전공분야는�석사학위과정의�전공학과와�동일하지� 아니하여도�지원

할�수�있다.<개정� ‘12.08.27,� ‘15.12.29>

②� <개정� ‘11.07.28,�항삭제� ’18.02.12.>

③�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이� 입학� 할� 때는� 휴직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성격상국내�

타�대학원에�학위과정이�설치되어�있지�않은�학과에�입학을�지원하는�자와�총장�승인하에�입학을�지원

하는�자는�예외로�한다.<개정� ’99.11.8,� ‘11.07.28,� 2024.� 2.� 23.>

④�본�대학교에�재직하고�있는�직원이�입학할�때에는�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신설� ’99.12.16,� 개정�

‘12.08.27>

⑤�그�밖의�사항은�본�대학교�해당�모집시기의�모집요강에�따른다.� <신설� ‘19.07.04.>

<조목개정� ‘12.08.27>

제6조(입학전형방법)�①�입학전형은�일반전형과�특별전형으로�실시한다.<개정� ‘98.2.4.,� ‘15.12.29>

②�일반전형은�다음�각�호에�따른다.<개정� ‘98.1.12.� ’00.7.10,� ‘15.12.29>

� 1.�서류전형<개정� ‘06.8.31>

� 2.�구술시험�및�면접고사<개정� ‘11.07.28>

� 3.�예․체능계열은�실기고사를�실시�할�수�있다.
� 4.� <삭제� ‘00.7.10>

� 5.�필요에�따라서�필기시험,�논술고사�등을�실시할�수�있다.<신설� ‘11.07.28>

③�특별전형은�지원현황에�따라�대학원위원회에서�실시여부를�정하되�선발방법,� 기준,� 대상자에�관해서는�

따로�정한다.<개정� ‘95.5.20.� ’98.1.12.� ’99.6.� 15,� ‘18.02.12>

④� <삭제� ‘99.6.15>

제6조의2(입학허가�및�취소)� ①�입학은�총장이�허가하며,�입학이�허가된�자는�지정�기일�내에�절차에�따라�

등록하여야�한다.� <조신설� ‘17.01.03>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학�및�졸업�후에라도�입학허가를�취소할�수�있다.� 이�

경우�제출된�서류와�등록금은�반환하지�아니한다.

1.�지원�자격을�위반한�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금지사항이�포함된�경우

3.� 평가자(전형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업무를�방해한�경우

4.�기타�부정한�방법으로�합격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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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학생의�범위와�정원)� ①�부모가�모두�외국인인�외국인�학생�또는�외국에서�우리나라�초․중등교
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

가할�수�있다.<개정� ‘01.2.1,� '01.12.7>

②�제1항의�입학생에�대하여는�특별한�규정이�없는�한�본�대학원�학칙을�적용한다.<개정� ‘15.12.29>

제8조(외국인학생�선발절차)� 본� 대학원에�지원하는�외국인�지원자의�입학전형은�본� 대학원� 「학칙」� 제6조에�

준하되�제6조�제2항의�일부�또는�전부를�면제할�수�있다.<개정� ’99.6.15,� ‘15.12.29>

제9조(외국인학생�입학시험)� 외국인�지원자에게는�본�대학원의�전공과목�이수에�필요한�어학능력시험을�실

시할�수�있다.<개정� ’99.6.15>�

제10조(편입학)� ①� 각� 학위과정의�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인원의� 범위안에서� 타� 대학원�

학생에게� 소정의� 전형을�거쳐� 당해(동종계통� 포함)학과�또는� 전공분야에� 편입학을�허가할� 수� 있다.<신설�

‘99.6.15,�개정� ’14.01.02>

②�편입학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신설� ’99.6.15>

제11조(지원절차)� ①�본�대학원�각�학위과정에�입학(편입학,�재입학�포함)을�하고자�하는�자는�소정의�서류

와�전형료를�납부하여야�한다.<개정� ‘95.5.20,� ‘98.2.4,� ’12.08.27>

②�제1항에�따라서�제출된�서류와�전형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항신설� ‘12.08.27><개정� ‘15.12.29>

제3장� � 수업과� 수료�

제12조(수업년한)�①�석사학위과정�및�박사학위과정의�수업년한은�각각� 2년�이상,�석․박사�통합과정의�수업년한
은�4년이상으로�한다.<개정� '01.12.7,� ‘12.08.27,� ’18.02.12>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은� 6개월�이내에서�수업년한을�단축할�수�있다.� 단,� 학석

사�연계과정의�수업년한�단축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 <항신설� ‘18.02.12,�개정� ‘22.02.25>

③� <항신설� ‘18.02.12,�삭제� ’19.07.04.>

제13조(재학년한)� ①� 재학년한은�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을� 초
과할�수�없다.�다만,�휴학기간은�재학년한에�산입하지�아니한다.<단서신설� '01.12.7,�개정� ‘12.08.27>

②�재입학자는�전적기간을�포함하며,�편입학자는�편입학한�학기에�따라�적용�받는다.<항신설� ‘12.08.27>

<조목개정� ‘12.08.27>

제14조(수업일수)� 각�학위과정의�수업일수는�매�학기� 15주�이상으로�한다.<개정� ‘09.08.25>

제15조(교과과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

이�별도로�정한다.<개정� ‘95.5.20.>

제16조(교과과정�운영의�원칙)�①�각�학위과정의�교과과정은�통합운영을�원칙으로�한다.<개정� ‘12.08.27>

� � � ②�학과에�선수과목을�이수하여야�하는�학생이�있을�경우�각�학과는�규정한�학기�내에�선수과목을�이

수할�수�있도록�교과과정을�운영하여야�한다.<항신설� ‘12.08.27>

제17조(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연계운영)� 학사학위과정� 재학생이� 해당� 학과(부)� 대학원� 과정의� 특정교과

를�이수�하고자�할� 경우,� 소속� 학과(부)장과�학과�대학원�주임교수의�추천에�따라�대학원장의�승인을�받

아� 대학원�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시� 6학점� 범위� 내에서� 그�

이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과정� 졸업� 소요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5.20,�

’11.07.28,� ‘15.12.29>

제18조(수강과목)�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수강과목은� 교과과정에� 따라서� 개설하고� 학생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지도하에�수강과목을�선택한다.� <개정� ‘96.11.18,� ‘15.12.29>

②�본�대학원�석사학위과정�출신자가�동일학과�박사학위과정에�입학한�경우,�석사학위과정에서�이수한�교

과목은�박사학위과정에서�수강신청�할�수�없다.� <항신설�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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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업)� ①�본�대학원의�수업은�각�학과�및�전공별로�행한다.

②� 수업은� 주간� 및�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On-line을� 통한�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집중수업�

등의�방법에�의하여�할�수�있다.<신설� ‘05.12.26,�개정� ’11.07.28,� ‘12.08.27,� ’18.02.12,� ‘19.10.01>

③�매학기�학점당�이수시간은�15시간�이상으로�한다.� <항신설� ‘18.02.12>

제20조(학기당�수강학점)� 매학기�석사학위과정�및�석․박사�통합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을�초
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나,�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추가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5.5.20,�

'01.12.7,� ’12.08.27>

제21조(수료학점)� ①� 수료에�필요한�최저학점은�석사학위과정� 24학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
과정은� 57학점으로�한다.<개정� ‘11.07.28,� ’12.08.27,� ‘18.02.12>

②�석사학위과정의�경우�학위논문대체�신청자는� 30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단,�석사학위논문대체신

청자� 중� 대학원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을� 개제한�자는� 24학점으로� 한다.� <항신설� ‘18.02.12,� 개정�

’19.07.04.>

제22조(선수과목)� ①� 하위과정과�서로�다른�학과에�입학한�자,� 또는�동종학과�출신자로서�선수과목�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06.8.31,� ’11.07.28,�

‘12.08.27,� ’12.12.24,� ‘15.12.29>

②�각�과정의�하위과정부터�교과목을�이수하여야�할�경우에는�필요한�과목을�선수과목으로�지정할�수�있

다.� <개정� ‘95.5.20>

③� 외국인� 학생�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어� 과목을� 추가�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항신설�

‘18.02.12>

④� 제2항에� 따른�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그� 학점을� 학위취득에� 필요한� 수료� 학점에� 산

입하지�않는다.<개정� ‘15.12.29,�항이동� ’18.02.12>

제23조(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동일� 학과� 내에서� 각� 학위과정의� 2학기� 진급�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변경을� 할� 수� 없다.<신설� ‘95.5.20,� 개정�

’12.08.27,� ‘15.12.29>

1.�학과�간�또는�학․연․산�협동과정에�재학중인�경우<신설� ‘12.08.27>
2.�일반과정에서�협동과정으로�전공변경을�원하는�경우<신설� ‘12.08.27>

3.�일반과정에서�석․박사�통합과정으로�전공변경을�원하는�경우<신설� ‘12.08.27>
4.�수업�및�학과운영상�적정인원을�초과하는�경우<신설� ‘12.08.27>

②� 전공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5.5.� 20,�

개정� ’12.12.24,� '14.12.24>

� 1.�전공변경원

� 2.�주임교수�승인서

� 3.�기�이수학점�및�성적증명서

제23조의2(전과)� 대학원에�입학한�자는�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전과를�할�수�있다.�이에�관한�

세부사항은�총장이�따로�정한다.<본조�신설� ‘19.10.01>

1.�대형�국가과제�수주를�위해�소속�변경이�필요한�경우

2.�기타�총장이�인정하는�경우

제24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시험성적,� 출석상황,� 보고서� 등을� 종합평가하되�그� 등급과� 평

점은� 다음과� 같다.� 단,� 성적� 백분율� 값은� 평점을� 사용하여� (평점×10)� +� 55로� 산출한다.<개정�

‘11.07.28><단서신설� ’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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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 � 점 등� � � 급� 평� � � 점

95∼100�

90∼� 94�

85∼� 89�

80∼� 84�

75∼� 79�

70∼� 74�

� 0∼� 69�

Ａ＋

Ａ0

Ｂ＋

Ｂ0

Ｃ＋

Ｃ0

Ｆ

4.5

4.0

3.5

3.0

2.5

2.0

0.0

제25조(이수인정� 평점)� 학업성적의� 평점이� 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이수

한�전과목의�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한다.�

제26조(타�대학원�학점인정�및�제한)� 타�대학원�학점인정�및�제한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

제26조의1(학습경험�학점인정�및�제한)� 학습경험�학정인정�및�제한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 <본조

신설� ‘18.02.12>

제27조(수료인정�및�시기)� ①�정규등록을�마치고� 「학칙」�제21조�및� 25조를�충족한�학생에�대하여�각�학위

과정�수료로�인정한다.<신설� ‘95.5.20,�개정� '03.2.10,� ‘15.12.29>

②�각�학위과정의�수료를�인정하는�시기는�학기말로�하며,�수료(예정)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신설� ‘95.�

5.20,�개정� ’15.05.29>�

제28조(학위수여)�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에서� 규정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외국

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종류와�수여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개정� ‘14.01.02,� ’18.02.12>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석사학위과정은�학위논문�대체�심사를�통과한�경우�학위를�수여할�수�있

다.�학위논문�대체�신청과�심사에�관한�세부사항은�대학원에서�따로�정한다.� <항신설� ‘18.02.12>

제4장� � 등록․ 휴학․ 복학․ 재입학�
제29조(등록)� ①�학생은�매�학기�소정의�기일내에�각�학위과정�동안�등록금�납부�및�등록에�필요한�절차를�

이행하여�등록을�하여야�한다.<개정� ‘12.08.27>

②� <삭제� '01.12.7>

③� 일단� 납입된� 등록금의� 반환은�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11.07.28,� 정부직

제변경(교육부)� ‘13.06.03,� ‘15.12.29>�

④� <항신설� ‘04.2.23>,� <삭제� ’12.08.27>

⑤�학기가�개시되기�전(학기가�시작된�이후�따로�정하는�미등록�휴학기간이�있는�경우에는�그�기간을�말

함)에�휴학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는�등록금을�징수하지�아니한다.<신설� ‘04.2.23>

⑥�대학원간�학점교류�때문에�등록하는�자는�교류협정서에�따라서�소정의�등록금�납부�및�등록에�필요한�

절차를�이행하여�등록을�하여야�한다.<신설� ‘06.2.23,�개정� ’12.08.27,� ‘15.12.29>

⑦�등록금을�납부하고�학기�개시�이후에�등록금�반환사유가�발생했을�시�휴학일과�등록금�반환사유�발생

일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등록금� 반환기준일은� 수업일수가� 많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11.01.27>

제30조(휴학)� ①�학생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수업일수� 3분의� 1이상�수강이�불가능할�때에

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신설� ‘00.7.10,� 개정� ’12.08.27,�

‘17.01.03,� ‘22.02.25>

1.� 「병역법」�제73조�제1항에�따른�입영�및�복무를�하여야�하는�경우� <호신설� ‘17.01.03>

2.� 4주�이상�치료�및�요양을�하여야�하는�경우� <호신설� ‘17.01.03>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경우� <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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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3>

4.�임신�및�출산을�하게�되는�경우� <호신설� ‘17.01.03>

5.�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호신설� ‘17.01.03>

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하여�재난�상황으로�선포된�경우� <호신설� ‘22.02.25>

②� 각� 학위과정�별� 휴학기간은� 석사�및�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군� 의무복무를� 위한� 휴학기간,�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휴학기간,� 질병� 및� 요양을� 위한� 휴학기간,� 육아를�

위한� 휴학기간,� 재난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98.1.12,� '01.12.7,� ’12.08.27,�

‘15.12.29,� ‘17.01.03,� ‘22.02.25>

③�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또는� 2학기를�원칙으로�한다.�단,� 휴학을�연장하고자�할�때에는�휴학원을�다

시�제출하여야�한다.<항신설� ‘19.02.11.>

④�임신�또는�출산�휴학은�각각�자녀� 1명에�대하여� 2학기�이내로�신청할�수�있으며,� 육아휴학은�자녀� 1

명에�대하여� 4학기�이내로�신청할�수�있다.<항신설� ‘19.02.11,�개정� ‘22.02.25>

⑤�제2항을�위반할�때에는�제적한다<단서삭제� ‘12.08.27><개정� ‘15.12.29,�항이동� ’19.02.11.>

⑥� 휴학기간� 경과,�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대상자� 중� 본인의�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직권�휴학을�시킬�수�있다.<신설� ‘22.02.25>

제31조(복학� 및� 재입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 할� 때� 또는� 제적당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이전에�복학원�및�재입학원을�제출하여�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 ‘95.5.� 20>

②�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학위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뺀�인원의�범위안에서�한�차례만�이를�허가할�수�있다.<개정� '01.12.7,� ‘15.12.29>

③�각�학위과정을�수료하고�논문�제출연한을�초과하여�학위를�취득하지�못한�자는�대학원장의�승인�아래�

한�차례만�한정하여�논문제출�자격을�줄�수�있으며�논문제출�기간은� 1년�이내로�하고�논문등록을�하여

야�한다.<개정� ‘12.08.27,� ‘15.12.29>

제32조(재입학� 학점� 인정)�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에

는�이전에�취득한�학점을�인정할�수�있다.

제33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신설� ’99.6.15><개정�

‘15.12.29>

1.�학력을�위조한�자

2.�휴학기간이�경과되어도�복학하지�않은�자

3.�수업료,�기타�납입금을�정해진�기일�내에�납부하지�아니한�자

4.�징계에�의하여�제적처분을�받은�자

5.�재학년한내에�수료학점을�이수하지�못한�자<개정� '01.12.7,� '14.12.24>

6.� <신설� '01.12.7>,� <삭제� '14.12.24>

7.� <신설� '01.12.7>,� <삭제� '14.12.24>

8.�사망한�자<신설� ‘22.02.25>

제34조(자퇴)� 부득이한�사유로�자퇴를�원하는�자는�자퇴원을�제출하여�대학원장의�허가를�얻어야�한다.<신

설� ’99.6.15>

제5장� � 학생의� 지도� 및� 장학금�

제35조(학생의�지도)� 학생은�본�대학교「학칙」과�본�대학원「학칙」을�준수함은�물론�특히�주임교수�및�지도교

수의�지도를�받아�학업에�전념하여야�한다.<개정� ‘15.12.29>

제36조(학생회)� ①�대학원�학생의�자치활동�기구로�본�대학원에�대학원학생회를�둔다.<신설� ’99.6.15>� �

�②� 학생회� 운영� 및� 회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신설� ’99.�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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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징계)� ①� 학생이� 본� 대학원「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

회의�의결을�거쳐�총장이�징계할�수�있다.<개정� ‘15.12.29>

②�징계의�종류는�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으로�구분한다.

제38조(장학금)� 장학금은�별도�규정에�따라�지급한다.<개정� ‘95.5.20>

제6장� �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39조(공개강좌)� ①�본�대학원�수업에�지장이�없는�한�학술�연구에�관한�공개강좌를�할�수�있다.

②�공개강좌는�학술,� 교양� 연구상�심오한�학식�혹은�기술의�습득을�희망하는�학생을�널리�지도함을�목적

으로�한다.� � � � � �

③� 공개강좌의� 경우� 각� 학과� 주임교수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 대학원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

에게�제출한�후�시행한다.<개정� ‘11.07.28>

제40조(연구생)� ①� 학․석사학위취득자�또는�법령에�의하여�이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로서�특수
과목� 또는� 연구과제에�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각� 학위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하

여�수강할�수�있다.<개정� ‘04.11.22>

②�연구생으로�입학을�희망하는�자에�대하여는�소정의�심사를�행하며�필요에�따라�소정의�납입금을�납부

하여야�한다.

제41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으로서�연구실적이�양호한�자에게는�연구실적증명서를�교부할�수�있다.

제7장� �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42조(직제)� ①�본�대학원의�각�학과에는�3인�이상의�교원을�둔다.<개정� ’99.6.15>

②� <삭제� ’99.6.15>

제43조(주임� 및� 지도교수)� ①� 대학원장은� 제42조의� 교원중에서� 각� 학과마다� 1인의� � 주임교수와� � 학생별�

지도교수를�둔다.� <개정� ‘95.5.20.,� ‘15.12.29>

②� 주임교수는� 해당학과를� 대표하며� 학사� 및� 학생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지도교수는� 학생

의�수업과�학술활동�및�논문(대체)지도를�담당한다.<개정� ‘11.07.28,� ‘18.12.04>

③�주임교수�및�지도교수의�자격과�직무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신설� ’99.6.15>

제44조(대학원위원회)� ①�대학원에는�대학원�위원회를�둔다.<개정� ’99.6.15>

②�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원중에서�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대학원장이� 위원

장이�된다.<개정� ‘96.11.18,� ‘99.6.15,� ‘15.12.29>

③�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신설� ‘99.6.15><개정� ’21.01.11>

제45조(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개정� ’99.6.15>

� 1.�학과�정원�조정�및�입학에�관한�사항

� 2.�학과(전공)�설치�및�폐지에�관한�사항� <개정� ‘18.02.12>�

� 3.�학생�징계에�관한�사항

� 4.� <삭제� ‘12.08.27>

� 5.�학위수여�및�수료에�관한�사항� � <개정� 2024.� 8.� 23.>

� 6.�대학원�또는�대학원위원회에�관한�제규칙� �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 7.�장학금�지급에�관한�사항

� 8.�명예박사�학위수여에�관한�사항

� 9.�교육과정에�관한�사항<호신설� ‘20.07.03>

� 10.�기타�본�대학원�운영에�관한�중요사항<개정� ‘20.07.03>

제46조(의결방법)� ①�대학원위원회는�필요에�따라�위원장이�이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②�대학원위원회는�특별한�규정이�없는�한�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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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의결하며,�의장은�의결권을�갖는다.�

제47조(학과대학원위원회�설치)� 각�학과는�학과대학원위원회를�둔다.<개정� ‘11.07.28>

제48조(학과대학원위원회의� 구성)� 학과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주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관련�학과가� 2개�이상일�때는�학과간에�협의하여�위원회를�구성한다.

제49조(학과대학원위원회의� 임무� 및� 임기)� 학과대학원위원회는� 학과� 주임교수� 선임,� 학생의� 학점� 이수와�

논문(대체)지도,� 실험실습비�운영�및�기타�중요�학사를�협의하며,�임기는� 2년으로�한다.<개정� ‘11.07.28,�

‘18.12.04>�

제50조(지도교수의�제청)� 각� 학위과정의�지도교수는�학과대학원위원회의�협의를�거쳐�주임교수의�추천으로�

대학원장이�승인한다.<개정� ‘12.08.27>

제51조(준용규정)� 본� 대학원「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개정�

‘15.12.29>�

제52조(시행규칙)� 본�대학원� 「학칙」�시행을�위한�규칙은�총장이�이를�따로�정한다.� <개정� ‘15.12.29>

부� � �칙(1967.� 12.� 15,�문교대1041-2193)

①�이�학칙은� 196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이�학칙의�시행상�필요한�세칙은�총장이�따로�정한다.

부� � �칙(1969.� 2.� 4,�대학1010-126)

이�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72.� 1.� 28,�대학1041.3-238)

이�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73.� 1.� 8,�대학1010-51)

이�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73.� 4.� 11,�대학1041.3-9)

이�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73.� 12.� 31,�대학1040-881)

이�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75.� 1.� 21,�대학1040-84)

이�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76.� 1.� 22,�대학1040-108)

이�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76.� 8.� 31,�대학1010-1345)

이�학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77.� 1.� 19,�대학1040-97)

이�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78.� 2.� 15,�대학1040-213)

이�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78.� 12.� 30,�대학1040-88)

이�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79.� 12.� 15,�대학1041.3-1621)

이�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80.� 11.� 24,�대학1040-1148)

이�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81.� 11.� 25,�대학1041-1712)

이�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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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칙(1982.� 11.� 22,�대학1041-1148)

이�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83.� 5.� 26,�대학1041.3-1081)

이�학칙은� 1983년� 5월� 26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83.� 10.� 29,�대학1041-2398)

이�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84.� 11.� 27,�대학1041-2070)

이�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85.� 11.� 7,�대학25413-1568)

이�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86.� 11.� 29,�대학25413-1548)

이�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87.� 2.� 23,�학무25210-368)

이�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87.� 11.� 9,�대학25413-1387)

이�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88.� 11.� 30,�대학25413-1184)

이�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1.� 9.� 2,�학무25210-1080)

이�학칙은� 1991년� 9월� 2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1.� 11.� 16,�대학25413-1165)

이�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2.� 7.� 30,�대학25413-1383)

이�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3.� 6.� 30,�학무81412-922)

①(시행일)�이�학칙은� 1993년� 6월� 30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종전의�학칙에�의한�재입학자는�제27조�제2항의�적용을�받지�않는다.

부� � �칙(1995.� 5.� 20,�학무81412-694)

이�학칙은� 1995년� 5월� 20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1995.� 10.� 18,�대행81413-2407)

이�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6.� 11.� 2,�대학81423-408)

이�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6.� 11.� 18,�학무81412-1845)

이�변경학칙은�인가일로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7.� 12.� 29,�학무81412-2349)

이�변경학칙은�199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8.� 2.� 4,�학무81412-146)

이�변경학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8.� 11.� 20,�대학규정�제98-47호)

이�학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9.� 6.� 15)

이�학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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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학칙�제5조�제3항은� 2000학년도�입학생부터�적용한다.

부� � �칙(1999.� 12.� 23)

①(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이�학칙�제3조는� 2000학년도�입학생부터�적용한다.

②(연구과정� 학점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1999학년도� 대학원� 연구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본� 대학원에� 입학

하였을�경우�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소정의�범위내에서�이수학점을�인정할�수�있다.

부� � �칙(2000.� 7.� 10)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 칙(2001.02.01)

①(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소속변경�및�경과조치)� 2000학년도� 1학기�이전에�입학하여�재적중인�학생들의�소속은� 2001학년도� 1학

기부터�다음의�각호와�같이�변경한다.� 다만,� 학생� 본인의�서면요청이�있을�경우에는�당초�입학한�학과로�

학위증서를�수여할�수�있다.

1.� 미술학과� 한국화전공은� 한국화과로,� 서양화전공은� 서양화과로,� 조소전공은� 조소학과로� 소속을� 변경� � � �

한다.

2.�응용미술학과�디자인전공은�디자인학과로�공예전공은�공예학과로�소속을�변경�한다.

부� � � 칙(2001.03.02)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 칙(2001.10.31)

①(시행일)�이�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학과신설)�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에� 문예창작학과� 및� 신문방송학과,� 자연과학계열에� 정보통계학과,�

예체능계열에� 국악과를�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에� 사회복지학과,� 자연과학계열에� 정보통계학과� 및� 한

약학과,�예체능계열에�무용학과를�신설한다.

③(학과변경에�따른�경과조치)�이�개정학칙�시행당시�석사학위과정�가정관리학과에�재적중인�학생은�가정복

지정보학과�재적생으로�본다.

부� � � 칙(2001.12.07)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0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7호는� 2002학

년도�입학생부터�적용한다.

부� � � 칙(2002.02.25)

①(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학과변경)�석사학위과정�자연과학계열의�보건학과를�인문사회계열�보건행정학과로�변경한다.

③(학과변경에�따른�경과조치)�이�개정학칙�시행당시�석사학위과정�보건학과에�재적중인�학생은�보건행정학

과�재적생으로�본다.

부� � � 칙(2003.02.10)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 칙(2003.10.28)

①(시행일)�이�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학과신설)�박사학위과정�예체능계열에�서예학과를�신설한다.

부� � � 칙(2004.01.14)

①(시행일)�이�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학과신설)� 석사학위과정�자연과학계열에� 보건학과를�박사학위과정�인문사회계열에�보건행정학과,� 자연과

학계열에�보건학과를�신설한다.

부� � � 칙(2004.02.23)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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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 칙(2004.07.12)

①(시행일)�이�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학과신설)�석사학위과정�인문사회계열에�불어불문학과를�신설한다.

부� � � 칙(2004.10.08)

①(시행일)�이�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학과신설� 및� 변경)�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에� 문예창작학과를� 신설하고,� 석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

의�의상학과를�패션․뷰티디자인학과로�변경한다.
③(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석사학위과정� 의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패션․뷰티
디자인학과�재적생으로�본다.

부� � � 칙(2004.11.22)

①(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3조�별표1은� 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학과신설)�석사학위과정�및�박사학위과정�인문사회계열에�각각�군사학과를�신설한다.

부� � � 칙(2005.12.26)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 칙(2006.02.23)

①(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정원�외�입학에�따른�경과조치)�이�개정학칙�시행이전에�정원�외로�입학(편입학,� 재입학�포함)한�학생은�

종전의�학칙에�의하여�정원�와로�입학한�것으로�본다.

부� � � 칙(2006.08.31)

①(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학과�분리�및�신설에�대한�경과조치)�이�개정학칙�별표� 1은� 200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③(소속� 변경� 및� 경과조치)� 2006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다음의�각� 호와�같이�변경한다.� 다만,� 학생�본인의�서면�요청이�있을�경우에는�당초�입학한�학과로�학위

증서를�수여할�수�있다.

1.� 석사과정의� 패션․뷰티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 전공은� 패션디자인산업학과로,� 뷰티디자인� 전공은� 뷰� � �
티디자인학과로�소속�변경한다.

2.� 박사과정의� 가정학과는� 폐과하며,� 가정복지전공은� 가정복지학과로,� 식품영양학� 전공은� 식품영양학과� � �

로�소속을�변경한다.

3.� 박사과정의�의상학�전공은�본인의�서면� 요청에�따라�패션디자인산업학과�또는�뷰티디자인학과로�소속

을�변경한다.

부� � �칙(2007.08.23)

①(시행일)�이�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소속변경� 및� 경과조치)� 2006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하여� 물리학과와� 반도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반드시�학생�본인의�변경신청서�접수후�소속을�변경할�수�있다.

부� � �칙(2007.12.04)

①(시행일)�이�학칙은� 2008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시행한다.

②(소속변경� 및� 경과조치)� 2007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하여� 석․박사과정의� 불교학과와� 석사과정의� 금속
공예학과� 및� 박사과정의� 조형미술학과� 공예학전공� 재적중인� 학생은� 본인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한국문화학과와�석․박사과정의�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로�학과�소속을�변경할�수�있다.
부� � �칙(2009.� 5.� 27)

①(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학과신설�및�명칭변경)�석사학위과정�인문사회계열�정보관리학과와�박사학위과정�인문사회계열�정보관리

학과를�신설하고,�석사학위과정�자연과학계열�가정복지정보학과를�가정아동복지학과로�박사학위과정�자연

과학계열�가정복지정보학과를�가정아동복지학과로�명칭�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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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석․박사� 학위과정� 가정복지정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가정아동복지학과�재적생으로�본다.

부� � �칙(2009.08.25)

이�학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0.09.02)

이�학칙은� 2011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11.01.27)

이�학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조�별표1의�소방행정학과와�식품산업융복합학과는� 2011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11.07.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의� 간호학과와� 고고·미술사학과는� 2012년� 3월� 1

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12.08.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의� 특수교육학과는� 2013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 �칙(2012.12.24)

①(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단,�제3조�제1항�별표� 1은� 201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재적중인� 학생은� 2013년� 3월� 1일부로� 다음의�

각�호와�같이�소속을�변경한다.

1.�석사과정�및�박사과정의�농화학과에�재적중인�학생은�각�학위과정의�생물환경화학과로�소속변경한다.

2.� 석사과정�및�박사과정의�패션디자인산업학과에�재적중인�학생은�각�학위과정의�패션디자인·슈즈산업학

과로�소속변경한다.

3.�석사과정�및�박사과정의�제어계측공학과에�재적중인�학생은�각�학위과정의�전자융합공학과로�소속변경

한다.

③�부칙�제2항에도�불구하고�학생본인의�서면요청이�있을�경우에는�당초�입학한�학과로�제증명서를�발급하

고�학위�증서를�수여�할�수�있다.�이�경우�졸업�인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부� � �칙(2013.06.03.� � 정부직제변경(교육부))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01.02)

이�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06.02)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12.24)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5.05.29)

제1조(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이�개정학칙�시행당시�임학과의�석사�및�박사과정�재적생은�산림·환

경조경학과에�재적하는�것으로�본다.

부� � �칙(2015.12.29)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6.05.26)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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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칙(2016.08.18)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7.01.03)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7.05.25)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8.01.03.)

①(시행일)�이�학칙은� 2018학년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②(학과신설)�석사학위과정�인문사회�계열에�한국어문화학과,�자연과학�계열에�의과학과,�공학계열에�화학

공학과,� 박사학위� 과정� 인문사회� 계열에� 신문방송학과,� 자연과학� 계열에� 식품생명공학과와� 의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자연과학계열에�식품생명공학과와�의과학과를�신설한다.

부� � �칙(2018.02.12.)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5조제2호는� 2018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26조의1은� 2019학년도� 신입생� 부터� 적용

하고,�제19조제2항은� 2019학년도부터�시행한다.<개정� '18.12.04>

부� � �칙(2018.12.04.)

제1조(시행일)�이�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과의�관계)� 제43조�및�제49조�개정에�따라,� 「등록�및�학적변동에�관한�시행규칙」과「주임교

수�및�지도교수에�관한�시행규칙」도�이�학칙에�따라�개정된�것으로�본다.

부� �칙(2019.02.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은� 2019학년도� 3월� 1일부

터�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 및� 폐지)�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의�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공학계열의� 전자재료

공학과,� 의학계열의� 라이프케어융복합학과를� 폐지하며,� 공학계열에� 양자컴퓨터공학과를� 신설하고,� 박사학

위과정�공학계열의�전자재료공학과와�의학계열의�라이프케어융복합학과를�폐지하고,�의학계열의�간호학과

를�신설한다.

부� �칙(2019.07.0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 제3조1항� 관련�별표1은� 2019학년도� 1학기�입학자

부터�소급하여�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제12조제3항은� 2019학년도� 1학기�입학생에�한하여�개정�전의�규정을�적용한다.

부� �칙(2019.10.01.)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11.19.)

제1조(시행일)�이�학칙은� 2020학년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제2조(학과신설)� 석사학위과정�자연과학계열에�작업치료학과,� 박사학위과정�자연과학계열에�작업치료학과를�

신설한다.

부� �칙(2020.01.10.)

제1조(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계열의� 정치외교학과와� 정보관리학과,� 석사학위과정� 공학

계열의�양자컴퓨터공학과를�폐지한다.

제3조� (학과폐지에�따른�경과조치)

� � 1.�이�개정학칙�시행�당시�동일�학과에�재적중인�학생은�졸업�시까지�입학당시의�학적을�보유한다.

� � 2.� 폐지된�학과에�복학�및�재입학하는�학생은�유예기간� 2년(2020~2021년)동안�입학당시의�학칙�및�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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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을�유지한다.

� � 3.� 제3호에도�불구하고�복학�및� 재입학하는�학생이�타� 학과로�소속변경을�원할�경우�의학계열을�제외한�

모든�학과로�소속을�변경�할� 수�있다.� 다만,� 소속변경을�하고자�하는�학과대학원위원회에서�승인한�경우

에�한하며,�이�경우�복학�또는�재입학�시�소속변경원을�제출해야한다� <조신설� ‘21.01.11>

부� � �칙(2020.07.03.)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1항� 관련� 별표1은� 2020학년도� 8월� 31일부

터�시행한다.

제2조� (학과신설�및�폐지)�석사�및�박사학위과정�인문사회계열의�미래인문융합학과,�공학계열의�기계화학융

합의공학과,� 의학계열의� 의생명과학과를� 신설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의� 의과학과를� 폐

지한다.

제3조�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의과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동일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등)� 할�

수�없는�경우에는�의생명과학과�재적생으로�본다.<조신설� ‘21.01.11>

부� � � 칙(2020.11.05.)

제1조(시행일)�이�학칙은� 2021학년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제2조(학과신설)� 석사학위과정�인문사회계열에�사회적경제학과를�자연과학계열에�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언

어치료학과를,�박사학위과정�인문사회계열에�사회적경제학과를�신설한다.�

부� � � 칙(2021.01.11.)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1.04.30.)

제1조(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18조제2항은� 2021학년도� 2학기�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21.09.01.)

제1조(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 및� 폐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예체능계열에� 음악문화학과,� 미술치료학과를� 신설하고,� 석

사학위과정�예체능계열에�음악학과를�폐지한다.

제3조(학과폐지에�따른�경과조치)

� � 1.�이�개정학칙�시행�당시�동일�학과에�재적중인�학생은�졸업�시까지�입학당시의�학적을�보유한다.

� � 2.� 음악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동일학과에�재적(복학,� 재입학�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음악문화학

과�재적생으로�본다.

부� � �칙(2021.11.17.)

제1조(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 석사,� 박사� 및� 석ž박사통합� 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의� 미래인문융합학과,� 공학계열의� 기계
화학융합의공학과를�폐지한다.

부� � �칙(2022.02.25.)

제1조(시행일)�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석사�및�박사�학위과정�예체능계열의�무용학과,�서예학과를�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 � � 1.� 폐지된� 무용학과에� 재입학하는� 학생은� 유예기간� 2년(2022~2023년)동안� 입학당시의� 학칙� 및� 교육

과정을�유지한다.

� � 2.� 제1호에도�불구하고�재입학하는�학생이�타� 학과로�소속변경을�원할�경우�의학계열을�제외한�모든�학

과로� 소속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소속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과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

하며,�이�경우�재입학�시�소속변경원을�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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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칙(2023.02.24)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 칙(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은� 2023학

년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학과신설)�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원불교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를� 각각� 신

설한다.

부� � �칙(2024.02.23)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4.06.21)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4.08.23)

이�학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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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원� 계열별� 학과� 및� 입학정원(제3조제1항� 관련)

1.�석사학위과정(270명)

� 계� � � 열 학� � � � � � 과

� 인문사회

불교학과,� 한국문화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한문고전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일어일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신문방송

학과,� 보건행정학과,� 군사학과,� 소방행정학과,� 특수교육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사회적

경제학과,� 원불교학과

�자연과학

#농학과,� #원예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산림·환경조경학과,� 가정아동복지학과,� #식품

영양학과,� 패션디자인·슈즈산업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약학과,� 수학과,� #화학과,� #생물

학과,� #한약학과,� 정보통계학과,� 보건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식품산업융복합학
과,� 간호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작업치료학과,�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

�공� � � � 학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

도시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의� � � � 학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의생명과학과

예�체� 능
체육학과,�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국악학과,� 음악문화학과,� 미

술치료학과

“#”표시는�산학연협동과정이�설치되어�있음.

2.�박사학위과정(200명)

계� � � 열 학� � � � � 과

�인문사회

� �불교학과,� 한국문화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행정학

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찰행정학과,� 유아교육학과,� 회계학과,� 한문고전학과,� 일어일

문학과,� 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문예창작학과,� 군사학과,� 소방행정학과,� 고고·미술사학과,� 특

수교육학과,�신문방송학과,�사회적경제학과,�원불교학과

�자연과학

#농학과,� #원예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약학과,� 가정아동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패션디자인·슈즈

산업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수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산림·환경조경학과,� 정보통계학과,� #한약

학과,� 보건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식품산업융복합학과,� 식품생명공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
학과,�반려동물산업학과

�공� � � �학
�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도시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화학공학과

�의� � � �학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의생명과학과

�예�체�능 � �체육학과,�조형미술학과,�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국악학과,�음악문화학과,�미술치료학과

“#”표시는�산학연협동과정이�설치되어�있음.

3.� <삭제� ‘11.07.28>

4.�석·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의�입학정원)

계� � �열 학� � � � �과

인문사회
� �경제학과,� 교육학과,� 문예창작학과,� 불교학과,� 유아교육학과,� 한국문화학과,경영학과,� 한문고전학

과,�철학과,�원불교학과

자연과학
�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약학과,� 화학과,� 가정아동복지학과,� 한약학과,� 산림·환경조경학과,� 식품생

명공학과,�반려동물산업학과

공학
�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도시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전자공학과,�전자융합공학과,�토목환경공학

과

의학 �한의학과,�의학과,�치의학과,�의생명과학과

예체능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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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수업에�관한�시행규칙

제정� 1998.� 11.� 20

개정� 2022.� 02.� 25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원광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학칙」� 제3장� 수업과� 수료에� 관

한�세부사항과�그�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15.12.29.>

제2조(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원의� 각� 학과� 주임교수는� 학과대학원위원회에서� 각�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대학원장에게�승인을�얻어�이를�확정한다.<개정� ‘12.08.27>

1.�각�학위과정의�교과목은�전공과목,�학위논문지도로�구분한다.<개정� '01.12.7,� ‘12.12.24>

2.� 각� 학위과정�재학중�타�학과의�전공과목을�수강해야�할� 경우는�타�학과�교과목�담당�교원의�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01.12.7,� ‘12.08.27,�

’18.02.12,� ‘21.01.11,� ‘22.02.25>

3.�모든�교과목의�학점수는�한�과목당� 3학점으로�한다.�다만,�학위논문지도는� “Pass",� "Fail"로�한다.<단

서신설� ‘12.12.24><개정� ‘15.12.29>

4.�제3호에도�불구하고�산업체�및�외부기관과�연계하여�교과과정을�편성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호

신설� ‘12.12.24><개정� ‘15.12.29>

제3조(교과과정의�변경)�제2조에�따라서�편성된�교과과정은�2년�이내에는�변경할�수�없으나�부득이한�사유

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주임교수는� 교과과정�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01.12.7,� ‘15.12.29.>

제4조(교과목의�개설)� 주임교수는�교과과정에�의한�수업시간표를�편성하여�학사일정�내에�대학원장에게�제

출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제5조(수강생수)� 교과목� 개설은� 수강신청결과� 수강생이� 최소� 3인� 이상인� 경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전공인원�부족�등의�부득이한�경우�대학원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개정� ‘14.12.24>

제6조(수강신청)�①�학생은�소정기간�내에�수강신청을�하여야�한다.

②�수강신청은�주임교수�및�지도교수의�지도에�따라�신청하고�그�신청서를� � 대학원�교학과에�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12.29.>

③�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전공과목� 24학점(논문대체자는� 30학점)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단,� 논문대체자� 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24학점으로� 한다.<개정� '01.12.7,�

‘18.12.04>

④� 박사학위과정�학생은�학과에서�개설한� 교과목�중�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학생은� 학
과에서�개설한�교과목�중�전공과목�57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개정� '01.12.7,� ‘12.08.27>

⑤�각�학위과정의�선수과목�이수�대상자는�매�학기�수강신청과목을�합산하여�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

사학위과정은� 1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은� 선수과목� 이수학기에� 한
하여� 12학점까지�수강신청�할�수�있다.<개정� '01.12.7,� ‘05.1.13,� ’12.08.27>

⑥�타�대학과의�학점교류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개정� '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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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본� 대학원�석사학위� 출신자가� 동일학과�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경우,� 학수번호가�같거나� 명칭이�동일

한�교과목을�박사학위과정에서�중복으로�수강신청�할�수�없다.<항신설� ‘21.04.30>

제7조(수강신청� 변경)� 제6조에� 따라서�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이� �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일주일� 이내에� 변경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00.7.10,�

‘15.12.29.>

제8조(교과목�담당교수)� 대학원�교과목의�강의를�담당하는�교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

한다.<개정� ‘15.12.29.>

1.� <삭제� ‘11.07.28>

2.�교내․외의�박사학위를�소지한�전임교원으로서�주임교수가�추천한�교원<개정� ‘11.07.28>
3.�각종�학술연구기관의�연구원으로서�5년�이상�연구경력이�있는�동일�전공의�박사학위�소지자

4.�박사학위를�소지하지�않은�경우,�학과�주임교수가�추천하여�대학원장이�인정한�자<개정� ‘11.07.28>

제9조(담당교과목�수의�제한)� ①� 교과목�담당교수가�담당하는�대학원의�교과목�수는�박사과정이�설치된�학

과는�학기당� 2개�교과목,�석사과정만�설치된�학과는� 1개�교과목을�초과�할�수�없다.<개정� ‘14.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강의전담� 교원은� 「강의전담�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2.12.24><개정� ‘14.12.24,� ‘15.12.29.>

③� 교육의� 질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학기� 개설� 과목� 중� 60%이상을�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및� 학문� 단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2.02.25>

제10조(외래강사� 요청)� 교과과정� 운영상�외래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경우� 제4조의� 수업시간표와�함께�

강사제청서�및�관련서류를�대학원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11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신청� 전에� 담당� 교과목마다� 수업계획서를� 대학원� 교학과에서�

지정하는�교내�인터넷�사이트에�입력하여야�한다.<개정� ‘15.12.29.>

제12조(수업)�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초에� 수업계획서� 입력을� 학생에게� 공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업

을�진행한다.<개정� ‘11.07.28>

②�수업은�학위과정별로�수강생의�학기�구분�없이�실시함을�원칙으로�하고,�각�학위과정을�통합하여�실시

할�수�있다.<개정� ‘12.08.27>�

제13조(학점인정�출석시간)� ①� 정당한�사유없이�한�학기총�수업시간의� 3분의� 1을�초과하여�결석한�자는� F

학점으로� 처리하며,� 원격강의의� 경우에는�통신매체에�의한�강의파일의�접속여부를�통하여� 출결을�산정한

다.<개정� ‘05.12.26,� ‘15.12.29,� ‘22.02.25>

②�지각�또는�조퇴� 3회는�결석� 1시간으로�처리한다.<신설� ‘22.02.25>

제14조(학점�인정)� 해당학기�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이수한�학생이�군�입대,�질병,�출산,�임신,�육아,�재

난상황으로� 인하여� 휴학할�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1.07.28,� ’14.01.02,� ‘22.02.25>

제15조(시험�및�성적�평가)� ①� <삭제� ‘11.07.28>

②� 성적은� 시험,� 보고서,� 출석,� 수업참여태도,� 발표능력,� 학문적� 발달� 상태� 등을� 기준으로� 교수가� 평가기

준과�배점을�정하여�부여하되,�그�근거를�수업계획서에�밝혀야�한다.<개정�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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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원격강의�개설과목의�시험방법은�통신매체에�의하여�시행�할�수�있다.<신설� ‘05.12.26>

제16조(출석부�및� 성적단표�제출)� ①� 교과목�담당교수는�매� 학기말�정해진�기일�내에�해당�교과목의� 출석

부�및�성적단표를�대학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개정� ‘12.12.24>

②�소정의�기간까지�출석부�및�성적단표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 F학점으로�처리한다.<개정� ‘12.12.24>

③�출석부�및�성적단표�등�성적처리와�관련된�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지정한�기간�동

안�보존한다.<신설� ‘22.02.25>

제17조(공결)�①� 교과목�수강생이�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수업에�참석이�어려운�경우에는� 출

석으로�인정할�수�있으며,�제1호�또는�제2호의�경우에는�인정해야�한다.� <본조신설� ‘22.02.25>

1.� 「예비군법」및「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소집(훈련)기간

2.「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이나�그� 밖의� 다른�법령에� 의거하여� 감염�또는� 감염의� 우려�등

의�사유로�출석하기�어려운�경우:�감염�또는�격리�조치�기간

3.�질병�또는�부상으로�인해�출석하기�어려운�경우:�학기�총�수업일수의� 3분의� 1미만�

4.�생리통으로�인해�출석이�어려운�경우:�월� 1일

5.�아래의�경조사로�인해�출석하기�어려운�경우�

6.�총장이�허가한�각종�공식�행사에�참가한�경우:�참가기간�

7.� 대한� 체육회�산하�체육단체에�선수�등록된�학생의�대회�출전�및�훈련�등의�공결에�관한�사항은�별

도로�정하여�인정할�수�있다.�단,�이�경우�해당�교과목의�수업일수�2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교과목� 수강생이�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제출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단,�신청�가능�시기는�종강일�이전으로�한다.

�③�출석인정을�위한�서류가�위조되었을�경우�해당�학생의�교과목�성적은�취소한다.

제18조(성적공개와� 정정)�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기말고사� 후� 지정� 기간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

다.<본조신설� ‘22.02.25>

�②� 학생은� 성적� 공개� 기간에�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개� 기간� 중� 교과목�

담당�교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③� 교과목�담당� � 교수는�학생의�이의를�확인한�후� 그� 사유가�타당한�경우�지정된�기간�내에�성적을�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5일

사망

본인�및�배우자의�부모 7일

배우자 7일

자녀 7일

본인�및�배우자의�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일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 형제자매의�배우자 3일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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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수�있다.�

�④� 제출된�성적은�정정할�수� 없다.� 단,� 아래의�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대학원장의�승인�하

에�정정할�수�있다.�

1.�교과목�담당교원의�평가와�기재과정에서�발생한�착오

2.�사무처리�과정에서�발생한�착오�

3.�기타�착오�발생의�원인이�학생에게�귀속되지�않는�경우

�⑤� 제4항에� 따라�학생은� 성적에�이의가� 있을�때는�이의� 신청�기간� 중에�이의신청서를�대학원장에게� 제

출한다.�

�⑥�학생의�이의신청이�접수된�경우,�과목�담당교수는�학생의�이의�신청에�대하여�확인해야�하며,�학과대

학원위원회에서�제출된�성적�이의신청을�심의한�후�최종확정한다.

제19조(교원�직계가족의�수강�관리)�①�교과목�수강생�중�직계가족이�있는�경우,�교과목�담당�교원은�당해�

지정된� 기간� 내에� 직계가족의� 수강� 사실을� 신고� 및� � 평가�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2.02.25>

�②�교과목�담당�교원이�제� 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성적평가의�공정성을�위반한�것으로�확인되는�

경우,�대학원장은�해당�교원을�관련규정에�따라�제제�및�징계할�수�있다.

부� � �칙(1998.� 11.� 20)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폐지규칙)�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이를�폐지한다.

부� � �칙(2000.� 7.� 10)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1.� 12.� 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6조제5항은� 2002학년도�입학생부터�적용한다.

부� � �칙(2005.� 1.� 13)

이�시행규칙은�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6조제5항은� 2005학년도�입학생부터�적용한다.

부� � �칙(2005.� 12.� 26)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1.� 07.� 28)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08.� 2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12.� 2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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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행규칙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 12.� 2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5조�및�제9조�제1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5.� 12.� 29)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8.� 02.� 12)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 제2조제1항제2호는� 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하고,�제13조는�

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8.� 12.� 04)

이�시행규칙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1.� 01.� 11)

이�시행규칙은�2021학년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21.� 04.� 30)

이�시행규칙은�2021학년도� 2학기�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22.� 02.� 2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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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위논문심사�및�학위수여에�관한�시행규칙

제정� 1998.� 11.� 20

� � � 개정� 2024.� 08.� 23

제1조(목적)� 이�시행규칙은�원광대학교�대학원(이하� “본�대학원”이라�한다)「학칙」� 제28조에�따라�각�학위과

정의�학위논문심사�및�학위수여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12.08.27,� ’15.12.29>

제2조(학위구분)�본�대학원에서�수여하는�학위는�석사학위,�박사학위�및�명예박사학위로�구분한다.

제3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의� 종별은� 전공학과에� 따라� 별표� 1과� 같다.<개

정� ‘01.10.31,� ’02.2.25,� ‘03.10.28,� ’04.1.14,� ‘04.7.12,� ’04.10.8,� ‘04.11.22,� ’07.8.23,� ‘07.12.4,�

’09.5.27,� ‘10.09.02,� ’11.01.27,� ‘11.07.28,� ’12.08.27,� ‘12.12.24,� ’14.01.02,� ’14.06.02,� ’14.12.24,�

’15.12.29,� ‘16.08.18,� ’17.01.03,� ‘18.01.03,� ’19.02.11,� ‘19.10.01,� ’19.11.19,� ‘20.07.03,�

’20.11.05,� ‘21.04.30,� ‘21.09.01,� ‘21.11.17,� ’22.07.20,� ‘23.12.22.>

제4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2학기초(편․재입학생은� 편․재입학� 학기� 초),�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5학기� 초에� 지도교수� 지도
하에�작성하여�대학원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 ‘12.08.27,� ’15.12.29>

제5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변경)�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중간발표� 이후에�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된� 날로부터� 각� 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경과되

어야�논문을�제출할�수�있다.<개정� ‘00.7.10,� ’12.08.27>

제6조(학위청구논문(대체)�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1.�석사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학·석사연계과정� 수업년한� 단축자의� 경우� 3학기)�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24학점

(논문대체자는� 30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단,� 논문대체자�

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24학점으로� 한다.<개정� ‘18.12.04,� ’20.02.06,� 2023.� 12.� 22.,�

2024.� 8.� 23.>

나.�외국어�및�종합시험에�합격한�자<개정� ‘12.08.27>

다.�수료�후� 10년이�경과하지�않은�자<개정� ‘12.08.27>

라.� 1학기�이상�지도교수의�논문지도를�받은�자<개정� ‘12.08.27>

마.� 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개정�

‘15.06.04,� 2023.� 12.� 22.,� 2024.� 8.� 23.>

2�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36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개정� ‘01.12.7,� ’12.08.27>�

나.�외국어�및�종합시험에�합격한�자<개정� ‘12.08.27>

다.�수료�후� 10년이�경과하지�않은�자<신설� ‘12.08.27>

라.� 1학기�이상�지도교수의�논문지도를�받은�자<단서신설� ‘03.2.10,�개정� ’12.08.27>

마.� 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개정�

‘15.06.04>�

바.�입학후� 100%이상의�연구실적이�있어야�하며�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개정� ‘08.5.27>

(1)� SCI급�학술지� :� 5인�이내�공동연구�100%,� 6인이상�공동연구� 70%

(2)�한국연구재단�등재�및�등재후보학술지,�국제학술지� :� 3인�이내�공동연구�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인�이상�공동연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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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학원위원회에서�인정한�학술지� :�단독�혹은�지도교수와�공동연구�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인�이내�공동연구� 50%,� 4인�이상�공동연구�35%�

3.�석․박사�통합과정<호신설� ‘12.08.27>
가.� 8학기�이상(수업년한� 단축자의�경우� 7학기)� 정규등록을�필하고�수료학점� 57학점� 이상�취득자�및�

취득�예정자로서�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 <개정� 2024.� 8.� 23.>

나.�외국어�및�종합시험에�합격한�자�

다.�수료�후� 10년이�경과하지�않은�자�

라.� 1학기이상�지도교수의�논문지도를�받은�자

마.� 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중간발표를� 한� 자<개정�

‘15.06.04>

바.�입학�후� 100%이상의�연구실적이�있어야�하며�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

(1)� SCI급�학술지� :� 5인�이내�공동연구� 100%,� 6인이상�공동연구� 70%

(2)�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 3인� 이내� 공동연구� 100%,� 4인� 이상� 공동

연구� 50%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 단독�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3인� 이내� � 공동연구�

50%,� 4인�이상�공동연구� 35%� � � � � � �

제7조(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①�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학과교수�및�전공분야에�관련된�연구자의�다수가�참석한�가운데�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에�의한�연구내

용을�발표하여야�한다.<개정� ‘22.02.25>

②�발표자는�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내용에�관련된�자료를�제시하여야�하며,�참석자의�질의에�답하여야�

한다.

제8조(중간발표시기)� ①� 중간발표는�학위청구논문�제출� 1학기�전까지�발표하여야�하며�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개정� ‘05.8.9,� ’15.12.29>

②�중간발표가�부결될�경우에는�재발표하여야�한다.<개정� ‘05.8.9>

제9조(중간발표결과)� ①� 학과주임교수는� 발표결과를� 소정의� 서식을�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11.07.28>

②� 학위청구� 논문은� 그� 제목과� 내용에� 있어서� 중간발표� 결과보고서�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신설�

‘00.7.10>

제10조(학위청구논문의�성격)� 각� 학위과정에�있어서�학위청구논문은�지도교수가�지정한�언어로�작성하여야�

하며�그�성격은�다음과�같다.

1.� 석사� 학위청구논문� :� 전공분야에�대한�건실한�기본지식이�바탕되어야�하며,� 주제가�학술적으로�타당

성이�있게�조직되어야�하고�이론은�분명하게�서술되어야�한다.

2.� 박사� 학위청구논문� :� 다루는�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에� 충실하여야� 하고� 학술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

할�수� 있는� 능력이�나타나야�하며,� 기존지식이나� 기술을�상당한�정도� 수정�또는�확대하는� 논지가�분

명한�내용이어야�한다.

제11조(학위청구논문�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제출은� 5월과� 10월중으로�하며� 2회에�한한다.

제1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은� 본� 대학원이� 정하는� 심사절차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와� 함

께�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조목�개정� ‘12.08.27>

1.�학위청구논문심사요구서� 1부<개정� ‘12.08.27>

2.�학과주임교수�및�지도교수�추천서� 1부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용)� :� 석사� 3부,� 박사� 5부<개정� ‘12.08.27,� ‘22.02.25><호이동�

’15.12.29>

4.� <호이동� ’15.12.29><삭제� ‘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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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일까지�전문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실적� 100%(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
과정에�한함)<개정� ‘12.08.27,� ‘22.02.25><호이동� ’15.12.29>

6.�연구윤리준수�서약서� 1부<신설� ‘12.08.27><호이동� ’15.12.29>

7.�논문표절(유사도)검사�결과�확인서� 1부<개정� ’15.12.29,� ‘22.02.25>

제12조의� 2(연구윤리� 준수)� ①�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자는�연구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한

다.�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본조신설� ‘12.08.27><개정� ’15.12.29,� ‘20.07.03>

� �②� 모든�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

도교수�및�주임교수는�학생으로�하여금�이에�참여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항신설� ‘20.07.03>

� �③�연구윤리교육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을�기본으로�하되,�구체적인�교육

방법은�대학원의�지침에�따른다.<항신설� ‘20.07.03>

제12조의3(논문� 유사도검사� 실시)�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논문심사� 전� 및� 최종� 논

문� 제출시� 대학원에서� 정하는�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의� 논문� 표절(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제출한다.<본조신설� ‘22.02.25� >�

제12조의4(학위수여� 예정증명)� 해당� 학기� 학위청구논문� 본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발급할�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3.]

제13조(학위청구논문�작성용어)� 학위청구논문은�국문�또는�영문으로�작성함을�원칙으로�하며�영문�및�국문�

초록을�첨부하여야�한다.<개정� ‘14.01.02>

제14조(심사용�학위청구논문�작성제출)� 학위청구논문�작성자는�예비심사용�논문을�지도교수의�승인을�얻어�

학과주임교수를�경유,�소정기일�내에�대학원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 ‘11.07.28>�

제15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심의)� 제6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이상이�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대학

원위원회에서�심의하여�인준한다.<개정� ‘01.12.7>

제16조(심사위원�선정)� ①�해당학과�주임교수는�지도교수와�협의하여�교내·외의�대학의�전임교원으로�교수,�

부교수와�박사학위를�소지한�조교수�또는�교내�특수신분교수�및�해당분야의�권위자�중에서�논문심사위원�

및�심사위원장을�정하여�대학원장에게�제청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 ‘12.08.27,� ’14.01.02>

②�대학원장은�승인된�심사위원에게�논문심사�및�구술시험을�시행하게�한다.<개정� ‘12.08.27>

③�심사위원은�석사학위인�경우� 3인,� 박사학위인�경우� 5인으로�하며,� 필요한�경우�석사학위는� 1인,� 박사

학위는�최대� 3인까지�외부인사로�선임할�수�있다.<개정� ‘99.12.23,� ’11.07.28,� ‘12.08.27>

④�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공동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1.07.28,�

’12.08.27>�

제17조(심사위원장의� 임무)�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심사위원장은�의결에�있어서의�권한은�여타�위원과�동등하다.<개정� ‘11.07.28>�

제18조(심사위원�교체금지)� 논문심사가�개시된�후에는�심사위원을�교체할�수�없다.� 다만,�심사위원이�질병,�

해외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

장이�승인한�후�교체할�수�있다.<개정� ‘12.08.2,� ’15.12.297>

제19조(논문심사�방법)� 논문심사는�예비심사와�본심사로�하며�공개를�원칙으로�한다.�다만,�필요에�따라�심

사위원�결의로써�비공개로�할�수�있으나,�필히� 1회�이상은�공개하여야�한다.

제20조(심사기간)� ①� 논문심사는� 논문심사� 개시� 후� 대학원� 학사일정�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2.08.27>

②�논문심사위원장은�제1항의�기간내에�논문내용이�불충분하여�부적격자로�판정되거나�기타�사유로�인하

여�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학기� 연장할� 수� 있다.<신설� ‘12.08.27,�

’14.01.02,� ’15.12.29>�

제21조(학위논문�예비심사)� 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개정� ‘12.08.27,�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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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논문의�독창성�여부

2.�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이나� 연구방법의� 합리성,� 연구성과의� 기여도� 등을� 면� � � � �

�밀히�심사

3.�수정�또는�보완이�필요한�사항은�심사위원의�제청에�따라�지도교수가�지도하여야�한다.

제22조(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판정)� ①� 각� 심사위원의�평가는� “가”,� “부”로� 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은�심

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4인� 이상의� “가”� 판정을� 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개정�

‘11.07.28,� ’12.12.24>�

②�논문이�부실하여� “부”�판정�받았을�경우�논문심사를�1학기�이상�유예한다.

제23조(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후� 각� 학위과정� 공히� 심사� 일정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하며,�반드시�본�대학교�내에서�실시하여야�한다.<개정� ‘12.08.27,� ’15.12.29>

②� 본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내용과� 체제상의� 종합적인� 타당성을�

가려�판정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요지와� 아울러� 의결내용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

에게�제출한다.

④� 본심사는� 석사과정은� 2회�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3회� 이상�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는�

논문심사와�구술시험으로�한다.<개정� ‘12.08.27>

제24조(학위청구논문� 합격판정)� 학위청구논문의� 심사평가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가”로� 평가하면�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개정�

‘12.08.27,� ’15.12.29>

<조목개정� ‘12.08.27>

제25조(구술시험)� ①� 논문심사위원은�학위청구논문의�본심사와�병행하여�학위청구논문에�관계된�문제에�대

하여�구술시험을�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개정�

‘12.12.24>

제26조(재심사)� 학위청구논문심사에서�불합격된�경우에� 1학기�이상�경과한�후�재심사를�받아야�한다.<개정�

‘12.08.27>

<조목개정� ‘12.08.27>

제27조(학위수여의�의결보고)� 대학원위원회�위원� 3분의� 2� 이상의�의결로�학위�수여여부를�결정하고�그�결

과를�총장에게�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28조(학위논문�제출부수)� 심사에�통과된�학위청구논문에�한하여�대학원�교학과의�확인을�거쳐� 「학위청구

논문체제에관한내규」� 제5조에�따른�인쇄본�및� 중앙도서관에서�정하는�원문매체를�중앙도서관�운영관리과

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 ‘11.07.28,� ’15.12.29,� ‘22.02.25>�

제29조(학위기� 수여)� 석․박사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총장이� 수여한다.� 단,� 석사논문대체
를� 통한� 석사학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01.3.2,� ’12.08.27,�

’15.12.29,� ‘19.10.01,�단서신설� ’19.11.19>

제29조의� 2(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2.08.27,�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 ’15.12.29>

제30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위�받을� 절차를� 취하고� 있는� 자로서� 그� 명예를� 심히� 손상할�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한다.<정부직제변경(교육부)� ’13.06.03><개정�

‘19.10.01>

제31조(명예박사학위�수여대상)� 우리나라�문화와�학술에�특수한�공헌이�있거나�또는�본�대학교�발전�및�인

류문화�향상에�공적이�현저한�자에게는�명예박사�학위를�수여할�수�있다.<개정� � ’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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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명예박사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의�종별은�별표� 1에�의한�박사학위종별에�따르되�이를�받는�자의�

공헌�또는�공적의�성질에�의하여�구분한다.

제33조(추천절차�및�서류)� 명예박사학위�수여�후보자를�추천하고자�하는�경우,� 추천자는�다음�각호의�서류

를�갖추어�대학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신설� ’99.6.15>

1.�추천서

2.�이력서

3.�공적조서

4.�기타�필요한�증빙자료

5.�사진� 3매(5㎝� ×� 6㎝)

제34조(심의�및�승인)� 명예박사의�수여는�대학원장의�발의에�의하여�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지�제2

호�서식에�의한�학위기로�총장이�이를�행한다.<개정� ‘01.3.2,� ’12.08.27,� ’15.12.29>

제35조(명예박사학위�수여시기)� 명예박사학위는�정규학위수여일�이외에도�수여할�수�있다.

부� � �칙(1998.� 11.� 20)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폐지규칙)�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이를�폐지한다.

부� � �칙(1999.� 6.� 1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9.� 12.� 2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0.� 7.� 10)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1.� 3.� � 2)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1.� 10.� 31)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학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당초�입학한�학과의�학위증서를�수여할�수�있다.

부� � �칙(2001.� 12.� 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6조제2호가목은�2002학년도�입학생부터�적용한다.

부� � �칙(2002.� 2.� 25)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학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당초�입학한�학과의�학위증서를�수여할�수�있다.

부� � �칙(2003.� 2.� 10)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3.� 10.� 28)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학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입학당시의�학위명으로�학위증서를�수여할�수�있다.

부� � �칙(2004.� 1.� 14)

이�시행규칙은�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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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행규칙은�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4.� 10.� 8)

이�시행규칙은�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4.� 11.� 22)

이�시행규칙은�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5.08.09)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6.08.31)

이�개정�시행규칙은� 2006년� 8월�학위수여자�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7.08.23)

이�시행규칙은�200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7.12.04)

이�개정�시행규칙은� 2008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시행한다.

부� � �칙(2008.05.27)

이�개정�시행규칙은� 2008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시행한다.

부� � �칙(2009.05.27)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경우에는�당초�입학한�학과의�학위증서를�수여할�수�있다.

부� � �칙(2010.09.02)

이�시행규칙은�2011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11.01.27)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의� 소방행정학과와� 식품산업융복합학과는� 2011

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11.07.28)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은� 2012년� 3월� 1일� 입학자부터�적

용한다.

②(학위종별�변경에�따른�경과조치)� � 제3조�별표1의�개정에도�불구하고�학생�본인의�서면요청이�있을�경우

에는�당초�입학한�학과�학위종별�학위증서를�수여할�수�있다.

부� � �칙(2012.08.2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12.2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단,�제3조�별표� 1은� 201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3.06.03.� � 정부직제변경(교육부))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01.02)

이�시행규칙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06.02)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12.24)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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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경우에는�당초�입학한�학과의�학위증서를�수여할�수�있다.

부� � �칙(2015.06.0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5.12.29)

이�시행규칙은�2016학년도� 1학기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6.02.23)

이�시행규칙은�2016학년도� 1학기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6.08.18)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7.01.0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8.01.0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8.12.04)

이�시행규칙은�2019학년도� 1학기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9.02.11)

이�시행규칙은�2019학년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9.10.0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9.11.19)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0.02.06)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0.07.03)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경우에는�당초�입학한�학과의�학위증서를�수여할�수�있다.

부� � �칙(2020.11.05)

이�시행규칙은�2021학년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21.04.30)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1.09.0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1.11.1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2.02.2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2.07.20)

제1조(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학위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단,� 이� 개정� 학칙� 시행당시� 농학과의� 석사� 및� 박사의� 학위명은�

2022학년도� 2학기�신입학�학생부터�적용하는�것으로�한다.<조신설� '22.10.18>

부� � �칙(2023.12.22.)



- 60 -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4.� 8.� 23.)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관련�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입학생부터�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은� 2024년� 9월� 30일까

지�신청한�신청자에�한해서�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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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대학원�학위종별(제3조�관련)

� � 1.� 석사학위

�

2.� 박사학위

학위종별 학과 학위종별 학과

문학석사�

불교학과,� 한국문화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한문고

전학과� 교육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일

어일문학과,� 문예창작학과,� 한국어문화

학과,� 원불교학과<신설� ‘23.12.22>

치의학석사 치의학과

법학석사 법학과 한의학석사 한의학과

경찰학석사 경찰행정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무용학석사 무용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미술학석사 미술학과

<삭제� ‘21.04.30> <삭제� ‘21.04.30>
귀금속디자인학석

사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디자인석사 디자인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회계학과 음악학석사
<삭제� ‘21.09.01>

음악문화학과

무역학석사 무역학과 국악학석사 국악학과

이학석사

수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식품영양학

과,� 정보통계학과,� 패션디자인·슈즈산업

학과,� 생물환경화학과,� 반도체․디스플레
이학과,� 식품산업융복합학과,� 식품생명

공학과,� 의생명과학과

언론학석사 신문방송학과

농학석사� � 원예학과 서예학석사 서예학과

가정아동학석사 가정아동복지학과 보건학석사 보건학과

보건행정학석사 보건행정학과 군사학석사 군사학과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전기공학

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

학과,� 도시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정

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미용학석사 뷰티디자인학과

약학석사 약학과 교육학석사 유아교육학과

한약학석사 한약학과 <삭제� ‘21.04.30> <삭제� ‘21.04.30>

의학석사 의학과 소방학석사 소방행정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특수교육학석사 특수교육학과

작업치료학석사 작업치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적경제학과

언어병리학석사 언어치료학과
동물매개심리치료

학석사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미술치료학석사<신

설� ‘21.09.01>
미술치료학과<신설� ‘21.09.01>

반려동물학석사

<신설� ‘22.07.20>

농학과<신설� ‘22.07.20>,�

반려동물산업학과<신설�

’23.12.22>

산림조경학석사

<신설� ‘22.07.20>
산림환경조경학과<신설�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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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종별 학과 학위종별 학과

철학박사
불교학과,� 철학과,� 원불교학과<신설�

‘23.12.22>
한의학박사 한의학과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한문고전학과,� 일어일문학과,� 문예창작

학과,� 한국문화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학과

교육학박사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한약학박사 한약학과

법학박사 법학과� 무용학박사 무용학과

경찰학박사 경찰행정학과 귀금속디자인학박사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서예학박사 서예학과

<삭제�‘21.04.30> <삭제� ‘21.04.30> 보건행정학박사 보건행정학과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회계학과

군사학박사 군사학과무역학박사 무역학과

언론학박사 신문방송학과

이학박사

수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정보통계학

과,� 식품영양학과,� 패션디자인·슈즈산

업학과,� 생물환경화학과,� 반도체․디스
플레이학과,� 식품산업융복합학과,� 식품

생명공학과,� 의생명과학과,� 산림환경조

경학과� <신설� ‘22.07.20>

미용학박사 뷰티디자인학과

농학박사 원예학과
< 삭 제�

‘21.04.30>
<삭제� ‘21.04.30>

가정아동학박사 가정아동복지학과 국악학박사 국악학과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전기공학

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

학과,� 전자융합공학과,� 도시공학과,� 정

보통신공학과

소방학박사 소방행정학과

약학박사� 약학과 특수교육학박사 특수교육학과

의학박사� 의학과 체육학박사
체 육 학 과 < 신 설�

‘14.12.24>

조형미술학박사 조형미술학과 간호학박사 간호학과

치의학박사 치의학과 작업치료학박사 작업치료학과

사회학박사 사회적경제학과 음악학박사 음악문화학과

미술치료학박사

<신설�‘21.09.01>
미술치료학과<신설� ‘21.09.01>

반려동물학박사

<신설� ‘22.07.20>

농학과<신설� ‘22.07.20>,�

반려동물산업학과<신설�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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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1. 석‧박사�학위증서(국문)

� � 석(박)� 제� � � � � � � 호

학� � � � � � 위� � � � � � 기

� � � Ｏ� � � � � � Ｏ� � � � � � Ｏ

� � � � � 년� � � � � 월� � � � � 일생

� � � � � 위� 사람은�본� 대학교�대학원�석(박)사� 과정� 또는�석·박사통합과정을�이수하고�소정의�시험에

� � � � 합격한�후�아래의�논문을�제출하고�그� 심사에�통과하여�ＯＯ학�석(박)사의� � 자격을� � 갖추었으므

� � � � 로� 이를� 인정함.

� � � � � � 논문제목� :�

� � � � � 년� � � � � � 월� � � � � � 일

원광대학교� � 대학원장� � Ｏ� Ｏ� 박사� � Ｏ� Ｏ� Ｏ� � �

위의� � 인정에� � 의하여� � ＯＯ학� � 석(박)사의� � 학위를� � 수여함

� � � � � 년� � � � � � 월� � � � � � 일

원광대학교� � 총� � � � 장� � Ｏ� Ｏ� 박사� � Ｏ� Ｏ� Ｏ� �

� � � 학위번호� :� 원광대� 20○○�석(박)� ○○○○

2.� 석‧박사�학위증서(영문)

Wonkwang� University

Upon�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Ｏ�Ｏ�Ｏ� �

In� recognition� of� the� satisfactory�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The� Degree� of

Ｏ�Ｏ�Ｏ� � �

with� all� the� honours,�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on� Month� day,� Year

� � � � � Ｏ� Ｏ� Ｏ� � � � Ｏ� Ｏ�Ｏ� �

DEAN� OF� THE�

GRADUATE�

SCHOO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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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

� � 명박제� � � � � � � 호

학� � � � � � 위� � � � � � 기
본� � 적(국적)� :

성�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년월일� :�

위� 분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헌을�하였으므로� � � � 명예� ＯＯ학�박사�

학위를�수여하여�그�공적을�기리고자�이에�추천함.

� � � � � 년� � � � � � 월� � � � � � 일

원광대학교� � 대학원장� � Ｏ� Ｏ� 박사� � Ｏ� Ｏ� Ｏ� � �

위의� � 인정에� � 의하여� � ＯＯ학� � 박사의� � 학위를� � 수여함

� � � � � 년� � � � � � 월� � � � � � 일

원광대학교� � 총� � � � 장� � Ｏ� Ｏ� 박사� � Ｏ� Ｏ� 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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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

1.�석사논문대체자의�학위증서(국문)

� � 석�제� � � � � � �호

학� � � � � � 위� � � � � � 기
� � � Ｏ� � � � � � Ｏ� � � � � �Ｏ

� � � � � 년� � � � � 월� � � � � 일생

� � � � � 위�사람은�본�대학교�대학원�석사�과정을�이수하여� �ＯＯ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이를�인정함.

� � � � � 년� � � � � � 월� � � � � � 일

원광대학교� �대학원장� �Ｏ�Ｏ�박사� �Ｏ�Ｏ�Ｏ� �

�위의� �인정에� �의하여� �ＯＯ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 � � � �년� � � � � � 월� � � � � � 일

원광대학교� �총� � � � 장� �Ｏ�Ｏ�박사� �Ｏ�Ｏ�Ｏ

� � � 학위번호� :�원광대� 20○○�석�○○○○

2.석사논문대체자의�학위증서(영문)�

Wonkwang� University

Upon� recommendation� of� the�Graduate� School� hereby� confers� upon

Ｏ�Ｏ�Ｏ� �

In� recognition� of� the� satisfactory�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The� Degree� of

Ｏ�Ｏ�Ｏ� � �

with� all� the� honours,�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on�Month� day,� Year

� � � � �Ｏ�Ｏ�Ｏ� � � �Ｏ�Ｏ�Ｏ� �

DEAN� OF� THE�

GRADUATE�

SCHOOL

PRESIDENT�OF�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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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등록�및� 학적변동에�관한�시행규칙

제정� 1998.� 11.� 20

개정� 2022.� 02.� 25

제1조(목적)� 이�시행규칙은�본�대학원학칙에서�정한�등록�및�전과,�휴학,�복학,�재입학�등의�학적변동에�관

한�세부사항과�그�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19.10.01>

제2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 학점등록,� 연구등록,� 논문등록으로� 구분한다.<개정� ‘12.08.27,�

‘12.12.24>

②�학생은�매학기�소정의�기일�내에�등록을�하여야�하며,�수료�후에는�연구등록�및�논문등록을�하여�재

학생에�준하는�신분을�부여받은�후�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구비�및�논문지도와�논문심사�등을�받아야�

한다.<항신설�및�제목개정� ‘14.12.24>

제3조(정규등록)� 정규등록이란� 수업년한� 동안에� 교과목� 또는� 논문세미나�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

는�등록을�말한다.<조목및본문개정� ‘12.08.27>

제4조(학점등록)� 학점등록이란�수업년한�동안�정규등록을�마친자가�졸업에�필요한�수료학점(선수과목�포함)

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하는� 등록을� 말한다.<개정� ‘01.12.7,조목및본문개정� ‘12.08.27,� 개정�

‘12.12.24>

②� <삭제� ‘04.2.23>

제5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이란�학위과정을�수료하고�학위를�취득하지�못한�학생(수료연구생)이�하는�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자의� 논문제출� 기간은� 등록한� 후� 1년� 이내로� 한다..<개정� ‘04.1.14,� ’12.08.27,�

‘12.12.24,� ’14.01.02>

제5조의� 2(논문등록)� 논문등록이란�학위과정을�수료하고�학위청구논문�제출기한이�경과돤�자(영구수료생)가�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기� 위한� 등록을� 말하며,� 논문등록자의� 논문제출� 기간은� 등록한� 후� 1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12.08.27,�개정� ‘12.12.24,� ’14.01.02>

제6조(등록금)�각종�등록에는�다음과�같은�납입금을�납부하여야�한다.<개정� ‘99.9.9>

1.�정규등록� :�당해학기�입학금(신(편)입생�및�재입학생에�한함)과�수업료<개정� ‘12.08.27>

2.�학점등록<개정� ‘12.08.27>�

� � � 가.� 1학점부터�3학점까지는�당해학기�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 � �나.� 4학점�이상은�당해학기�수업료의�전액

3.�연구등록� :�당해학기�수업료의� 10%<개정� ‘01.12.7,� ’12.08.27>

4.�논문등록� :�당해학기�수업료의� 20%<신설� ‘12.08.27>

제7조(휴학사유)� 학생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학업을�계속할�수�없을�때에는�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반� 휴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7.01.03>

1.�치료�및�요양의�경우� :� 4주�이상의�종합병원�진단서�또는�입원사실�확인원�등�관련�증빙서류� <개정�

‘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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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입대의�경우� :�입영통지서�사본<개정� ‘14.01.02>

3.�임신�및�출산의�경우� :�임신�및�출산확인서�등�관련�증빙서류� <개정� ‘17.01.03>

4.�육아의�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관련�증빙서류� <호신설� ‘17.01.03>

5.�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관련�증빙서류� <호신설� ‘17.01.03>

6.�재난�상황으로�인한�휴학� :�관련�증빙서류<호신설� ‘22.02.25>

제8조(휴학원� 제출시기)�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마친�자중�부득이한�사유로�휴학할�경우에는�증빙서류를�첨부하여�매�학기초� 4주�이내에�휴학원을�제출,�

대학원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개정� ‘04.2.23,� ’19.02.11.>

제9조(휴학기간�및�연장)� ①�휴학기간은�본�대학원�학칙�제30조�제2항을�준용한다.<개정� ‘12.08.27>

②�특별한�사유로�인하여�휴학기간의�연장이�필요한�자는�복학�예정학기의�등록기간�전에�휴학기간�연

장원을�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복학시기)� ①�휴학한�자가�복학을�하고자�할�때에는�해당�학기의�등록기간�이전에�복학원서를�제출

하여야�한다.

②� 군복학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로� 1년�이상�복무�중인�자는�근무기관�장의�취학승인서와�복학신청서를�제출

하여�대학원장의�허가를�받아�복학할�수�있다.<신설� ‘22.02.25>

제11조(복학자� 등록)� 정규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

다.<개정� ‘05.12.26>

제12조(재입학)� 제적된�학생이�재입학을�원할�경우�당해�학년도�입학정원에서�재학생�수를�뺀�인원의�범위

안에서� 1회에�한하여�재입학을�허가할�수�있으나�학칙�제33조�제1호�및�제4호에�해당하는�자는�재입학�

할�수�없다.<개정� ‘99.9.9,� ’12.08.27>

제13조(재입학시기)� 재입학은�매�학기초�등록기간�이전에�해당학과�주임교수의�허락을�받아�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14조(재입학자�학점� 인정�및� 등록)� 재입학자는�제적�이전의�등록�및� 취득학점을�인정받을�수� 있으나� 정

규등록금�이외에�입학금을�별도로�납부하여야�한다.

제15조(재입학자의� 재학년한)� 재입학자의� 재학년한은� 제적� 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년,�

박사학위과정은� 5년,�석․박사통합과정은�8년으로�한다.<조목및본문개정� ‘12.08.27>
제16조(전과의�목적)� 원광대학교�대학원�학칙�제23조의2에�따라�같은�학기의�다른�모집단위로�옮길�수�있

는�기회�부여를�목적으로�한다.<조신설� ‘19.10.01>

제17조(전과의�범위)� 전과는�계열과�관계없이�모든�학과로� 1회만�가능하다.<조신설� ‘19.10.01>

제18조(전과의�시기)� 전과는�학기와�관계없이�가능하다.<조신설� ‘19.10.01>

제19조(전과의� 학점인정)� 전적�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모두�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조신설�

‘19.10.01>

제20조(전과의�시험인정)� 전적�학과에서�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을�통과했을�경우,� 전과한�학과의�외국어�

시험�및�종합시험은�면제할�수�있다.<조신설� ‘19.10.01>

제21조(전과생의� 지도교수)� 지도교수가� 변경� 될� 경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시행규칙」제8조제3항



- 68 -

에�따라�전과�이후� 1학기�이상�전과한�학과�지도교수의�지도를�받아야�한다.<조신설� ‘19.10.01>

제22조(전과원서�제출)� 전과를�희망하는�자는�진급�전�서류�제출�기한�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

야�한다.<조신설� ‘19.10.01>

1.�전과원서(소정양식)

2.�성적증명서

3.�전공학점�인정서(소정양식)

제23조(전과의�허가)� 전과는�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허가한다.<조신설� ‘19.10.01>

제24조(전과생의� 등록금)� 계열변경에� 따라� 등록금이� 변경� 될� 경우� 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

다.<조신설� ‘19.10.01>

부� � �칙(1998.� 11.� 20)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이를�폐지한다.

부� � �칙(1999.� 6.� 1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9.� 9.� 9)

이�시행규칙은�1999학년도� 2학기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1.� 12.� 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4조제1항,�제5조제1항은� 2002학년도�입학생부터�적용한다.

부� � �칙(2004.� 1.� 14)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연구등록)� 석․박사학위과정의�연구등록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1.�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이� 규칙� 제5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적용된�것으로�본다.

2.� 석사학위과정의�경우�이� 개정규칙�제5조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부� � �칙(2004.� 2.� 2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5.� 12.� 26)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등록금차액� 미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등록금을� 납

부하고�일반휴학을�한� 학생이�복학할� 경우� 이� 개정규칙에�의하여� 등록금의�차액은� 납부하지�아니한

다.

부� � �칙(2012.�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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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제3호의� 석사과정� 연구등록은� 2013년� 3월�

1일�입학자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12.� 2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 01.� 02)

이�시행규칙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 12.� 2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7.� 01.� 0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9.� 02.� 1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9.� 10.� 0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2.� 02.� 2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70 -

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에�관한�시행규칙

제정� 1998.� 11.� 20

개정� 2024.� 08.� 23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본� 대학원학칙� 제28조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과�그� 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석․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
학기�이상�정규등록을�한� 학생으로�한다.<개정� ‘12.08.27>

제3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로�한다.� <개정� ‘19.07.04.>

1.� <삭제� ‘19.07.04.>

2.� <개정� ‘01.12.07,�삭제� ’19.07.04.>

3.� <신설� ‘12.08.27,�삭제� ’19.07.04.>

제4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응시자는�응시원서를�학사일정�기일�내에� 대학원에�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형료)�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조목및본문개정�

‘12.08.27>

제6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매년� 3월과� 9월에�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7조(시험방법)� ①� 영어시험은� 지정한� 교재에서� 전공에� 관한� 독해력� 시험을� 실시한다.<개

정� ’99.06.15,� ‘99.09.09,� ’01.02.01,� ‘05.01.13>

②�영어시험�점수배정은� 100점�만점으로�평가한다.<개정� ‘05.01.13>

③� <삭제� ’01.12.07>

④�영어시험은�주임교수�주관�하에�학과별로�실시한다.<신설� ‘05.01.13>

제8조(시험출제� 및� 채점위원)� 시험출제� 및� 채점위원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

학원장이�위촉한다.<개정� ‘11.07.28>

제9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12.08.27>

제10조(과목별�합격)� <삭제� ‘01.12.07>

제10조의2(외국어시험� 면제)� ①�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외국어시험� 원서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조신설�

‘01.12.07,� 개정� ’11.07.28,� ‘19.07.04.>

� � � � 1.� CBT� 170점� 이상인�자

� � � � 2.� TOEIC� 700점� 이상인�자

� � � � 3.� TEPS� 501점� 이상인�자

� � � � 4.� IBT� 70점� 이상인�자� <신설� ‘11.07.28>

� � � � 5.� TOPIK� 3급� 이상인�자(외국인�학생에�한함)� <신설�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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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전적�대학원에서�어학시험에�합격한�자� <신설� ‘12.08.27>

� � � � 7.� NEW� TEPS� 268점� 이상인�자� <신설� ‘19.07.04.>

②�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학생은� 전항을� 적용하여� 외국어시험을� 면

제받을�수� 있다.� <신설� ‘19.07.04.>

제11조(외국인학생�외국어시험)� <개정� ’99.6.15,� ‘99.9.9,� ’12.08.27,� 삭제� ‘19.07.04.>

제12조(종합시험�응시자격)� 다음에�해당하는�자는�종합시험에�응시할�수� 있다.

1.�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이상�정규등록한�자.<개정� '18.12.04,� ‘20.07.03,� ‘22.02.25>

나.�외국어시험에�합격한�자.

다.� 선수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24학점(논문대체자는� 3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이고�

이수한�전� 과목의�평균평점이� 3.0� 이상인�자.� 단,� 논문대체자�중�학술지에�논문을�게재한�자는� 24

학점으로�한다.<개정� ‘11.07.28,� ’12.08.27,� ‘18.12.04>�

2.�박사학위과정

�가.� 3학기�이상�정규등록한�자.<개정� ‘01.12.07,� ‘22.02.25>

�나.�외국어시험에�합격한�자.

�다.� 선수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36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이고� 이수한� 전� 과목의� 평

균평점이�3.0점�이상인�자.<개정� ‘11.07.28,� ’12.08.27>� �

3.� 석ㆍ박사통합과정<신설� ‘12.08.27>

� 가.� 6학기�이상�정규등록한�자.<개정� '18.12.04,� 2024.� 8.� 23.>

� 나.� 외국어시험에�합격한�자.

� 다.� 선수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57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이고� 이수한�

전� 과� � � � � � � � 목의�평균�평점이� 3.0� 이상인�자

제13조(시험과목)�종합시험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목중�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

과정�및�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이상을�시험한다.<개정� ‘03.02.10,� ’12.08.27>
제14조(응시추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원서를�대학원에�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전형료)�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조목및본문개정�

‘12.08.27>

제16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2.12.24>

제17조(시험방법)� 학과에서�지정한�과목을�주임교수�주관�하에�학과별로�실시한다.

제18조(시험위원)�종합시험� 출제위원은�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로서� 학과주임교수의� 추

천에�의하여�대학원장이�위촉하며,� 출제위원이�채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19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12.08.27>

제20조(과목별� 합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 과목별�

합격을�인정한다.<개정� ‘10.09.02>

제21조(합격인준)� 외국어시험� 결과는� 제9조,� 종합시험� 결과는� 제19조를� 적용� 시행한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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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00.07.10,� ’12.08.27>

부� � �칙(1998.11.20)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이를�폐지한다.

부� � �칙(1999.06.1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9.09.09)

이�시행규칙은�1999년� 8월� 25일부터�시행한다.

부� � � 칙(2000.07.10)

이� 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1.02.0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제3조는� 2001학년도� 2학기부터,�제7조는� 2001학년도�신입생부터�

적용�시행�한다.

부� � �칙(2001.12.0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12조제2호가목은� 2002학년도�입학생부터�적용한다.

부� � �칙(2003.02.10)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5.01.1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0.09.02)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1.07.28)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10조의� 2�본문은� 2012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12.08.2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12.2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8.12.04)

이�시행규칙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9.07.0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0.07.0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2.02.2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4.� 8.� 23.)

이� 시행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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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교수�및� 지도교수에�관한�시행규칙

제정� 1998.� 11.� 20

개정� 2023.� 07.� 14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본� 대학원학칙� 제43조�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99.6.15>

제2조(주임교수� 자격� 및� 임기)� ①� 대학원� 학과주임교수는� 해당�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

다.<개정� ’06.8.31>

②� 주임교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한하여�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연장할�수�있다..<개정� ‘12.12.24,� 2023.� 7.� 14.>

�③� 주임교수는� 정년까지� 최소� 2학기�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경우에�한하여�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주임교수�위촉의�예외를�둘�수�있다.� <항신설� ’22.07.20>

제3조(주임교수�선정)� 주임교수는�학과�대학원위원회의�선임과정을�거쳐� 대학원장이�임명한

다.<개정� ‘11.07.28>

제4조(직무)� 주임교수의�직무는�다음과�같다.

� 1.�해당�학과의�교과과정�설정�및�개설을�위한�세부사항의�관장

� 2.�지도교수�추천

� 3.�외국어시험�문제출제�및�채점교수�선정<개정� ‘11.07.28>�

� 4.�종합시험�응시자�추천�및�종합시험�관리<개정� ‘11.07.28>�

� 5.�실험실습비�및�학술행사지원비�신청�관리

� 6.�논문심사위원�추천

� 7.�학과대학원위원회�소집�및�주재

� 8.�선수과목의�운영

� 9.�기타�학과운영에�관한�중요사항�결정

제5조(지도교수� 자격)� ①� 지도교수� 자격은� 소속학과� 또는� 해당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내�전임교원으로�한다.� <개정� ‘12.08.27,� ’19.10.01,� ‘22.02.25>

� 1.� <개정� ‘11.07.28>� <삭제� ’19.10.01>

� 2.� <개정� ‘12.08.27>� <삭제� ’19.10.01>� � �

� 3.� <개정� ‘11.07.28>� <삭제� ’19.10.01>

②�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정년까지� 최소� 3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정년까지� 최소� 7학

기�이상�남은�경우에�한하여�지도교수로�위촉할�수�있다.� <항신설� ‘19.10.01><단서삭제� ’20.09.02>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경우에는� 석사학위과

정�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동일�전공의�정년� 3학기�이상�남은�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위촉하여야�

하며,�석·박사통합과정의�경우�동일�전공의�정년� 7학기�이상�남은�전임교원을�공동지도교수로�위촉하며,�

해당�교원의�정년�퇴임�시�공동지도교수를�해당�학생의�지도교수로�위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항신

설� ‘12.08.27><개정� ’19.10.01,� ’20.09.02>

� � � ④� <항신설� ‘12.08.27><항삭제� ’20.07.03>

제6조(지도교수� 배정시기)� 지도교수는� 석․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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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재입학생은� 편․재입학� 학기� 초)에�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배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배정시기를� 연장할� 수� 있

다.<개정� ‘11.07.28,� ’12.08.27>� <단서신설� ‘19.10.01>

제7조(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학위청구논문� 및� 연구,� 실험� 등을� 지도한

다.

제8조(지도교수의�변경)� ①� 위촉된� 지도교수가�질병,� 휴직� 또는� 출국�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주임교수�승인� 아래� 신․구�지도교수의�합의를� 거쳐� 대학
원장의�승인을�받아�변경한다.

②�학생이�변경을�원하나�지도교수가�불허한�경우에는�지도교수변경원을�주임교수에게�제출하고�학과대

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이상� 타당성을� 인정하면� 지도교수를� 변경� 할� 수� 있다.<항신설�

‘12.08.27>

③�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각� 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변경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

만,�전공분야가�동일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개정� ‘12.08.27>

제9조(학위청구논문� 지도편수)� 지도교수는� 학기당� 석사학위과정은� 4편,� 박사학위� 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편까지�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전공영역상�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얻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개정� ‘12.08.27>

제10조(학위청구논문� 지도비)� 지도교수에게는�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석사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시행규칙」� 제3

조에서�정한�졸업시험으로�대체된�경우에는�제외한다.� <단서신설� ’22.07.20>

부� � �칙(1998.� 11.� 20)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이를�폐지한다.

부� � �칙(1999.� 6.� 1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6.� 8.� 3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1.� 07.� 28)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08.� 2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12.� 2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9.� 10.� 01)

이�시행규칙은�2020학년도� 1학기�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20.� 07.� 03)

이�시행규칙은�2020학년도� 1학기�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20.�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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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행규칙은�2020학년도� 2학기�입학생부터�적용한다.

부� � �칙(2022.� 02.� 2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2.� 07.� 20)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3.� 07.� 1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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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및�학술행사에�관한�시행규칙

제정� 1998.� 11.� 20

개정� 2024.� 02.� 23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본� 대학원학칙�제38조에� 의하여� 장학금� 및� 학술행사에�관한� 세

부사항과�그� 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99.6.15,� ‘12.08.27>

제2조(장학위원회)�본�대학원의� 장학금의�기본정책� 및� 장학금의� 조성․예산․관리에�관한� 사항
은� 본교� 장학금지급규정� 제4조에� 명시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삭제� ‘01.12.7,� 신설�

’07.12.4,� 개정� ‘12.08.27>

제3조(장학금종류� 및� 지급대상)� ①�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

분하며,� 지급대상은� 본� 대학원� 신입생� 및�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01.12.7,�

’07.12.4,� ‘12.08.27,� ’19.07.04.>

②� 장학금�종류별�금액은�대학원위원회에서�심의하여�결정한다.<항신설� ‘12.08.27>

③� 장학금� 종류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학생성공처장에게� 통보한다.<항신설�

‘12.08.27><직제변경� ‘22.02.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교학부총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항신설� ‘21.01.11,� 개정� ‘21.02.26>

� 1.�교내장학금

가.� 교육보조장학금� :� 각� 학위과정� 재학생중에� 강의,�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자<개정�

‘12.08.27,� ’14.01.02>

나.� <삭제� ‘18.02.12>

다.�공로장학금� :�대학원�학생회의�활동을�수행하면서�건학이념�구현에�적극적인�자�또는�학교위상�선

양의� 공로가� 인정된� 자로서� 학과대학원위원회�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07.12.4,�

’12.08.27,� ‘14.01.02>

라.� 학술공로� 및� 우수논문장학금� :� 본교� ”교비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학술지� 1편� 이상을� 게재

하고�신청한자로서�대학원장이�인정한�자<신설� ‘02.7.5,�개정� ’07.12.4,� ’12.08.27,� ‘18.02.12>�

마.� <삭제� ‘18.02.12>

바.� 외국인� 장학금� :�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개정� ’99.6.15,� ‘07.12.4,� ’12.08.27,�

’16.05.26,� ‘18.02.12>

사.� <신설� ’99.12.23,�개정� ‘07.12.4,� ’12.08.27,� ‘14.01.02,� ’18.02.12,�삭제� ‘19.07.04.>

아.� 전일제연구장학금� :� 대학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교수의� 연구․교육을� 보조한� 자로서� 지도(주
임)교수의�추천을�받은�자<신설� ‘00.7.10,�개정� ’07.12.4,� ’12.08.27,� ‘14.01.02,� ’18.02.12>

자.� 교직원장학금� :� 본교에서� 3년이상�근속한�교직원�본인과�배우자� 및� 직계자녀와�학교법인원광학원�

임․직원의�본인과�배우자� 및� 직계자녀로서�총장(이사장)의� 추천�및� 승인을� 받아�신청한�자(단,� 재직�
전임교원은�거,� 너,� 러목에�따른다)<신설� ‘05.12.26,� ’07.12.4,� ’12.08.27,� ‘19.10.01,� 개정� 2024.�

2.� 23.>

차.� 교역자장학금� :� 원불교�종사자중�교역자(전무출신에�한함)로서�원불교�중앙총부의�추천�및�대학원

장의�승인을�받아�신청한�자<신설� ‘05.12.26,�개정� ‘12.08.27>

카.� 호국장학금� :� 국방부� 소속� 군관계자로서�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신설� ‘06.2.23,� 개정�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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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1>

타.� 산학관연협동장학금� :�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하고� 있는� 자<신설� ‘07.12.4,� 개정� ‘12.08.27,� ’18.02.12,� ‘19.11.19,� ’20.01.10,� ‘21.01.11,�

‘22.02.25>

파.� 특별장학금� :�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07.12.4,� 개정�

‘12.08.27,� ’14.01.02>

하.� <삭제� ‘18.02.12>

거.�봉황1종장학금� :�각�학위과정의�재학생<신설� '18.12.04>

너.� 봉황2종장학금� :�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학사�및� 석사학위를�소지하고�대

학원에�입학한�자<신설� '18.12.04><개정� ‘21.01.11,� ‘21.09.01>

더.� <신설� '18.12.04,�개정� ‘19.07.04.,� 삭제� ‘21.09.01>

러.� 봉황4종장학금� :�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대학교� 부속� 각� 병원� 소속�

재직자<목신설� ‘21.01.11><개정� ‘24.02.23>

머.� 학·연·산장학금� :� 대학원�지정�학·연·산의�협약기관의�종사자로서�학·연·산�협동과정�전형으로�입학

한�학생<신설� '18.12.04,�개정� ‘19.07.04,� ’19.11.19>

� 2.�교외장학금<개정� ‘07.12.4,� ’21.01.11>

�가.�장학단체

�나.�국가기관�및�그�산하�단체

�다.�일반기업체

�라.�기타�각종�기관�및�개인<개정� ‘12.08.27>

⑤�각�장학금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의�시행지침에�따른다.<신설� ‘22.02.25>

제4조(장학생�선정시기)� 장학생�선정시기는�매�학기�초에�선정한다.�다만,�사정이�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단서신설� ‘12.08.27>

제5조(이중수혜�금지)� ①� 모든� 장학금은�이중수혜를�금지한다.� 단,� 공로장학금(1종),� 학술공로�및� 우수논문

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특별장학금,�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07.12.4,� ’14.01.02,�

‘18.12.04>

②�교내장학금은� 1인이� 2종�이상�수혜대상자가�되었을�경우에�유리한�것을�적용하며,�이중으

로� 지급� 받아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항신설�

‘14.01.02>

제6조(절차)� 장학금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다음중�장학종별에�해당하는�서류를�갖추어�소속학

과(전공)주임교수를�경유하여�대학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개정� ‘05.12.26,� ’07.12.4>

1.�성적증명서�1부

2.�추천서� 1부

3.�재직증명서�1부� <신설� ‘05.12.26>

4.�주민등록등본�1부� <신설� ‘05.12.26>

5.�기타�증빙서류

제7조(장학금�지급)� ①�교내․외의�장학금은�아래와�같이�지급한다.
1.� <삭제� ‘07.12.7>

2.�장학금은�매�학기초에�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장학금�수혜기간은�별도�규정이�없는�한� 1학기�단위로�지급한다.

4.� <삭제� ‘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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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각종�장학금은�등록금�범위내에서�지급함을�원칙으로�하며,� 다음과�같은�경우는�등록금액을�초과하여�

지급할�수�있다.<항�신설� ‘19.11.19>

1.�교내장학금:�학술공로�및�우수논문장학금

2.�교외장학금:�외부기관의�지급기준이�등록금액을�초과하여�지급하도록�명시된�장학금

제8조(장학금� 지급중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07.12.4>

� 1.�징계처분을�받은�자

� 2.�휴학�또는�제적된�자

� 3.�기타�대학원위원회에서�지급중지�처분을�받은�자

제9조(학술행사�지원)� 대학원�학과�학술활동에�있어�주요학술행사�및�외래강사�초청강연에�소정

의�경비를�지원하여�교육�및�연구�활성화를�도모한다.<개정� ‘11.07.28>

제10조(학술행사� 선정)� ①� 학과에서� 제출한� 학술행사계획서에� 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대학원장이�선정한다.<개정� ‘11.07.28,� ’12.08.27>

②� 제출된� 학술행사계획서에� 의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한다.<개정� ‘11.07.28,�

’12.08.27>

부� � �칙(1998.� 11.� 20)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폐지규칙)�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이를�폐지한다.

부� � �칙(1999.� 6.� 1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9.� 12.� 2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0.� 7.� 10)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1.� 12.� 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2.� 7.� 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5.� 12.� 26)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교직원� 및� 교역자장학금�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규칙� 시행이전에� 2005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은�

장학금으로�환불한다.

부� � �칙(2006.� 2.� 2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7.� 12.� 4)

이�시행규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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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칙(2011.� 07.� 28)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08.� 2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 01.� 02)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6.� 05.� 26)

①�이�시행규칙은� 2016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시행한다.

②� 이�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제3조제3항제1호하목의� 한국어능력(TOPIK)�

장학금은�지급하지�않는다.

부� � �칙(2018.� 02.� 12)

이�시행규칙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8.� 12.� 04)

제1조(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제1호거목� 내지� 러목의� 장학금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제7조제1

항제4호는�이�개정규정에�의하여�시행한�것으로�본다.

부� � �칙(2019.� 07.� 0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9.� 10.� 0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9.� 11.� 19)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0.� 01.� 10)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1.� 01.� 1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는� 2021학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

한다.

부� � �칙(2021.� 02.� 26)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1.� 09.� 01)

이�시행규칙은�2022학년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22.� 02.� 25)

이�시행규칙은�2022학년도� 1학기�입학자부터�적용한다.

부� � �칙(2024.� 02.� 23)

이�시행규칙은�2024학년도� 1학기�입학자부터�적용한다.� �



- 80 -

학위청구논문�체제에�관한�내규

제정� 1998.� 11.� 20

개정� 2022.� 02.� 2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위논문심사및학위수여에관한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학위논문� 체

제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심사용�학위청구논문�작성)� 심사용�학위청구�논문은�다음과�같이�작성한다.

� 1.� 심사용�학위청구논문은� 700자�원고지�또는�Word� Processor로�작성함을�원칙으로�한다.

� 2.�심사용�학위청구논문은�국문�또는�영문으로�작성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 ‘14.01.02>

� 3.�심사용�학위청구논문은�국문�및�영문�초록을�첨부하여야�한다.<개정� ‘20.02.06>

제3조(심사용�학위청구논문�제출)� 심사용�학위청구논문은�다음과�같이�대학원에�제출하여야�한다.

� 1.� 석사학위과정� :� 3부�

� 2.�박사학위과정�및�석·박사통합과정� :� 5부<개정� ‘12.08.27>�

제4조(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심사용� 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우� 심사위원장이� 작성

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후� 논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작성� 제출한다.<개정�

‘11.07.28>

제5조(학위논문� 제출부수)� 학위논문심사� 통과자는�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00.7.10>

� 1.� <삭제� ‘11.07.28>

� 2.� 중앙도서관� 운영관리과� :� 각� 학위과정은� 공히� 책자화된� 논문� 3부(법학과� 5부)� 및� 도서관에서� 정하

는�원문매체� <개정� ‘11.07.28,� ’12.08.27,� ‘20.02.06,� ‘22.02.25�직제변경� ‘15.06.04.>

제6조(학위논문심사위원� 서명날인)� 대학원에� 제출하는� 학위논문은� 학위논문심사위원� 전원� 서명� 또

는�도장�날인을�받아야�한다.� <개정� '00.7.10,� ‘22.02.25>

제7조(학위논문� 체계� 및� 구비사항)� 학위논문이� 체계는� 각� 학과의� 학문적� 성격과� 학위논문� 작성의�

일반적�원칙을�따르되,� 다음의�사항을�참고하여�구성한다.<개정� ‘11.07.28>

� 1.� 표�지

� 2.�내�지

�가.�내표지� � � �

� 나.�인준지

� 3.�본�문

�가.�목�차

�나.�그림�및�표목차

�다.�국문�및�외국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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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본문내용� � � � � � � � � � �

� 마.�참고문헌목록

�바.�부록,�색인,�기타

제8조(학위논문규격� 및� 본문형식)� 학위논문규격� 및� 본문형식은� 별표� 1의� 학위청구논문� 작성지침에�

의한다.<개정� ‘01.3.2,� ’02.2.25>

제9조(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은� 각� 학과의� 학문적� 형식� 또는�

일반논문�작성요령에�의한다.<개정� ‘11.07.28>

부� � �칙(1998.� 11.� 20)

이�내규는� 199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0.� 7.� 10)

이�내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1.� 3.� 2)

이�내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2.� 2.� 25)

이�내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1.� 7.� 28)

이�내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8.� 27)

이�내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 1.� 02)

이�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0.� 2.� 6)

이�내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2.� 2.� 25)

이�내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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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학위청구논문�작성지침(표지인쇄�및� 내용)

1.�규� �격� :� 4.6배판� (가로19cm� ×�세로26cm)

2.� 지� � 질� :� 모조지,� 70파운드(70g/m)� 이상

3.� 인쇄방식

가.�양면�또는�단면으로�인쇄한다.

나.�글자의�크기는�장은� 15pt,�절은� 13pt,�소제목은� 12pt,�본문은� 11pt,�주는� 10pt로�한다.

4.� 표지색깔�및� 형식

가.�하�드카바� :�석사학위논문� -�짙은�감색(곤색)표지에�은색활자.

� � � � � � � � � � � � � � � � � � 박사학위논문� -� 흑색표지에�금색활자.

나.�소프트카바� :�석․박사�공히�회색�례쟈크� 200g이상으로�한다.
5.� 제본형식� :� 포클로스�양장.

6.� 표제인쇄� :� 도해� #1에� 따르되�명조체� 20pt로� 한다.

7.� 학위논문의�체제와�순서

가.�표지(도해� 1)

나.�내지

� (1)�내표지(도해� 2)

� (2)�인준지(도해� 3)

다.�본문

� (1)�목차(도해� 4)

� (2)�그림�및�표목차

� (3)�국문�및�영문초록

� (4)�본문내용(도해� 5)

� (5)�참고문헌�목록(세밀히)

� (6)�부록,�색인,�기타(있을�경우에만)

라.�등표지(도해� 6)

8.� 학위논문�본문형식

가.�목차의�세분은�장,�절,�항�등으로�하며,�기호는� I,� 1,� 가,� (1),� (가),� 1),�가)등의�순으로�한다.

나.�도�및�표목차� :�표기순서는�수표,�도표의�순서로�하고�표1,�표2�및�도1,�도2와�같이�표시한다.

다.�본문내용� :�본문내용은�다음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 (1)�서론

� (2)�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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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결론

라.�각주� :�각주는�일련번호를�붙이고�해당�면�밑,�장�후면�또는�논문말미에�종합�기재한다.

마.�부록� :�부록은�부록이라�쓴�백색�별지를�붙인다.

바.�참고문헌� :�논문작성에�이용한�국내외�서적,�논문,�기타의�순으로�그리고�가,�나,�다�또는�알파벳�순

으로�배열한다.

9.� 석․박사�논문�제출자는�심사에�통과된�논문을�논문작성지침에�의하여�인쇄할�것.
10.� 완성된� 논문� 제출은� 석․박사� 공히� 책자화된� 논문� 1부를� 심사위원� 실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
에,� 10부� 및� 논문수록� 디스켓� 1장을� 중앙도서관� 운영관리팀에� 제출하고� 확인증을� 받아� 두시기� 바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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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력은� � 소속학과� 대학원위원회의� 평

가를�거쳐�대학원장의�승인을�얻어�학점으로�인정받을�수�있다.� <개정� ‘19.07.04,� ‘22.02.25>

제3조(학점인정의�심의)� ①�학과대학원위원회는�학습경험�학점인정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한다.�

②�위원회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평가한다.

1.� 학습경험의�전공과의�연관성�여부

2.� 학습경험의�학습과의�등가성�여부

3.� 기타�학습경험�학점인정에�관한�주요사항

③�위원회는�필요한�경우�외부전문가를�위촉할�수�있다.

④�위원회는�필요한�경우�신청자�개별�면담을�수행할�수�있다.

⑤�학습경험�학점인정�평가는�평가기준(별표4)에�의거한다.

제4조(학점인정)� ①� 심의를� 거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력은�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

학위과정은� 9학점,�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이내에서�이수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단,�석박사

통합과정을� 중도포기하고� 석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하는� 자는� 6학점만� 인정한다.� <개정� ‘19.07.04,�

‘22.02.25>

②�제1항에�따른�학점인정은�각�학과�교육과정의�전공과목에�한한다.� <신설� 2023.� 7.�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생의� 경우� 「편입학에� 관한� 시행규칙」을� 통해� 인정받은� 학점의� 합

이�아래의�범위를�초과할�수�없다.� <신설� 2023.� 7.� 14.>

제5조(학점인정�신청)� 학습경험�학점인정�신청은�소정�기간�내에�신청서(별표1.2.3)를�작성하여�대

학원�주임교수에게�제출하여야�하며,�주임교수는�심의�결과를�대학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성적�처리)� 학습경험인정�이수학점으로�인정된�학과목의�성적은�평가�기준(별표4)에�의한�인

정평가� 점수에� 따라� 95-100점� A+,� 90-94점� A,� 85-89점� B+,� 80-84점� B,� 79점� 이하는� F로�

처리한다.� 단,� 필수� 평가� 항목에서� ‘하’� 평가를� 받는� 경우� 인정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F로� 처리한

다.

제7조(수강신청)� 학습경험�학점인정으로�처리된�교과목은�수강�신청할�수�없다.

[본조신설� 2023.� 7.� 14.]

학위과정 학점인정�합(편입학+학습경험)� 최대범위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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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 02.� 12.)

이�시행규칙은� 2019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한다.

부� � 칙(2019.� 07� .0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2.� 02.� 2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23.� 07.� 14)

제1조(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규칙은�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적용대상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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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학습경험�학점인정�신청서

학� � � � 과 전� � � � 공

학� � � � 번 이� � � � 름

연구/재직기관 근무기간 � � � � � � � � � � 년� � � � � � � � � 월

교과목명 학� � � � 점

[제� 출�서�류]

※�제출한�모든� 서류의�목록을�적으시오.

서� 류� 구� 분 제출유무(○) 기� 타� 사� 항

1.� 이력서

2.� 직무기술서

3.� 경력증명서

4.� 자격증�사본

5.� 포트폴리오�또는�작품� 등

본인은�학습경험�학점인정을�받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첨부된�문서와�기재된�내용은�모두� 사실이며,� 사실과�

다를�경우� 학점인정�취소�등을�포함한�불이익을�감수할�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 � � 월� � � � � � 일

신�청�인:� � � � � � � � � � � � � � � � � (서명)

주임교수:� � � � � � � � � � � � � � � � � (서명)

원광대학교�대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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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학습경험�학점인정�연구ㆍ근무(직무)� 기술서

학� � � � 과 전� � � � 공

학� � � � 번 이� � � � 름

연구�및� 근무(직무)� 경험� 요약� [� 연구�□� /� 근무(직무)� □� ]

연구/재직기관명

주� � � � 소

전� � � � 화

직� � � � 위

부� 서� 명

연구/재직기간

인정희망과목

[연구�또는�근무(직무)� 경험�기술]

※� 인정� 신청�분야와�관련된�연구� 또는�근무(직무)� 경험을�적으시오.

(연구� 및� 직무내용,� 교과목과의� 관련성,� 경험� 시기� 및� 숙달� 정도,� 관련� 직무� 수행시� 고려할� 사항� 등을�

알�수�있도록�기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제출일자:� � � � � � � � � 년� � � � � � 월� � � � � � 일

신�청�인:� � � � � � � � � � � � � �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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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학습경험�학점인정�포트폴리오

학� � � � 과 전� � � � 공

학� � � � 번 이� � � � 름

목� � � � 록

연번 종류 제목 발표(제작)일 발표기관 관련과목

1

2

3

4

5

6

7

8

9

10

위와�같이� 관련� 서류를�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일자:� � � � � � � � � 년� � � � � � 월� � � � � � 일

신�청�인:� � � � � � � � � � � � � �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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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학습경험�학점인정�평가�기준

*� 필수�항목

평가요소 준� � � � 거 평점 비� � � 고

내용

일치성*

상
Ÿ 평가� 교과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음
25

연구� 및� 근무(직무)�

기술서�활용중
Ÿ 평가�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관련

성을�가지고�있음
15

하 Ÿ 평가�교과목과�관련한�역량을�인정할�수준이�못됨 0

내용

성취도

상
Ÿ 평가� 교과목�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설명할� 수� 있

음
20

교과목�관련�

내용의�성취정도
중

Ÿ 평가� 교과목�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설명할�수� 있음
15

하
Ÿ 평가�교과목�관련� 내용을�안다고�판단할�수� 없음

Ÿ 평가�교과목�관련� 내용을�설명하는데�무리가�있음
10

재현

가능성

상 Ÿ 평가�교과목�관련� 사항을�항상� 절차에�따라� 산출할�수�있음 15

산출�현시성�및�

산출� 정확성

중
Ÿ 평가� 교과목� 관련� 사항을� 약간의� 도움(안내서,� 인적� 지원)을�

얻으면�독자적으로�산출물을�제시할�수� 있음
10

하

Ÿ 독자적으로�산출물을�제시할�수�있다고�말할�수�없음

Ÿ 안내서� 또는� 인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5

경험

빈도

상

Ÿ 평가�교과목과�관련한�수행을�연속� 10년� 이상� 실시

Ÿ 평가� 교과목과� 관련한� 수행을� 최근� 10년� 이내에� 연속� 5년�

이상� 실시

15

경력증명서�활용중

Ÿ 평가�교과목과�관련한�수행을�연속� 3년� 이상�실시

Ÿ 평가� 교과목과� 관련한� 수행을� 최근� 10년� 이내에� 연속� 2년�

이상� 실시

10

하

Ÿ 평가�교과목과�관련한�수행을�연속� 3년� 미만�실시

Ÿ 평가� 교과목과� 관련한� 수행을� 최근� 10년� 이내에� 연속� 2년�

미만� 실시

5

검증

가능성*

상
Ÿ 신청자가�근무했던�기관으로부터�관련�역량을�확인받음

Ÿ 평가위원이�포트폴리오�등의�산출물을�직접�검증함
25

자격증,� 경력증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

빙서류�활용
중

Ÿ 관련� 역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자가� 근무했던� 기관

으로부터�확인받음
15

하 Ÿ 관련�역량을�검증� 가능하다고�판단할�근거가�없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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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대체에�관한�시행규칙

제정� 2018.� 02.� 12.

전면개정� 2018.� 12.� 04.

개정� 2024.� 06.� 21.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본「대학원�학칙」제28조에�의거하여�석사학위논문�대체에�관한�세부�사항과�그�

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석사논문대체�제도의�정의)� 석사논문대체� �제도�는� � 석사학위를�취득하고자�하는�학생에게�석사학위�

청구논문� � 제출� � 이외에� � 대학원에서� 지정한� 학점� 및� 대체�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를�말한다.� � <개정�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3조(학위논문대체�실적�인정범위)� 논문�대체의�인정�범위는�졸업시험,�작품,� 특허출원이며�공통기준은�별

표2와�같다.� <개정�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4조(학위논문대체� 학과신청)� 석사학위논문� 대체� 인정을� 원하는� 학과는� 학과� 대학원위원회의� 2/3가� 동의

하는�경우�정해진�기간�내에�신청서(별표1)를�제출하여�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해당�학과는� 1학

기�경과�후�석사논문대체�심사를�진행할�수�있다.� <개정�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5조(학위논문대체� 개인신청)� ①� 석사학위논문� 대체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각� � 호를� �

모두� � 충족하는�자에�한한다.� � <개정� 2024.� 6.� 21.>

� � 1.� 2학기�이상�정규등록�한� 자� <개정� 2024.� 6.� 21.>

� � 2.� 석사학위논문� � 대체를� � 승인한�학과의�재학생�또는�수료생� <개정� 2024.� 6.� 21.>

� � 3.� 수료생의� � 경우� 석사논문대체� 연구등록� 또는� 논문등록을� 하였으며� �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한�자� <개정� 2024.� 6.� 21.>

� ②� 석사논문대체를� � 희망하는� � 자는� � 2학기부터� � 석사학위논문� 대체희망원을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경유하여,� � 대학원장의� � 승인을� � 받아야� � 한다.� <신설� 2024.� 6.� 21.>

� ③� 석사논문대체� � 희망원을� � 승인받은�자는� 1학기� 경과� 후� ,� 4학기부터� 석사학위논문대체� �

심사신청을�할� 수� 있다.� � <신설� 2024.� 6.� 21.>

� ④� 석사학위논문대체� � 심사신청을� � 하려는� 자는� 본� 규정� 제� 1항� 및� 제� 3항을� 충족해야�

한다.� � <신설� 2024.� 6.� 21.>

� ⑤� 석사논문대체� � 희망원을� � 승인받은� 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신설�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6조(학위논문대체�심사신청)�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심사대상자는�아래의�각� 호를�충족해

야�한다.� <개정� 2024.� 6.� 21.>

� � 1.� 4학기이상�정규등록을�필한�자� <개정� 2024.� 6.� 21.>

� � 2.� 별표2의�학점기준을�충족한�자� <개정� 2024.� 6.� 21.>

� � 3.� 외국어�및� 종합시험에�합격한�자� <개정� 2024.� 6.� 21.>

� � 4.� 심사�신청� 1학기�전에�논문대체�희망원을�제출한�자� <개정� 2024.� 6.� 21.>

� � 5.� 수료생의� � 경우,� 석사논문대체�연구등록�또는�논문등록을�하였으며,� 별표2� 의� � 기준을� �

충족한자� <개정� 2024.� 6.� 21.>

� � 6.� 선수과목� � 이수대상자의� � 경우,� 석사논문대체� � 심사신청� � 학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이수�예정인�자.� � <신설�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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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24.� 6.� 21.]

제7조(학위논문대체의� 심사� 절차)� ①� 학위논문대체심사를� � 위하여� � 본� 대학원이� � 정하는� �

심사절차에� � 따라�소정의�심사료와�함께�다음�각� 호의�서류를�갖추어�제출한다.

� � 1.� 공통� :� 심사요구서� � 성적증명서

� � 2.� 졸업시험� :� 졸업시험� � 실시계획서

� � 3.� 작품� :� 작품� � 실물,� 작품설명서,� 전시회� 또는� 공연� 팜플렛,� 연구윤리준수� � 확인서� (창

작� � 작품에�한함)

� � 4.� 특허출원� :� 대학원�과정�입학�이후�출원,� 등록한�특허증�및� 기술보고서

�②� 논문�대체�심사는� 1회� 이상으로�하며�대학원�학위논문심사�일정을�따른다.�

� ③�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위촉하고,�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2/3� 이상� “가”� 판

정을� 한� 경우� 학위논문대체로� 인정한다.� 단,� 졸업시험은� 각� 과목별� � 80점� 이상을� 취득해

야�한다.�

� ④�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 제출하고� � 심사평가표,� 증빙서류,� 대체� �

결과물(출력본)은� 학과에서� � 5년� 동안� 보관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

장의�승인�하에�예외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1.]

제8조� (준용규정)� 본� 시행규칙에�규정된�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본�대학원� 「학위논문�심사�및� 학위수여에�

관한�시행규칙」을�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6.� 21.]

부� �칙(2018.� 02.� 12.)

�이�학칙은� 2018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한다.�

부� �칙(2018.� 12.� 04.)

이�시행규칙은�2018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한다.

부� �칙(2019.� 07.� 0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 02.� 06.)

제1조(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2조의�논문대체�변경사항은� 2018학년도�신입생부터�소급적용한다.

부� �칙(2020.� 07.� 03.)

이�시행규칙은�2020학년도� 1학기�신입생부터�적용한다.

부� �칙(2024.� 06.� 21.)

이�시행규칙은�2024학년도� 2학기�신입생부터�적용한다.



- 98 -

【별표1】석사학위논문�대체�인정�신청서

1. 신청학과

2.� 논문대체인정항목

항목
공통기준

충족여부
구체적�기준(항목별�최소3가지�이상)

3.� 학과교수�동의

� � � � � � � � �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 � � � � � � � � � � � � )� 학과는� 20� � � � 학년도� � � � 학기부터�위의�항목을�

석사학위논문�대체물로�인정하기�위한�심의를�요청합니다.

� � � � 년� � � � � 월� � � � � 일

주임교수� :� � � � � � � � � � � � � � � (서명)

원광대학교�대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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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석사학위논문�대체심사�신청�공통기준

※�선수과목�이수대상자의�경우,� 석사논문대체�심사신청학기까지�선수과목을�모두�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자.

항목 공통기준

전공

이수학점

기준

졸업시험

1. 전공교과목� 3과목�이상으로�한다.

2. 출제위원은�박사학위를�소지한�본교�전임교원으로�위촉한다.

3. 3과목� 모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인정기준으로�한다

30학점�

취득자�또는�

취득� 예정자

작품

-학과의�기준에�따른다.� 단,� 학과기준을�최소� 5가지� 이상� 정할�것-

1.� 작품에�대한� 설명을�담은� 작품기술서를�제출해야�한다.�

2.� 전시회�또는� 공연은�팜플렛을�제출한다.�

3.� 창작� 작품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한다.

특허출원
1.� � 특허의� � 경우,� 대학원� � 과정� � 입학� � 이후� 출원,� 등록한�특허에�한한다.

2.� � 특허등록�전문� 및� 기술보고서를�제출한다

학술지�

논문게재

1.� 연구재단�등재�이상의�학술지에�게재한�논문을�학위논문�대체물로�인정한다.�

2.� 단독� 또는�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총� 저자수가� 2명� 이내인�

경우에만�인정함)

3.�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게재한�논문도�인정한다.�

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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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석사�연계과정�시행규칙

제정� 2019.� 10.� 01.

개정� 2023.� 07.�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칙� 제3조제6항에� 의거� 본� 대학교�

및� 일반대학원� 동일� 전공� 및� 학과(부)의� 학⋅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 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학칙시행규칙� 및�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것

을�제외하고는�다른�규정에�우선하여�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및�인원)� ①�연계과정�모집은�일반대학원�석사과정�모집학과를�대상으로�한다.

②� 연계과정� 모집인원은� 모집� 당해� 학년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이내에서� 선발한

다.

제4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수업연한은� 1학기�또는� 1년을�단축할�수� 있으며,� 학위과정별�최소�수

업연한은�다음�각�호와�같다.�

1.� 학사학위과정� :� 3.5년(7학기)

2.� 석사학위과정� :� 1.5년(3학기)

제5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이수예정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모두�충족한�자이어야�한다.

1.� 지원가능�학과(부)의�재학생이어야�하며�해당학과는�별표1과�같다.<개정� ’22.07.20>

2.� 4학기�이상�이수자로서�총� 68학점이상�취득한�자�

3.� 직전학기�총�평균평점이� 3.5이상인�자

4.� 소속�학과(부)장의�추천을�받아야�하며,�복수지원은�할�수�없다.

5.� 편입생은�제외한다.

②� 연계과정�대학원� 지원학과는� 학사과정의� 주전공과� 동일한�분야에만� 지원할�수� 있다.� 다만,� 지

원학과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예외로�한다.<개정� ‘22.02.25>

③�이수�예정자는�별도로�정한�기한�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대학원에�제출하여야�한다.�

1.� 학·석사�연계과정�지원서(별지�제1호�서식)� 1부� <개정� ‘22.02.25>

2.� 추천서(별지�제2호�서식)� 1부� <개정� ‘22.02.25>

3.� 학업계획서(별지�제3호�서식)� 1부.

4.� 전학년�성적�증명서� 1부.

제6조(선발시기�및�선발방법)� ①�이수�예정자는�매학기� 1회�선발함을�원칙으로�한다.

②� 성적,� 추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전형� 및� 기타사항� 등을� 평가하여� 대학원장이� 선발한� 후� 결

과를�지원자�소속�대학과�교무처에�통지한다.

③�평가는�평가위원회에서�실시하며,�평가위원회는�각�학과�대학원위원회�위원으로�구성한다.�

④�전�항에도�불구하고�필요한�경우�대학�전(全)�학년�성적으로�선발할�수�있다.�

제7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 이수예정자는� 학사학위과정� 중� 대학원� 과목을� 학사� 5~6학기에는�

매� 학기� 기준학점� 외에� 최대� 3학점까지,� 7~8학기에는� 매� 학기� 기준학점� 외에� 최대� 6학점까지�

추가로�수강�신청할�수�있다.<개정� ‘22.02.25,� 2023.� 7.� 14.>

②� 이수� 예정자는�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과목� 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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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2.02.25,� 2023.� 7.� 14.>

③�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아니한다.<개정� ‘22.02.25>

제8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 이수예정자는� 대학원� 입학� 전까지� 연계과정� 지원학과� 주임교수의� 지

도를�받는다.

②�연계과정�이수�예정자는�대학원�지원학과를�중도에�변경할�수�없다.

③� 학과(부)장� 또는�대학원�전공주임은�이수�예정자를�위한�학⋅석사공통과목을�지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제9조(학사과정� 조기졸업)� ①� 연계과정� 이수예정자는� 7학기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계과정�

학사�조기졸업�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개정� ‘22.02.25>

1.� 각� 대학에서� 정한�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제12조에서� 정한� 특례를� 제외한� 학사� 졸업� 요건을�

충족한�자로서�전체�성적�평점평균이� 3.75이상인�자<개정� ‘22.02.25>

2.� 진학예정�대학원�전공과목� 6학점을�이수한�자

3.� 대학원�입학등록을�필한�자

②� 이수� 예정자는�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연

계과정�중도포기로�간주하여�학부과정에서�이수한�대학원�전공과목�학점의�추후�인정이�불가능

하고,�수혜�받은�장학금을�모두�반환하여야�한다.<개정� ‘22.02.25>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연계과정� 학사�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연계과정� 선발� 전� 소

속�학과(부)의�졸업소요학점과�수업연한을�충족하여야�한다.<개정� ‘22.02.25>

제10조(대학원�입학�및� 수료)� ①� 연계과정으로�학사과정�졸업요건을�충족한�자는�최종학기에�대학

원에�입학을�지원하여�입학�후�등록해야�한다.<개정� ‘22.02.25>

②�연계과정으로�입학한�자는�석사과정� 3학기까지�수료요건을�충족함을�원칙으로�한다.�

③� 연계과정� 중도포기자는� 연계과정� 선발전� 소속� 학과(부)의� 졸업학점과� 수업연한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2.02.25>

제11조(등록)� ①� 연계과정으로� 학사과정� 졸업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

다.<개정� ‘22.02.25>

②� 연계과정� 이수자� 중�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과정�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

여야�한다.<개정� ‘22.02.25>

③� 대학원�석사과정�입학�후� 3학기�내에�수료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는�잔여학기�등록금�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④� 대학원�입학�후� 첫� 학기에는�휴학할�수� 없다.� 다만,�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로�인한�휴학
은�제외한다.

제12조(이수� 예정자에� 대한� 특례)� ①� 7학기로� 졸업하는� 이수예정자는� 학사과정의� 졸업논문(또는�

이와� 동등한� 졸업시험� 등)을� 면제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연계과정을� 포기한� 자는� 졸

업논문�등을�면제하지�아니한다.<개정� ‘22.02.25>

②� 이수� 예정자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권한으로� 석사과정의� 입학�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만,�면접의�경우는�예외�없이�진행한다.

③�이수�예정자에게는�학사과정�재학�중�대학원의�각종�연구�등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할�

수�있다.<개정�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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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W� 전공학과(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디지털콘텐츠공학과,� SW융합학과)� 이수� 예정자는� 학
사과정�재학(6,7,8학기)� 중� 장학금을�총� 2회에�한하여�사업기간�내�지급할�수�있으며,� 이에�관

한�사항은�따로�정한다.<개정� ‘22.02.25>

제13조(연계과정�포기)� ①�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연계과정을�중도�포기한�자로�간주한다.�

1.� 대학원�등록이전에�연계과정�중도�포기자

2.� 연계과정�졸업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

3.� 대학원�전공과목� 6학점을�이수하지�못한�자

4.� 학사과정� 졸업� 직후� 대학원� 입학등록을� 하지� 않거나,� 대학원� 입학(학기시작)전� 등록을� 포기

한�자<개정� ‘22.02.25>

②�연계과정을�중도에�포기하고자�하는�자는�연계과정과�관련하여�수혜�받은�장학금�전액을�반환

하여야�한다.

③� 연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학·석사연계과정� 별지� 제4호� 서식의� 포기원을� 작성

하여� 학사과정� 재학생은� 교무처장,� 석사과정� 재학생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2.02.25>

④� 전�항에도�불구하고�제1항�각� 호에�해당하는�자가�포기원을�제출하지�않을�경우�직권으로�중

도포기를�처리�할�수�있다.

제14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

은� 1학기� 초� 지도교수� 지도하에�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

설� ‘21.01.11>

제15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변경)�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중간발표� 이후에� 변경할� 경우

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승인된� 날로부터� 각� 학위과정은�

1학기�이상�경과되어야�논문을�제출할�수�있다.<본조�신설� ‘21.01.11>

제16조(학위청구논문[대체]제출자격)� 학석사� 연계과정에� 있어서� 학위청구논문(대체)을� 제출하고자�

하는�자는�다음의�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본조�신설� ‘21.01.11>

1.�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 24학점(논문대체자는� 30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로서�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단,� 논문대체자� 중�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24학

점으로�한다.

2.� 외국어�및�종합시험에�합격한�자

3.� 수료�후� 10년이�경과하지�않은�자

4.� 1학기�이상�지도교수의�논문지도를�받은�자

5.� 학위청구논문�제출� 1학기�전에�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제출�및�중간발표를�한�자

제17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1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

한다.� <본조�신설� ‘21.01.11>

제18조(종합시험� 응시자격)� 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

에�응시할�수� 있다.<본조�신설� ‘21.01.11>

� � 1.� 외국어시험에�합격한�자<개정� ‘22.02.25>

� � 2.� 선수과목을�제외한� 이수학점이� 24학점(논문대체자는� 3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또

는�취득자이고�이수한� 전� 과목의�평균평점이� 3.0� 이상인�자.� 단,� 논문대체자�중� 학술

지에�논문을�게재한�자는� 24학점으로�한다.<개정� ‘22.02.25>

제19조(지도교수� 배정시기)� 학석사� 연계과정의� 입학생은� 1학기� 초�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

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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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배정시기를�연장할�수� 있다.<본조�신설� ‘21.01.11>

제20조(지도교수� 자격)� ①� 지도교수� 자격은� 해당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내� 전임교원

으로�한다.<본조�신설� ‘21.01.11>

� � ②� 학석사� 연계과정의� 지도교수는� 교원의� 정년이� 최소� 3학기�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로�위촉할�수� 있다.

� � ③전항에도�불구하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교원을�지도교수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동일� 전공의� 정년� 3학기� 이상인�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여야� 하며,� 해

당� 교원의� 정년� 퇴임� 시� 공동지도교수를�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

로�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정함이�없는�규정은�이수�예정자가�학사과정�재학인�경우�원광대학

교� 학칙�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대학원� 재학인� 경우� 대학원�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2.02.25>

제22조(세부사항)� 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세부사항은�총장이�따로�정할�수�있다.

부�칙(2019.� 10.� 0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1.� 01.� 1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2.� 02.� 2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22.� 07.� 20)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 � � � 부� �칙(2023.� 07.� 14.)

제1조(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1항� 및� 제2항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

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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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학․석사�연계과정�지원가능�학과
대학 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농식품융합대학

산림조경학과

식품영양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신설� ‘22.07.20>

생명환경학과<신설� ‘22.07.20>

원예산업학과<신설� ‘22.07.20>

사회과학대학 복지·보건학부

자연과학대학
빅데이터·금융통계학부

생명과학부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미술과

패션디자인산업학과

창의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디지털콘텐츠공학과

SW융합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과

화학융합공학과

도시공학부<신설� ‘22.07.20>

건축공학과<신설� ‘22.07.20>



- 105 -

【별지�제1호� 서식】

위와�같이�학�․ 석사�연계과정에�지원합니다.

20� � � 년� � � � � � 월�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인)

첨부� 1.� 추천서� 1부� � � 2.� 학업계획서� 1부� � � 3.� 전학년�성적증명서� 1부.� � 끝.

원광대학교총장�귀하

학․석사�연계과정�지원서
대학원�지원학과 �

소� � � � � 속 대학 학과(부) � 전공

학� � � � 번 학� � � � 년

총평균성적 � � � � � � � � � � � � � � /100 총이수학점 � � � � � � � � � � � � � � � � �학점

성� � � �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E -m a i l

주� � � �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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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 서식】

추�천�서

대학원�지원학과

소�속 � � � � � � � � � � � � �대학� � � � � � � � � � � � � � � � � �학과(부)� � � � � � � � � � � � � � � �전공

성�명 학�번 학�년

추�천� 사� 유

�

20� � � 년� � � � � 월� � � � � 일

추천자�인적사항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소�속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학� � � � � � � � � � � � � � � � � � � 학과(부)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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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 서식】

※�용지부족�시� 별지사용

학�업�계� 획� 서

대학원�지원학과

소�속 � � � � � � � � � � � � �대학� � � � � � � � � � � � � � � � � �학부(과)� � � � � � � � � � � � � � � �전공

성�명 학�번 학�년

학�업� 계� 획

※대학원�진학�후� 전공에�대한� 학습�및�연구계획�등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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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 서식】

학․석사�연계과정�포기원
대학원�지원학과

소�속 � � � � � � � � � � � � �대학� � � � � � � � � � � � � � � � � �학과(부)� � � � � � � � � � � � � � � �전공

성�명 학�번 학�년

학‧석사연계과정에�따른�장학금�수혜금액 \� � � � � � � � � � � � � � � � � � � � � 원

중도포기�사유

� � � � 상기�본인은�학·석사연계과정�이수자이나�위와�같은�사유로�
인하여�학‧석사�연계과정을�포기하고�수혜�받은�장학금�전액을�
반납합니다.

20� � � � 년� � � � � 월�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신� � � 청�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임교수(대학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과장(학부):� � � � � � � � � � � � � � � � � � � � � �

원광대학교�교무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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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간�협동과정�시행규칙

제정� 2019.� 11.� 19.

제1조� (목적)� 이�시행규칙은�원광대학교�대학원�학칙�제2조에�따라�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함)에�설

치하는�학과간�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함)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협동과정’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가� 독립된� 단일학과를� 구성하여� 학제간� 또는� 학

과간�공동연구를�위해�설치된�학위과정을�말한다.

제3조(설치학과�및�전공)� 학과간�협동과정의�설치학과와�전공은�대학원위원회에서�별도�정한다.

제4조(운영위원회)�본�과정의�합리적인�운영을�위하여�협동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5조(위원회의�구성)� 위원회의�위원장은�주임교수가�되고,�위원은�각�참여�학과의�교수가�된다.

제6조(위원회위원임기)�위원회�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제7조(위원회기능)�위원회는�본�과정운영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과과정의�운영에�관한�사항

2.�출강�및�논문지도에�관한�사항

3.�본�과정운영에�관한�규칙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4.�기타�본�과정의�운영에�필요한�사항

제8조(위원회의�회의)� ①�위원장이�위원회�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 회의는�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회의를�수

시로�개최할�수�있다.

제9조(세부사항)�이�시행규칙에서�정하지�않은�세부사항은�대학원�위원회에서�정한다.

부�칙(2019.� 11.� 19)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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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에�관한�시행규칙

제정� 1998.� 11.� 20

개정� 2021.� 01.� 11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본� 대학원학칙�제22조� 선수과목�이수에� 관한� 세부사항과�그� 절

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99.6.15>

제2조(선수과목의� 이수대상자)� 각� 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

은� 「대학원학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2.08.27,� 조

제목개정� ’12.12.24,� ‘18.02.12>

1.�학사학위과정과�상이한�석사학위과정과�석박사통합과정�학과에�입학한�자.<개정� ‘12.12.24>

2.� 학사학위과정과�석사학위과정�모두�상이한�박사학위과정�학과에�입학한�자.� <삭제� ‘06.8.31,� 호신설�

’12.12.24>

3.�동종�학과�출신자로써�선수과목의�이수가�필요하다고�인정된�자.

4.�외국인�학생으로�한국어�선수과목의�이수가�필요하다고�인정된�자.� <호신설� ‘18.02.12>

제3조(선수과목의� 결정)�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시� 선수과목� 이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

은� 소속학과� 주임교수로부터� 선수과목� 및� 학점을� 지정한� 선수과목� 이수계획서를� 대학원장

에게�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개정� ‘12.12.24>

제4조(선수과목� 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에서� 선수과목� 이수는�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에서� 이수

하되,� 9학점� 이내로� 한다.� 단� 외국인�학생의� 선수과목� 이수는�한국어� 교과목� 중에서�추가로� 3학점�이상

을�이수하여야�한다.<개정� ‘03.10.28,� ’12.08.27,� ‘18.02.12,� ‘18.12.04,� ’21.01.11>

②� <삭제� ‘02.2.25>

제5조(선수과목� 이수� 인정)� 선수과목� 이수계획서에� 의한� 선수과목� 중에� 학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교과목은� 학과�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

인을�받아야�한다.<개정� ‘14.01.02>

제6조(선수과목� 수강신청)� ①�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성적이� C°(70점)미만인�경우�재수강하여야�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사학위과정에서,�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
에서�수강신청하여�이수하여야�한다.<항신설� ‘12.08.27>

제7조(이수학점� 처리)� 선수과목�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

지�못할�경우�수료할�수� 없으며,� 학위청구논문을�제출할�수� 없다.

부� � �칙(199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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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이를�폐지한다.

부� � �칙(1999.� 6.� 1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2.� 2.� 25)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개정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시행규칙을� 따른

다.

부� � �칙(2003.� 10.� 28)

이�시행규칙은�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6.� 08.� 3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08.� 2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12.� 24)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4.� 01.� 02)

이�시행규칙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8.� 02.� 12)

이�시행규칙은�2018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한다.

부� � �칙(2018.� 12.� 04)

이�시행규칙은�2018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한다.

부� � �칙(2021.� 01.� 11)

이�시행규칙은�2021학년도� 3월� 1일�입학자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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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에�관한�시행규칙

제정� 1998.� 11.� 20

개정� 2018.� 02.� 12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본� 대학원학칙� 제2장�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본� 대학원학칙�

제5조에�의한다.

제3조(입학전형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전․후기로� 실시하되� 전기� 모집시� 입학정원을�
충족할�경우�후기�모집은�실시하지�아니한다.

제4조(지원구비서류)� 각� 학위과정별�지원자의�구비서류는�다음과�같다.

1.�석사학위과정�및�석·박사�통합과정<개정� ‘12.08.27>

가.�입학원서� 1부

나.�대학졸업�또는�예정증명서�1부

다.�대학�전학년�평균�평점이�기재된�성적증명서�1부

라.�현역�군인은�소속지휘관의�취학승인서

마.�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기재)

바.�국외�학사학위취득자는�일체의�서류를�한글로�번역한�공증서� 1부<개정� ’99.6.15>

사.�특별전형자는�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및�이력서�각� 1부

아.� <삭제� ‘06.8.31>

자.�군위탁생은�육군참모총장의�취학승인서<신설� ‘06.2.23>

차.�소정의�수험료

2.�박사학위과정

가.�입학원서� 1부

나.�석사학위�취득�또는�예정증명서� 1부

다.�석사학위과정�평균�평점이�기재된�성적증명서�1부

라.�현역�군인은�소속지휘관의�취학승인서

마.�특별전형자는�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이력서�및�연구실적물�각� 1부

바.� <삭제� ‘06.8.31>

사.�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기재)

아.�국외�석사학위취득자는�일체의�서류를�한글로�번역한�공증서� 1부<개정� ’99.6.15>

자.�군위탁생은�육군참모총장의�취학승인서<신설� ‘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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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소정의�수험료

제5조(일반전형시험과목� 및� 배점)� 본� 대학원의� 입학시험� 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를� 참

고하여�학과�대학원위원회가�정한다.<개정� ‘11.07.28>

1.�서류전형� :�이전�학위과정의�학업성적,�경력,�학술활동�및�봉사활동�등<개정� ‘06.8.31,� ’11.07.28>

2.� <삭제� ‘06.8.31>

3.� <삭제� ‘06.8.31>

4.� <삭제� ‘06.8.31>

5.� 필기시험,� 논술고사,� 구술시험�및� 면접고사� :� 지원자의� 전공에�대한� 지식과� 수학능력,� 학업적성,� 지

원동기,� 인성�및�사회성에�대하여�심사하며� A,� B,� C,� D로� 평가한다.� 단,� ‘D’는� 불합격으로�처리하며� ‘D’

판정의�경우�불합격�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개정� ‘11.07.28>

6.�연구과정은�서류심사와�면접고사로�전형한다.

7.� 필기시험,� 논술고사,� 구술시험�및� 면접고사,� 연구과정�전형은�학과�주임교수�주관하에�행한다.<신설�

‘06.8.31,� ’11.07.28>�

8.�대학원�위원회는�지원현황에�따라�전형을�간소화할�수�있다.� <호�신설� ‘18.02.12>

제6조<삭제� ‘06.8.31>

제7조(특별전형)� ①� <삭제� ‘12.08.27>

②� 박사학위과정�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하는� 자의� 자격은�석사학위를� 받은�자� 및� 취득� 예정자로써� 다

음�각�호의� 1에�해당되어야�한다.

1.�대학�또는�전문대학의�전임강사�이상인�자.

2.�국․공립�연구소�전임연구원�이상인�자.
3.�국영기관의� 5급�이상�공무원이나�이와�동등한�자격이�있는�자.

4.�초․중등교육법에�의한�현직�교원으로써�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개정� ’99.6.15,� ‘01.2.� 1>
5.�군위탁생은�육군참모총장의�취학승인서를�받은�자<신설� ‘06.2.23>

6.�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학과� 특성에� 따라� 특수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 � � �

� 하여�대학원장이�그�자격을�인정한�자.<개정� ‘01.2.1>

제8조(산․학․연�협동과정)� 산․학․연�협동과정에�관하여는�별도로�정한다.
제9조(특별전형� 방법)� ①� 박사학위과정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시험에�

의한다.<개정� ‘12.08.27>

②� 서류심사는�이� 규칙�제4조의�지원구비서류에�근거하여�제7조에�의하여�특별전형�지원자격을�심사하

며,� 구술시험�및� 면접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지원동기,� 인성� 및� 가치관� 등� 학과대학원위원회에서� 정

하는�사항을�심사한다.<개정� ‘12.08.27>

③� 특별전형은� 각� 학과별로� 실시하며,�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및� 면접시험의� 실시� 방법과� 배점은� 학과대

학원위원회에서�따로�정한다.<개정�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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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모집계열� 및� 비율)� 특별전형의� 모집계열� 및� 학과의� 모집비율은� 매년� 대학원� 위원회

에서�정한다.<개정� ’99.6.15>

제11조(합격사정� 및� 발표)� 대학원위원회에서는� 사정원칙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발표한다.<개정� ‘99.12.23>

제12조(외국인학생� 전형)� 외국인의� 전형방법은� 본� 대학원학칙에� 준하여� 실시한다.<개정�

‘00.7.10,� ’18.02.12>

부� � �칙(1998.� 11.� 20)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이를�폐지한다.

부� � �칙(1999.� 6.� 1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1999.� 12.� 2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0.� 7.� 10)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1.� 2.� 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6.� 2.� 2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6.� 8.� 31)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1.� 07.� 28)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08.� 2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8.� 02.� 12)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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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원�학점인정�및� 제한에�관한�시행규칙

제정� 1998.� 11.� 20

개정� 2012.� 08.� 27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본� 대학원학칙� 제26조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의� 학점� 인정� 및�

제한에�관하여�세부사항과�그� 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99.6.15>

제2조(학점인정� 대상� 대학원)� 타�대학원에서�이수한�학점을�인정�할�수�있는�경우는�본�대학원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 일반대학원� 및� 국외대학원과� 학군제휴에� 참여한� 대학원� 및� 국방대학교�

대학원으로�한다.<개정� ’01.6.30,� ‘06.2.23,� ’12.08.27>

제3조(학점� 인정)� ①� 본� 대학원� 재학생이� 재학기간에� 한하여� 제2조의� 국내� 일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과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3학점,� 통산� 12학점까지�인정한다.<개정� ’01.6.30,� ‘06.2.23,� ’12.08.27>

� � � ②� 본� 대학원� 재학생이�재학기간에� 한하여� 제2조의� 국외� 대학원에서�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당� 9학점,� 통

산� 18학점까지� 인정하며,� 학점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01.6.30,� 개정�

‘06.2.23,� ’11.07.28>

③� 학술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에� 파견된� 기간에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01.6.30>

④� 군위탁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한하여� 근무지� 변동시� 제2조의� 학군제휴에� 참여한� 대학

원� 및� 국방대학교� 대학원과�학점교류를� 할� 수� 있으며,� 교류학점은�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과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신설�

‘06.2.23,� 개정� ’12.08.27>

⑤� 군위탁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 군내교육기관(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및� 합동

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과대학원위

원회의�심의를�거쳐� 12학점까지�인정한다.<신설� ‘06.2.23,� 개정� ’12.08.27>

제4조(수강신청)�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등록기

간�내에�수강신청서를�제출하여�대학원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5조(성적� 정리)� 본� 대학원� 학생이� 국내�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과목의� 성적은� 취득성적

이�Ａ․Ｂ․Ｃ일�경우에� 각각� Ａ․Ｂ․Ｃ로�정리하고�취득성적이�Ｄ� 이하일� 경우에는�Ｆ로� 처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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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성적표� 제출)�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

청�이전에�성적표를�대학원�교학과에�제출하여야�한다.<직제변경� ‘15.06.04.>

제7조(수업연한� 및� 학점이수연한)� 이� 시행규칙에� 의하여� 학점인정이� 승인된� 학생의� 수업년

한�및� 학점이수년한은�본�대학원학칙�제12조와�제13조의�규정에�따른다.

부� � �칙(1998.� 11.� 20)

①(시행일)�이�시행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이를�폐지한다.

부� � �칙(1999.� 6.� 15)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1.� 6.� 30)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6.� 2.� 23)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1.� 07.� 28)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08.� 27)

이�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117 -

편입학에�관한�시행규칙

제정� 1999.� 06.�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2023.� 07.� 14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본� 대학원학칙�제10조� 편입학에�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지원자격)� 각� 학위과정별� 편입학� 지원� 자격은� 당해(동종계통� 포함)� 학과� 또는� 전공분

야에� 한하고� 편입학� 학기에� 따라�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01.12.7,� ’05.8.9,�

‘12.08.27>

� � � �

학� 위� 과� 정 편입학기
지� � � � 원� � � � 자� � � � 격

정규등록�학기수 �인� 정� 학� 점

석�사� 과� 정
2 1학기�이상 6학점�이상

3 2학기�이상 12학점�이상

박�사� 과� 정
2 1학기�이상 9학점�이상

3 2학기�이상 18학점�이상
�

제3조(전형방법)� 편입학�전형은「입학에�관한�시행규칙」� 제9조를�준용한다.

제4조(전형시기)�편입학전형은�년1회�이상�시행할�수� 있으며,� 그� 시기는�신입학�전형시기와�

같다.<개정� ‘12.08.27>

제5조(학점인정)� ①� 편입생이� 편입전�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입학� 전에� 해당� 학과�

대학원위원회의� �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학위과정은� 최대� 12학점,� 박사학위과

정은�최대� 18학점까지�이를�인정할�수� 있다.<개정� ‘01.12.7,� ’06.2.23,� 2023.� 7.� 14.>

②� 전항의� 학점인정은� 동일�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

다.� 다만,� 전적�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료� 후� 편입한� 경우에는� 동일및� 유사과목에� 관

계없이�전항의�최대�학점을�인정한다.<항신설� ‘12.08.27>

제6조(수업년한과� 학점이수년한)� 편입학생의� 수업년한과� 학점이수년한은� 본� 대학원에� 편입

학한�학기에�따라�적용�받는다.

제7조(외국어� 및� 종합시험)� 편입학생이� 편입전� 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이를�인정할�수� 있다.� 다만�종합시험은�본� 대학원에서�응시하여�합격하여야�한다.�

부� � �칙(1999.� 6.� 15)

이� 시행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1.� 12.� 7)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규칙은� 2002학번을� 부여받는� 편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의�

학번을�부여받는�편입학생은�종전의�시행규칙을�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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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칙(2005.� 8.� 9)

이� 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06.� 2.� 23)

이� 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2.� 08.� 27)

이� 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 �칙(2018.� 02.� 12)

이� 시행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 � � � � 부� � � � 칙(2023.� 07.� 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시행규칙은� 2023학년도� 2학기�신입생부터�적용대상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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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박사통합과정�시행규칙

제정� � 2012.� 08.� 27

개정� � 2018.� 12.� 04

제1조(목적)� 이�규정은�원광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한다)� 제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석사․박
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한다)�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통합과정이란� 석사교육과정과� 박사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학생이�석사학위�취득�없이�박사학위를�취득할�수�있는�과정을�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통합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 설치․운영할�
수�있다.�

②�전항에�의하여�통합과정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박사학위과정을�최소� 3년�이상�운영한�후에�설

치할�수�있다.

③�통합과정은�석사과정과�박사과정이�통합된�단일�교과과정으로�편성․운영하여야�한다.�
제4조(입학정원)�통합과정의�입학정원은�박사과정�입학정원의�범위내에서�대학원위원회에서�정한다.

제5조(중도� 포기자� 또는� 중도� 탈락자)�①� 중도� 포기자� 및� 중도� 탈락자는� 학칙� 제34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소속학과�주임교수를�거쳐�대학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중도�포기자�또는�중도�탈락자�중�석사학위�취득을�원하는�경우�학칙에서�정한�석사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자에�한하여�석사학위를�수여할�수�있으며,�이로써�통합과정�이수를�종결�시킨다.

③� 중도�포기자�또는� 중도�탈락자�중� 본인이�원하는�경우� 당해학년도�입학정원에서�재학생�수를�뺀� 인

원의�범위안에서�동일학과의�석사학위과정으로�과정을�변경할�수�있다.�단,� 박사학위과정으로�변경은�불

허한다.

제6조(박사과정�재학인정)� ①� 통합과정� 5학기�이상�정규등록하고�전공학점� 24학점�이상�취득한�경우�박사

과정�재학으로�인정한다.

②� 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학적관계� 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박사과정�재학중”으로�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제7조(석·박사학위의� 수여)「대학원� 학칙」및「학위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

족한�자에게�석·박사학위를�수여한다.<개정� '18.12.04>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규칙과� 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에�의한다.

부� �칙(12.�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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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18.� 12.� 04)

이�시행규칙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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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원격(인터넷)강의�교과목�개설�지침

재정�2012.� 09.� 01.

개정� 2019.� 06.� 01.

제1조(목적)� � 원광대학교�대학원�원격(인터넷)강의�교과목�개설�지침은�수업에�관한�시행규칙�제6조(수강신

청)�제7항에�근거하여�인터넷�강의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원격(인터넷)강의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을� 가리키는� 말로� 인터넷을� 이용해� 실제로�

학교에서�이루어지는�것과�같은�강의를�하는�것을�말한다.

제3조(강의개설� 교과목)� 원격(인터넷)강의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은� 본대학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으로�이론과목에�한한다.

제4조(강의개설�자격)� 개설되는�모든�교과목의�담당교수는�원격(인터넷)강의�교과목�개설�자격이�있음을�원

칙으로�한다.

제5조(강의개설�절차)�전용강의를�운영하고자�하는�교과목�담당교수는�인터넷강의�교과목개설�신청서와�콘

텐츠개발�결과물을�USB�및� CD�등의�형태로�다음�학기�시간표�편성�자료�제출일에�대학원�교학과에�제

출하여야한다.

제6조(콘텐츠�구성�요건)� 효과적인� 원격(인터넷)강의를�진행하기�위해서는�강의� 콘텐츠는�다음�각� 호에� 해

당하는�최소�구성�요건을�갖추어야�한다.

�①� 시간당� 콘텐츠� 분량은� 25분� 이상으로� 하며,� 학습시간은�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3학점(3시

간)일� 경우� 75분� 이상의� 분량이� 있어야� 하며,� 학습시간은� 1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19.� 06.� 01.)

�②�학사일정에�맞추어�주차별�강의분량을�제작하여야�한다.

�③�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교안을� 권장하며,� 교안을� 토대로� 교수자의� 음성이나� 동영상으로� 강의� 과정이�

제작된�디지털(Digital)화된�형태로�제작�되어야�한다.

제7조(콘텐츠� 내용의� 적합성)� 콘텐츠� 내용의� 적합성은� 학과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제출하여야�한다.

제8조(강의의�유형�및� 운영� 형태)� 원격(인터넷)강의는�전용강의를�의미하며� 운영�형태는�강의의�전� 과정이�

온라인으로�이루어지는�강의를�말한다.�단�오프라인과�온라인�병행강의�필요�시�교과목�담당�교수�재량

으로�실시한다.

제8조2(수업평가)�중간고사,�기말고사�등�학생의�성적�평가는�출석�평가를�원칙으로�한다.

제9조(강의�운영)

①�해당주차에�대한�콘텐츠�탑재는�담당교수가�업로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 인터넷�전용강의는�콘텐츠의�보완�및� 수정�없이� 6학기를�초과하여� 운영할�수� 없다.� 단,� 6학기를�초

과하여�운영�할�경우에는�콘텐츠를�수정·보완하여�업데이트를�하여야�한다.

제10조(교과목�개설�제한)

①�교과목�개설은�교원� 1인당� 1과목�이내로�한다.

②�학기당�학과별� 2과목�이하로�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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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기당� 수강학점)� 원격(인터넷)강의� 개설과목에�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학점의� 20%

를�초과할�수�없다.(개정� ‘18.� 01.� 02.)

제12조(기타사항)� 이�지침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시행한다.

부칙

1. 이�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이�지침은� 2018년� 1월� 2일부터�시행한다.

3. 이�지침은� 2019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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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휴학에�관한�지침

제1조(목적)�이� 대학원�휴학에� 관한� 지침은� 대학원� 학칙� 제30조(휴학)� 및� 등록�및� 학적변동에� 관한� 시

행규칙�제7조(휴학사유)에�근거하여�재학생�휴학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종류)�휴학은�일반휴학,�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및�출산휴학,�육아휴학으로�구분한다.

제3조(일반휴학)� 일반휴학이란�부득이한�사유로�재학이�불가능한�경우에�하는�휴학을�말한다.

제4조(입대휴학)� 입대휴학이란�의무�복무를�위하여�입영통지서를�받아�군에�입대하는�경우에�하는�휴학을�

말한다.

제5조(질병휴학)�질병휴학이란�질병�및�사고로� 4주�이상의�치료가�필요한�경우에�하는�휴학을�말한다.

제6조(임신�및� 출산휴학)� 임신�및�출산휴학이란�임신�또는�출산을�위하여�하는�휴학을�말한다.

제7조(육아휴학)� 육아휴학이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

는�경우에�하는�휴학을�말한다.

제8조(첨부서류)� 학생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휴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서류를� 첨부

하여�휴학원을�제출하여야�한다.�단,�일반휴학은�예외로�한다.

� � 1.�입대휴학� :�입영통지서�사본

� � 2.�질병휴학� :� 4주�이상의�종합병원�진단서

� � 3.�임신�및�출산휴학� :�임신�및�출산�확인서

� � 4.�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제9조(휴학기간)� 1.� 휴학기간은�통산하여� 4학기를�초과할�수�없다.�단,� 입대휴학,� 질병휴학,�임신�및�출

산휴학,�육아휴학�기간은�산입하지�않는다.�

� � 2.�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또는� 2학기를�원칙으로�한다.�단,�휴학을�연장하고자�할�때에는�휴학원을�다

시�제출하여야�한다.�

� � 3.�임신�및�출산휴학,�육아휴학은�각각� 2학기를�초과할�수�없다.

제10조(제출시기)�일반휴학의� 경우� 등록� 및� 학적변동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휴학사유)에� 의하여� 학기

초� 4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단,�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및�출산휴학,�육아휴학의�경우에는�학기�중�

제출이�가능하다.

제11조(학점인정)�수업일수� 4분의� 3이� 지나� 휴학할� 경우� 수업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학점인정)에� 의

하여�학점인정을�받을�수�있다.� 단,� 학점인정을�받지�못했을�경우는�복학학기에�등록금을�납부하여야�한

다.

제12조(기타사항)�이�지침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시행한다.

� � � 부칙

1. 이�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시행한

2. 이�지침은� 2017년� 1월� 3일부터�시행한다

3. 이�지침은� 2019년� 2월� 11일부터�시행한다


